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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020년 노르웨이 베르겐대학교의 Lægeid 교수와 벨기에 루벤대학교의 Verhoest교

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조직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총리, 기획재정부와 같은 핵심행정부(core executives)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

는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공공기관들의 칸막이 행정이나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아서 다양한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국가소유권(ownership function) 

기관과 주무부처를 통해서 운영의 자율성을 갖기도 하고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내놓지 못

하게 되면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대단히 복잡해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필요하게 되어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분 간의 

상호 수평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2010년 당시 한국조세연구원 내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공기관과 관

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통적인 공공서비스인 철도, 도로, 항공, 항만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부터 전기,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공기업도 있지만 금융, 기금, 산업진흥과 국민문화생활까지 국민

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학, 행정학과 같은 전통적인 학문에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나 공적인 사회경제적인 역할

과 기능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와 분석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행정시스템에서 공공기관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적인 책무성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

조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형식적인 수사(修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

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내부 이사회와 직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역량을 개선

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학술적 차원의 학제적 접근과 더불어서 종사자

들이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공공기관연구센

터가 설립할 때부터 공공기관 네트워크 사업은 행정학, 경영학, 자연과학 등 전문연구자

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결과도 함께 만들었습

니다. 2021년 연구주제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업무형태 변화, 교통물류 민관협력사업 

활용,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 민관협력사업의 사회적 책임성, 적극적 인재확

보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규제관리체계, 여성임원목표관리제 효과성 분석 등의 10개 과

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2분의 연구자가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들을 2021년도 󰡔공공기관

과 국가정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전문연구자들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함

께 만들어 낸 연구결과이므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있는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제도적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과정에서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연구진도 참여하였지만 10개의 개별 연구결과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공공기관연구센터

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2021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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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현황과 과제
- 여성임원목표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최성주(경희대학교)

Ⅰ. 서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관료

조직의 인적 대표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 관료조직의 인구 대비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와 가치를 공공정책 형성에 공정하게 반영하

고 종국적으로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려 함이다.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관련 법

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지침을 마련하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전공자, 사회통합인재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들의 공직 진출을 우대하

는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이후 인사혁신처는 정부 관료조직의 대표성 확

보를 위해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2)｣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균형인사정책

을 중앙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전파할 목적으로 「범정부 균형

인사 추진계획」을 시행하였다. 공직 내 대표성이 낮은 집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우대정책을 펼친 결과, 관료조직 내 양적 대표성 및 다양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에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질적인 대표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 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

려는 노력의 결과, 전체적인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유리천장’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책형성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고위관리직 내 여성의 비율은 OECD 회원

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은 

OECD 회원국들뿐 아니라, 국내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이후 여성임원목표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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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임원목표제의 성과 및 효과성을 분석하

고, 한계점에 대한 개선전략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고위직

급 내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직원이 임용 이후 경력을 개발하

고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탐색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균형인사정책 집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규제방

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균형인사정책의 대상 중 여성을 

중심으로 공직 내 양적 대표성을 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질적 대표성

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의 균형인사정책 및 양성평

등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정과 현황,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목표제의 취지와 배경, 주요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

째, 문헌연구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실증적 연구들을 고찰하였

다. 양성평등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타당성과 효과성, 한계점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와 경험적 증거들을 논의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내 여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내 여성의 경력개발과 장애요인, 여성임원

목표제의 타당성과 효과성, 한계점,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천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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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현황 분석

1. 균형인사정책

초기 균형인사정책은 주로 다양한 채용제도를 활용한 관료조직 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양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인사혁신처, 2021). 2018년 수립한 ｢제1차 균형

인사기본계획(2018~2022)｣은 정부의 적극적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한 계

기가 되었으며, 정부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상별 체계적

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

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균형인사추진체계를 마

련하는 등 균형인사정책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7)

공공부문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2002)｣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내 4,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상향하려 노력하였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기

준 공공기관 내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은 37.7%로 2006년에 비해 약 22% 증가하였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21%로 2006년도 대비 97% 증가하는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

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OECD 회원국 평

균인 31.9%(2018년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내 여성관리자 

부족 현상은 민간기업과 비교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내 여성 전

체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비교한 <표 Ⅱ-1>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전체 여성 고용률은 

민간기업보다 높으나, 관리자급 여성의 비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

자료: 고용노동부(2020), p. 2.

[그림 Ⅱ-1] 공공기관 내 여성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여성 고용 비율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공공기관 39.92 41.71 1.79p ↑ 18.79 20.69 1.90p ↑

민간기업 37.45 37.51 0.06p ↑ 20.90 21.91 1.01p ↑

<표 Ⅱ-1> 사업장 형태별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2020), p. 2.

<표 Ⅱ-2>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안의 연도 및 분야별 달성 

목표치를 보여준다. 공공부문 내 고위급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목표제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여

성임원 20%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부문 여성관

리자 비율은 37.1%, 여성임원 비율은 20.5%이며, 한국 공공부문의 여성관리자 및 임원 

비율은 각 10.5%와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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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2012년 실적 2017년 실적 2022년 목표
2017년 대비

2022년 증가율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단 4.2 6.1 10.0 63.9

본부과장급(4급 이상) 9.3 14.0 21.0 50.0

지방 과장급(5급 이상) 9.9 13.0 20.0 53.8

공공
기관

임원 8.6 11.8 20.0 69.5

관리자 11.5 21.9 28.0 27.9

교원
국립대 교수 13.7 16.2 19.0 17.3

교장·교감 24.6 38.6 45.0 16.6

군인 간부 4.3 5.5 8.8 60.0

경찰
일반경찰 7.5 10.8 15.0 38.9

해양경찰 6.2 11.3 14.4 27.4

<표 Ⅱ-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연도 및 분야별 달성 목표
(단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p. 4.

공공기관은 2017년 여성임원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임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임원을 최

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

하였다.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여 여성 관리자 비율을 28%까지 확

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임원 선임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인사지침을 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내 여성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사후 관리적 조치로서 인사지침상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노력도’ 지표를 반영하

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부문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기관
임원 11.8 13.4 15.0 16.7 18.4 20.0

관리자 21.9 22.9 24.1 25.4 26.6 28.0

<표 Ⅱ-3> 연도별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목표
(단위: %)

주: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30개 포함(2017년 기준), 임원 기관장, 이사, 감사 
포함, 관리자 부장 및 팀장 포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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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2)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목표는 현재까지의 정부 균형인사정

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Ⅱ-2]

는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

용우대정책으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공직진출 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에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이 낮고 

장애인에 우호적이지 않은 근무환경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자 등 새로운 소수자 집단

의 출현으로 인해 정부의 균형인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안｣을 발의하여 균형인사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균형인사정책 실행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균형인사 및 다

양성 관리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장애인, 지방 및 지역인재, 이공

계 전공자, 사회통합인재를 포함한다.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안｣에는 각 집단별 특성과 

개선되어야 할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사혁신처, 2019). 

여성의 경우 전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1)–본부 

과장급(17.5%), 실국장급(6.7%)–은 OECD 회원국 평균인 31.9%(2018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3.2%인 의

무고용률을 충족하였으나,2) 공공기관은 이에 미달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3)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4) 그리고 이전지역 지역

인재 의무채용목표제5)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급 공채 합격률

(5년 평균 8.3%)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이전지역 지역인재제도 역시 대상 범위가 이전된 

1)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여성의 비율은 5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본부 과장급은 17.5%, 여성 
실국장급은 6.7%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은 시장성이 큰 공기업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
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 2018).

2) 중앙정부 부처는 장애인 고용률 3.43%, 지방자치단체는 3.96%를 달성하였으나, 공공기관은 이에 다
소 못 미치는 3.16%를 고용하였다.

3) 5·7급 공채 등에서 지방(서울 제외)학교 출신합격자가 일정 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인사혁신처, 2018).

4) 지역(서울 포함)별 학교장 추천(대학 7급, 고교 9급)을 거쳐 선발해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인사혁신처, 2018).

5) 혁신도시(수도권 제외)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 이전한 지역의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제도이다(인사혁신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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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재 시와 도로 한정되어 특정 대학 또는 학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인사혁신처, 2018). 사회통합형인재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9급 공채 모집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가구 출신의 지원자를 구분 모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모집제도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2018), p. 6.

[그림 Ⅱ-2] 균형인사 비전과 목표: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0)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에는 여전히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이 낮은 

점, 그리고 다양성에 비우호적인 조직 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균형인사정책의 장

기적 목표와 전략, 범정부차원의 균형인사정책 실행체계를 규정하였다.

｢2018년 균형인사기본계획안｣에는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 여성 공무원 임용 확

대 및 지속적인 여성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경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입

안되었다. 2022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을 10%,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22.5%,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

였다. 또한 여성관리자 후보군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주요 부서 및 주요 직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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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주요 직위 

여성비율 신규지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였다. 채용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를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여성 공무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

한 일-가정 양립제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2019)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2019)」은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중앙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균형인사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임원목표제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20%로 높

이고,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확대 적용하여 여성 관리자 비율을 28%(2022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Ⅱ-4>는 공공부문별 균형인사 추진체계를 비교한 표로서 중앙정부 부처와 비교해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인사혁신처, 2018).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균형인사지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추진기구 균형인사협의체 없음 없음

평가대상

⦁정부혁신평가(여성, 장애인)
⦁인사혁신수준진단(여성, 장

애인, 이공계, 지역인재, 사
회통합형 인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장애인, 여성관리자)

⦁경영평가(장애인, 여성 
관리자, 청년, 지역인재, 
고졸)

통계관리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관련 통계 통합관리·공개

⦁‘여성공무원 통계’(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장애인,
이공계) 등에 분산 관리

⦁ALIO를 통해 신규채용 
중심으로 부분적(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관리

<표 Ⅱ-4> 공공부문별 균형인사 이행관리체계

자료: 인사혁신처,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2018~2022)｣, 2020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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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직 여성 비율 현황 분석

지난 5년간(2015~2020년) 공공기관 내 여성임직원 비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이며,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KOSIS, 고용노동부, 알리오, 인사혁신처(균형인

사통계) 및 여성가족부 부처 발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Ⅱ-3]은 공공기관 각 유형별 전체 여성직원의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각 

기관 유형별 여성직원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

는 점에서 동일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직원의 비율이 

40%를 초과하여 양적인 대표성에 근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여성직원의 비율이 20% 수준 미만을 하회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검색일자: 2021. 6. 10.

[그림 Ⅱ-3] 공공기관 유형별 여성직원 비율 변화(2015~202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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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는 각 공공기관 유형별 여성임원의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전체 여성인력 비율 변화와 같이 

각 기관 유형별 여성임원의 규모 차이는 있으나, 변화 추이의 형태는 유사했다. 2017년 

이후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의 비율이 다소 급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 20%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 시
행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5.83%)

과 기타 공공기관(22.41%)은 이미 여성임원임용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그 외 유형의 기관들은 여

성임원 비율이 17% 미만으로 여성임원임용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여성임원의 비율이 14.79%에 불과하여 여성인재양성

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임원

비율의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내부승진을 통한 여성상임임원을 임용하기보다는 외부 전문

가를 중심으로 비상임임원을 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주요 

통계자료(alio.go.kr)6)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장형 공기업 중 여성임원을 임용한 기

관은 15개 기관이며, 여성임원 24명 중 상임임원은 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상임임원은 1~2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상임임원을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대안으로서 여성 비상임임원을 충

원하여 여성임원목표비율을 채워 나가는 상황이다.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이 가지는 기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관 내 의사결정

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여성 비상임임원의 임용 확대가 기관 내 

여성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이사

회 안건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다소 단편적이고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기관의 주요 사업 결정에 관여한다거나 사업성과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

력, 역량을 갖춘 인재라 할지라도 사업의 방향성이나 규모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데 

6)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검색일자: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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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제한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임원임용목표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

다 근본적인 여성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대책과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검색일자: 2021. 5. 28.

[그림 Ⅱ-4] 공공기관 유형별 여성임원(상임 및 비상임) 비율 변화(2015~2020년)

(단위: %)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기업 내 여성직원과 여성임원의 비율이 타 유형의 공공기

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산업분야 특성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36개 

기관의 75%에 해당하는 27개 기업이 에너지발전 및 공급, 도로항만철도 등 교통 및 통

신,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을 주로 담당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과학기술인력의 비중이 높

으며,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관료제적 조직문화가 강한 특성이 

있다(김주섭, 2020). 또한 과학기술분야 내 여성 인력풀의 크기가 작고 관련 조직 내 여

성인력의 비중이 낮아 채용·보직·승진 등 주요 인사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소

극적이었던 경향이 있었다(최성주 외, 2020; 이은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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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역시 여성임원의 비율이 17% 미만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2020, p. 9) 자료에 따르면, 유관 업종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금융, 보험 분야의 여성임원 비율이 17.86%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인 16.77%를 상회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가치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공공

기관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이 민간기관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

성임원목표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3. 여성임원목표제의 중요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임원목표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

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의 비율 증가는 여성의 성공적인 경력개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여성의 적극적인 경력개발 동기를 자극하고 여성의 이해를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수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조직 

내 승진과 주요 보직 배치 등 주요 인사결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던 여성에게 고위직으

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인사관리관행을 바

로잡고 조직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 민주적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인사혁

신처, 2018).

고위직급 내 성별 다양성의 증가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

의사결정이론(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theory)의 주장과 같이 성별 다양

성은 조직의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은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보다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 et 

al., 2018, p. 8).

조직 내 고위급 여성관리자의 증가는 여성친화적이고 다양성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위급 여성관리자의 증가는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감소

시키고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내 상대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데, 여성 

관리자의 비율 증가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한 선입관(gender stereoty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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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을 감소시키고 불완전한 통계적 정보를 바로잡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은 새로

운 인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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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 여성의 경력개발 장애요인

여성의 경력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인선, 2004).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으로 인한 성편향적 교육 및 역할 기대, 남성 위주

의 조직 문화와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 성차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일-가정의 

이중적 의무 부담 등이 여성의 경력개발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경력개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과 낮은 도전의식, 전통적 

성역할 수용, 성편향적 진로선택 등은 여성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장애요인에 해당

한다.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장애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을 초래하는 등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방해한다.

가. 여성의 생애주기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M자 곡선’에 가깝다(이지연, 2003). 일반

적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20대 중후반~30대에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육아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즈음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하는 경향을 M자 경력곡선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근속의 어려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투자 부족, 승진을 위한 보직경로 이동 불가, 이로 인해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등 장애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Blau and Khan, 2000; Frieze et al., 2006; 

Lips and Lawson, 2009).

공공조직의 경우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

나,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책이나 핵심부서 내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꺼려하

는 경향이나, 여성 본인이 일과 가정의 이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보직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요 보직경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고위급 관리자로 승진할 

가능성이 낮고 고위관리직급 내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의 공공조직에서 주로 관찰되는 경력개발 경로는 ‘Z자형 보직 이동’으로 직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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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보직에서 상위보직으로 이동을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 후 다시 해당 직급 내 하위

보직에서 상위보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반복함으로써 고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보인다(조석준, 1992). 그러나 Z자형 보직경로는 M자형 생애주기를 경험하는 여

성인력에게 유리천장과 유리벽이 결합한 형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위직급에 여

성인력이 과소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최무현·조창현, 2007). 여성직원

이 생애주기로 인한 부담감, 성차별적 인식 등 요인들로 인해 직급 내 인사, 기획, 정책, 

재무 등 핵심 보직이나 주요 직책을 담당하지 못하여 수평이동이 불가할 경우(유리벽) 

상위직급으로 수직이동,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유리천장)(최무현·조창현, 2007). 

결과적으로는 고위직급에 여성인력의 대표성이 낮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나. 성역할에 대한 편견

여성의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한 편견에 

의거한 경우가 많다. 여성은 관계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이 있어서 의사결정 시 우유

부단함과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위직급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리더

십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반면 남성은 성과중심적이고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호하며 도전적인 결정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고위급 지도자로서 보

다 적절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Wood, 2008).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적 사고는 여

성 최고 관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여성 관리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조직들에 존재한다.

성역할에 대한 편향적 사고방식은 교육 및 진로선택에서도 성별 차이를 초래할 수 있

다. 여성은 성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및 진로선택을 하도

록 기대된다(유순화, 2001).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적인 학습, 모방,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특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선택적 강화를 경험하게 되는

데, 점차 그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된다

(Lent et al., 1994).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여성 개인의 적성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화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이 여성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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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시사한다(Fitzgerald et al., 1995).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여성인력 공급 부

족현상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여성의 성역할 기대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성편향적 진로선택은 특정 영역에 여성인력이 집중되고 남성 위주의 영역에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유리벽 현상(glass wall)’과 여성 위주의 영역이 평가

절하되어 발생하는 성별 간 임금격차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남성편향적 조직문화

남성적인 조직문화가 강할 경우 여성에 대한 편견적 사고는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

을 보인다. 남성 위주의 조직은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임용 후에도 경력개발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조직 내 주류인 남성을 공식 및 비공식적으

로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조직 내 경력개발에 중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인맥 및 

신뢰관계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Forret and Dougherty, 2004; 

Seibert et al., 2001).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합류하기 어려운 여성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인적 자본, 즉 업무 역량, 리더십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주요 보직 또는 주요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낮다(Choi, 2019). 따라서 결과

적으로 고위관리자 승진 명단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편향적 조직

문화 내에서는 평가주체와 평가기준 등 평가체계가 주류에 해당하는 남성에 맞추어 설계

되므로 여성보다 남성이 조직 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나 높은 평판을 얻어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주요 직책을 맡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Choi and Park, 2011; Connell, 

2006; Guy, 1993).

라. 성차별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성차별 이론은 여성 노동인력

의 활용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성

차별 이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편견에 의한 차별

(tasted-based discrimination)’과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로 구분

하였다(이은영, 2003).

먼저 편견에 의한 차별(tasted-based discrimination)은 고용주가 가질 수 있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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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가치가 조직이 생산하는 이윤뿐 아니라 조직 내 여성인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고 가정한다(이은영, 2003, p. 28). 즉 여성인력 고용의 크기가 커질수록 남성을 고용했

을 때보다 고용주가 획득할 수 있는 효용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주

로 남성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고용주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여성인

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채용과 승진 면에서 여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

한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계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남녀 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게 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출산과 양육 등 성역할을 사회적 책임

이 아닌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전가함으로써, 조직 내 여성의 경력개발이나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은 조직이 보수, 채용, 승진, 보직배치, 교육

훈련 등 중요한 인사결정을 할 때 각 개인의 생산성이나 이직 가능성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성별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과거의 왜곡된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논리이다(금재호, 2004).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경우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 통

계 정보에 근거하여 조직 차원에서 여성은 인재양성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임용, 주요 보직 부여, 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여성인력은 실질적인 개인의 생산성과 이직 가능성에 관계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여성임원목표제의 이론적 배경

여성임원목표제의 이론적 근거는 크게 대표성 관점과 다양성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급 내 여성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주요 정책결정에 

여성의 이해와 가치를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하여 조직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다양성 관점에서 성별 다양성은 조직 내 의사결정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었을 때 조직의 성과 및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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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성 관점

1)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대표관료제 이론은 국가의 정책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이 커짐

에 따라 공직을 구성하는 관료들의 성별, 출신 지역, 학력(배경), 장애유무 등 특성을 다

양화하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공공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박홍엽, 2006). 대표관료제 이론의 기본 전제는 관료들이 

자신이 가진 사회경제적 및 교육문화적 배경, 성별, 과거의 사회화 경험 등에 따라 특정 

정책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실제 정책결정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관료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조

직의 인적 구성이 성별, 인종 및 민족, 출신지역, 학력(사회경제적 배경), 장애유무 등 서

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집단을 구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그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관료조직의 대표성 확보 및 균형인사정책은 사회 내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를 제공하고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사

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차별철폐조치 및 고용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여 

사회, 조직 내 차별을 철폐하고 그 결과를 바로 잡아서 사회, 조직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인종 및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 및 유럽국가의 경우 역사적으로 차

별대우를 받았던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을 철폐하고 적극적 고용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해 과거의 차별에 대해 보상

하고 사회 내 모든 개인들이 평등한 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를 얻

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박홍엽, 2006).

대표성은 수동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과 능동적 대표성(active represen- 

tation)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수동적 대표성은 관료조직이 전체 인구의 인적 구성

을 수적으로 대표할 때 확보되는 대표성이다. 능동적 대표성은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해

와 가치를 정책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출신 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의 목적은 수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의 자유 재량, 즉 의사결정 권한이 필수적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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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간 편차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적인 면에서 여성인력의 대표

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여성의 이해와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자 중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능동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균형인사제도(balanced personnel)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는 균형인사제도(balanced personnel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인사에 있어서도 효율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벗어나, 공직 구

성의 대표성과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Balanced-Personnel)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인사혁신처, 2019).7) 한국 주류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여성과 장

애인, 지역인재, 사회통합인재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내 대표성을 제고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 통합을 달성하려 하였다.

200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전공자·사회통합인

재 등 5개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집단 출신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차별철폐 및 적극적 

공직 우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인사혁신처, 2019).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

획(2018~2022)｣의 경우 각 정책 대상별 인사관리과정 전반(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인사혁신처, 2019).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기 균형인사정책은 대체로 여성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조직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일임금법이나 

고용평등기회법 등을 통해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인사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경주되

었다. 그 외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남녀고용평등법

(1987)｣,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여성발전기본법(1995)｣, ｢양성

평등기본법(2016)｣ 등–이 마련되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균형인사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관료조직 내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고위

직급과 주요 직책 내 여성비율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단, 여성임원의 임

7) 인사혁신처, http://www.mpm.go.kr/mpm/info/infoJobs/jobsBalance/jobsBalance01/, 검색
일자: 2021. 6. 23.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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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확대하는 계획안 등이 대표적이다.

나. 다양성 관점

조직 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관점으로서 대표성 관점과 함께 

다양성 관점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정의하는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차이, 

즉 사람 간 ‘서로 다름’에 초점을 둔다(이근주·이수영, 2012). 조직이론에서 주로 논의하

는 다양성은 개인이 가진 인구학적 다양성(인종,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배

경, 교육배경 또는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다름을 의미한다(Cox and Blake, 

1991; Fernandez, 1991; Loden and Rosener, 1991; Thomas, 1991).

Thomas와 Ely(1996)는 다양성을 보는 관점을 차별과 형평성의 관점(discrimination- 

and-fairness paradigm), 접근성과 합법성의 관점(access-and-legitimacy paradigm), 

학습과 효과성의 관점(learning-and-effectiveness paradigm)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차별과 형평성의 관점(discrimination-and-fairness paradigm)은 앞에서 논

의한 대표성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차별로 인해 주류 사회 및 조직에 과소대표되었던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주류에 합류할 수 있게끔 지원함

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Foldy, 2004). 미국의 적극적 차별철폐

정책(Affirmative Action)과 평등고용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 그리

고 한국의 균형인사정책은 차별을 경험했던 전통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조직 내 채

용 및 승진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차별을 시정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한 수치적 목표 달성 

전략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접근성과 합법성의 관점(access-and-legitimacy paradigm)은 사회 구성원들 

간 차이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을 조직에 영입함으로써 다양한 고객들의 조

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조직의 합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이다(Ospina, 2001). 정부

조직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민주적 합법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대표관료제

를 지지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료조직이 전체 인구를 구성하는 다양

한 사회집단을 균형 있게 대표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합법성과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효과성의 관점(learning-and-effectiveness paradigm)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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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의 두 관점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고 정부조직의 

민주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규범적 관점이라면, 학습과 효과성의 관점은 

다양성이 가져오는 효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직 내 인적 다양

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 등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보 및 의사결정론(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theories)에 따르면, 인적 다양

성은 조직에 폭넓은 아이디어와 상이한 관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Cox, 1993; Cox and Blake, 

1991; Ely, 2004).

다. 다양성 관리 관점

다양성은 ‘양날의 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다양성이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Ely, 2004; William and O’Reilly, 1998). 사회적 유형화 및 정체성 

이론(social categorization and social identity theories)은 조직 내 인적 다양성이 

서로 다른 개인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ajfel, 1981; Turner, 1987). 서로 다른 구성원 간 다양성을 포용

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하고 학습과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Foldy, 2004; Thomas and Ely, 1996).

최근 다양성을 조망하는 관점은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omas(2004)는 

대표성(representation)과 다양성(diversity) 강조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이 높아진 경

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다양성 관리는 조

직 내 증가한 인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 노력을 의미한다(Thomas, 1991). 적극적 

차별철폐조치나 고용평등정책이 조직 내 인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

면, 다양성 관리는 조직 내 증가한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적이고 전략

적인 관리조치라 할 수 있다(Cox and Blake, 1991). 실제로 다양성의 역사가 긴 미국

의 경우 민간분야뿐 아니라, 정부부문에서도 다양성 관리가 인사관리의 주요 패러다임으

로 강조되고 있다.

다양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법과 관리적 접근법이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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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다양한 필요를 존중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 유연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휴가제 등 일-가정양립제도(work and life 

balance)와 다양성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 

및 고용평등제도도 큰 범주에서는 사회 및 조직 내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

적을 가진 제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리적 접근법은 다양성 관리를 위

해 마련된 제도를 운용하는 관리자의 태도 및 조직문화와 관련이 있다. 관리자의 다양성 

이해 수준이 높고 개인 간 다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조화시키려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다양성 관리를 위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 문화

(diversity climate)를 조성하는 것, 역시 다양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조직의 최고관

리층이 가진 가치관과 의지, 미션이 조직 내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 내 다양성 포용적 문화는 적극적으로 조직에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 분석

공공기관의 여성인력에 관한 선행 연구의 양은 많지 않으나,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첫째, 공공기관 내 여성인력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김보은, 2013; 남윤경, 2020; 홍소정, 2019). 주요 개선방안으로서 여성임원할

당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둘째, 여성의 임용과 승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손선화·장용석 2016; 조연숙·권수현 2019). 공공기관 내 여성의 채용

과 승진이 부진한 이유를 찾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여성인력 활용

의 필요성을 조직의 효용성 관점에서 조망하였다(김보은, 2019). 공공기관의 여성비율 

및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조직성과 및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여성역량개발프로그램 등 관리적 노

력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한준, 2012; 최은옥·배정아, 2021; 원혜연 외, 

2018).

김보은(2013)은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분석을 통해 여성임원의 대표성이 낮게 나타

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여성임원 증가를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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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나 관리자양성교육의 중요

성을 논의하였다. 양성평등적 조직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여성 개인의 경력개발의

지 등 개인과 조직, 사회적 차원의 다차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남윤경(2020)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여성임원할당제도는 양성평등실현

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임을 주장하였다. 

다만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증가

한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홍소정(2019)은 공공기관의 여성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

관의 신규 채용인력과 재직인력 중 여성의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공기업의 경우 

타 유형의 기관에 비해 신규 채용 여성인력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민간기

업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내 여성인력이 2017년 이후 민간기업을 추월하였으나 여전히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 내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육성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손선화·장용석(2016)은 5년간(2008~2013년) 전체 공기업에서 수집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기업의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경영평가결과에 대해 민감한 공공기관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여성 신규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압력, 국제규범 등 규범적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공기업의 사회형평적 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연숙·권수현(2019)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30~40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데이터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의 승진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직

무만족도, 공평한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 직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 직위와 연령이 높을

수록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

다 승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성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승진욕구가 상승

하는 반면, 남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여성은 특히 직위가 높을수록, 공평한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승진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성이 조직 내 인사상 성차별 경험이 많으며, 승진 경험이 있거나 조직 내 기회의 공평성

을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승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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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2019)은 2015~2017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

석하여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조직의 성과(매출액과 청렴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매

출액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여성임원의 비율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면에서는 오히려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한준(2012)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새로운 

근무방식이 여성인재 양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공공기관 내 여성

인력은 M-curve를 그리는 생애주기를 지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상위직급으로 갈

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성의 일-가정의 의무를 경감하

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 내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방식을 지지하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은옥·배정아(2021)는 한국농어촌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여성친화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표성 제고, 여성의 역량강화, 일-가정양립제도 등 여성친

화제도의 활용과 양성평등의식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친화제도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기관 내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연 외(2018)는 2015~2017년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

성임원이 조직 구성원의 육아휴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관 내 비상임여

성임원의 비율과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남녀 간 차이를 보았을 때,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은 보다 활성화

되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임원의 

리더십이 동성집단인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러

한 혜택이 남성집단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양성평등 및 성별 다양

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여성임원목표제 등 공공기관 내 여성인재활용을 위한 정부

의 정책적 노력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

획｣ 시행 이후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의 비율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임원의 양적 증가가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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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임원 및 관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임원목표제가 공공기관의 여성인력의 경력개발과 인재양성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성임원목표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기관 내 여

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인과 조직,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

야하는지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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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설계

1. 조사 모집단과 표본

공공기관 내 여성의 경력개발 및 임용목표제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인식도 조사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모집단은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

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다.8) 2020년도 기준 36개 공기업의 총 임직원 정원은 

15만 82명(시장형: 66,785명; 준시장형: 83,295명), 95개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수는 

12만 3,988명(기금관리형 29,795명; 위탁집행형 94,193명)이다. 심층 인터뷰 조사를 

위한 표본은 각 유형별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여성임원(상임이사) 및 여성관

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Ⅳ-1>은 2020년 기준 공공기관 내 직원 및 임원의 성별 비율을 보여준다. 

여성 임원의 경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숫자이며, 이 중 상임이사의 비율은 

많은 경우 비상임이사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Ⅳ-2>는 2020년 12월 

기준 131개 경영평가 대상 기관 중 여성 상임이사 재직 현황을 보여준다. 여성 상임임원

이 재직 중인 기관은 24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총 27명의 여성 상임이사를 임용하였다. 

24개 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이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개, 그 외 21개 기관은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내부승진을 통해 상임이사로 승진

한 경우는 총 9건에 달했다.

<표 Ⅳ-1>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의 성별 구성(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임직원

(전체 임직원 대비 
비율 %)

여성 임원
(전체 임원 대비 

비율 %)

공기업

시장형(16) 66,725
11,637 
(17.44)

25
(14.79)

준시장형(20) 82,997
15,146 
(18.25)

38
(16.67)

8) 2021년 기준 350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36개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
업, 95개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18개 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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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여성 임직원

(전체 임직원 대비 
비율 %)

여성 임원
(전체 임원 대비 

비율 %)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13) 29,791
13,826
(46.41)

28
(16.77) 

위탁집행형(82) 90,906
34,409
(37.85)

249
(25.83)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218) 140,633
61,918
(44.03)

470
(22.41)

<표 Ⅳ-1>의 계속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검색일자: 2021. 5. 28.

　구분 여성 상임임원 내부 승진 임원

공기업
시장형(16) 0 0

준시장형(20) 1 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13) 2 0

위탁집행형(82) 24 9

<표 Ⅳ-2> 공공기관 여성 상임임원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자료: 󰡔이데일리󰡕, ｢‘속 빈 강정’ 공공기관 여임원.｣, 2021. 4. 23., https://www.edaily.co.kr/news 
/read?newsId=01259526629019072&mediaCodeNo=257.

이 연구는 여성 상임임원이 재직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기관의 

유형, 여성 상임임원과 관련한 기관의 특징, 전체 여성비율(기관의 주요 업무의 성격), 

여성 상임임원의 내부승진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4개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관, 시장형 공기업 1개 

기관(여성 임원 대우 고위급 공무원), 위탁집행형 2개 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

관들의 특징은 <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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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4개 표본 기관 여성 상임임원 비율 및 내부승진 여부(20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구분 유형
여성 상임임원 & 
전체 상임임원 

대비 비율

전체 여성임원
대비

상임임원 비율

전체 여성
임직원 수
(비율 %)

조직 내 
내부승진여성

임원 여부

A 기관 
시장형
공기업 

0(0) 0 1,643(13.1)

B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1(14.3) 33.3 1,938(21.7)

C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0) 50 310(53.1) V

D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0) 60 2,697(72.4) V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검색일자: 2021. 4. 27.

2. 조사 방법: 심층 인터뷰

4개 기관에서 여성 상임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고위급 여성관리자, 그리고 중간급 

여성관리자를 포함한 6명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6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은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분 유형 직급 내부 승진 여부 근속 연수 주요 업무

A 기관 
시장형
공기업

1급 갑 V 29 행정

B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2급 갑 V 26 행정

2급 을 V 25 토목

3급 V 17 행정

C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임임원 V 33 행정

D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임임원 V 15 행정

<표 Ⅳ-4> 인터뷰 대상자 특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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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전 배포 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은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 업무적 특성(직위, 주요 업

무, 경력, 담당 조직 또는 부서의 인적 구성), 경력개발 장애요인(여성의 생애주기,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 성역할 등 성별과 관련한 선입견과 편견 등), 개선방안(조직문화 혁신, 

성인지교육, 성주류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등), 그리고 여성임원목표제의 타당성, 효과

성(또는 성과), 한계점,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인터뷰 분석 결과 및 함의점

가. 여성인력 활용과 정책적 노력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는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

에도 일반적으로 2000년도 초반을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현저하게 높아진 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기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1990년대 후반 군 가산점 폐지,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성인지적 문화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함께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여성인력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 초반 여성채용할당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2~2005)｣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 내 여성인력의 진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의사결정을 담당하

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사 업무 등 주요 보직

에 여성을 배치함으로써 여성 임용률 및 승진율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권의 관심도 역시 여성인력의 활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초기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졌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 본격적으로 균형인사정책 등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7)｣이 마련되었고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직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공공기관 내 여성인력을 고위직에 배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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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에 여성 최고관리자를 배치하는 방법과 기관

의 경영평가 시 양성평등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공공

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최고 관리자는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는 기관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

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개선

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 여부는 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최고관리자의 의지가 중

요한데 여성 기관장 또는 성인지적 감수성이 우수한 인재를 최고관리자로 임명함으로써 

조직 내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균형인사제도가 여성인력이 공공조직에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라면, 유연근

무제 활성화는 진입한 여성인력이 일과 가정의 의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조직에서 꾸준히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또한 가정의 의무를 가진 남성인력 역시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여성인력이 효과적으로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를 오를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에도 

청탁금지법 제정, 미투(me too) 운동, 회식문화 개선 등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변화하

면서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개발을 좌절시켰던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성공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으로 인식되었다.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같은 역량이면 여성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기관장(및 경영진)의 의지

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최고관리자 본인의 성인지적 감수성 역시(여성인력 활용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나. 여성 경력개발 장애요인

1)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전통적인 경력개

발경로 간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생애주기는 ‘M자 곡선’의 형태를 가지는데, 2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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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감소하는 시기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

한다(이지연, 2003). 이로 인해 여성인력의 장기근속이 어렵고 여성인력 임용 및 투자에 

대해 기피 또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의 경우 노동시

장 재진입 시 과거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저임금, 저숙련 업무에 투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 조직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여

전히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시기에 주요 보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

며 많은 여성인력들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여 고위급 관리자 승진자 풀이 축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위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보직들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주로 이런 보

직들을 맡아야 할 시기에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지연되거나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적 인식이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력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전통적 관점에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되었으며, 

직장 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조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연시키고 여성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임

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여성인력의 풀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보직에는 조직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남성직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관행이었다.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목표로 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태도 및 방식은 사적인 영

역을 희생하고 주어진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출산

과 육아의 부담을 가진 여성직원에게 주요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거부감이 존재하였다. 최근 들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직원에게 주요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해 주요 보직 여성목표제 등을 활용하여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라

도 주요 보직 내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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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관리자들이 남성들로 채워져 있을 때 주로 남성 위주의 인사를 했었죠. 주요 보직

에 여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성들도 편파적인 주요 보직배치에 대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연공서열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남성이 유리하죠.

3)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장시간 근무를 유도하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가정의 의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회식문화 등은 여성의 경력개발을 좌절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한 남성에 의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 문화는 

여성들이 적응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이 구축

해놓은 조직의 규범과 규칙, 평가기준에 따라 여성의 업무 방식, 즉 여성의 의사소통 방

법, 리더십의 효과성은 과소평가되어 왔다.

업무 중에는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한 대관업무, 장시간 업무와 잦은 출장을 요구하는 기관

운영업무 등이 존재하는데 남성이 주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합니다…(개인적 노력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조직 차원의 노력 없이는) 여성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여성임원목표제의 효과성

1) 여성임원목표제 성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임원목표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인식되었다. 첫째,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를 공공기관에 전달

하였고, 그 결과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 여성임원 비율의 증가

는 조직 내 여성직원들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여성임원목표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조직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공공기관 내 여성 고급 관리자 

발탁이 활발해졌고 고위직 여성 관리자의 존재는 조직 내부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

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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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협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고위직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조직 

분위기 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했던 

기관에 여성 최고 관리자가 임용되면서 여성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성 

최고 관리자 취임 이후, 여성의 상급 관리자 승진을 포함하여 조직 전체적으로 여성의 

승진 비율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신입직원을 더 많이 임용하

여 남성적인 조직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고위직 여성 관리자의 증가는 조직 내 여성직원들의 경력개발 의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위직 여성 관리자를 롤모델(role-model)로 하여 자신의 경력개발경로를 예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경력경로를 거치고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감과 직위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임원목표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

적 편견 및 전통적 성역할 강요 등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uneven ground)’을 개선

하고 여성직원들에게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직위

에 적격한 역량과 경력을 갖춤으로써 승진 기회를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직원 개인의 책임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임원목표제의 영향력은 여성의 비율이 낮은 기관, 즉 여성임원을 배출하는 데 어려

움이 있는 기관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조직 내부 여성인재를 발탁하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등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이 경력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동기화할 수 있다.

여성임원목표제 이전에는 조직 내 여성임원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체적인 여성임원 임용 계획안이 나오고 여성 최고 관리자도 임용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고 봅니다.

2) 여성임원목표제 한계점

여성임원목표제의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반면,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첫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

성임원목표치 설정은 제도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

용되는 여성임원 목표치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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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있다. 공학, 기술, 건축 및 토목 등 남성적 특성이 강한 업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

의 경우 여성의 임용률이 낮고 절대적인 여성임원 후보자 풀이 작기 때문에 여성임원 목

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항만운수, 발전에너지, 토목건축 등

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기업의 경우 여성임직원의 비율이 타 유형의 공공기

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단기간 동안 여성임원목표치 달성을 강제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성

임원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여성을 임원으로 승진시킬 경우 여성

임원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할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조직 내 

갈등 및 불신, 여성임원의 토큰화(token), 조직 효과성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승진과 같이 중요한 인사결정에 있어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 조직

의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

기관 내 상임임원으로 여성임원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상임임원 임용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상임임원의 경우 조직 내 가시성이 떨어지고 조직 운영에 

상임임원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공공기관

에서 여성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 비상임임원을 임용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에 부정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지 못한 여

성 비상임임원을 임용할 경우 조직 내 효용성이 떨어지며, 여성임원목표치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업무의 경우 여성직원의 비율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주요 업무의 특성상 이공

계통 전공자가 많이 필요한데, 여성 이공계 전공자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직

원 중 여성비율이 높지 않아서 목표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포함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임원의 재직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옵니다. 임원진 내 여성의 수가 적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필수적인 보직경로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업무 적응도가 떨어져 금방 그만두게 되는 거죠.

3) 여성임원목표제 개선방안

여성임원목표제는 2018년 시행된 제도로서, 각 기관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

행착오를 경험하는 등 정착화 과정에 있다. 특히 주요 업무의 특성 등 기관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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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기관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내부승진을 통해 여성임원을 배출하

기에는 인력의 풀이 절대적으로 작은 한계가 있다. 또한 단기간 여성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한 급진적 노력은 조직 내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서 적격한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 기관에 대한 기여도가 저하되어 제도의 취지

를 왜곡할 수 있다. 여성임원목표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제공,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 특성으로 

인해 기관 내 여성인력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은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종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여성임원목표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 및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당의성

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여성 대표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 조직 내 의사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성별 간 갈등이나 조직 몰입도 저하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

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임원목표치를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여성 

비상임임원을 임용하는 것은 기관이 여성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 비상

임임원을 임용할 경우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역량을 갖춘 여성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전문가를 임원단에 영입

할 경우 의사결정 시 관점의 다각화, 조직의 문제해결력 및 혁신성 제고, 기관 외부 환경

과의 의사소통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고위관리자로서 역량을 구비한 여성인재풀을 늘리는 방안

이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인재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 자체적인 목표치 설정과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일괄적인 

목표치 부여는 조직 내 혼란과 갈등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여성인력풀을 늘리는 방안일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인

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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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성인력 활용 개선방안

1) 개인적 노력

여성 직원을 배려하는 조직 내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과 육

아를 경험하는 생애주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의 부담은 존재한다. 성과 평가 시 남녀 직원

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일과 가정 내 의무를 병행해야 하는 여

성 직원들의 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여성 직원에 대한 배려는 조직 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조직 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해당 생애주기를 

성공적으로 거치기 위해서는 여성 직원들 각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과 관리

자의 지원, 조직문화 변화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경력개발에 대한 의지, 

동료에 대한 배려 등 개인적인 노력이 성공적인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성 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남녀 직원을 평가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서로 일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조직 내 질서에 타격이 옵니다.

2) 조직적 지원

여성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인력의 생애주기로 인한 주요 보직 기피 또는 경

력단절을 막기 위해 여성 맞춤형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성직원이 특정한 생애주기를 거치는 동

안 주요 보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 관리자의 이해와 배려, 유연

한 조직 문화 조성 등 조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의 의무가 있는 

여성을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관리자의 배려

와 전통적 업무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 가정의 의무를 

포기하고 업무에만 전념하는 업무방식을 떠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및 결과물

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역시 중요할 것이다.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리더십 양성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위급 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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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인력 간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경력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개인 간 지원

할 수 있는 조직 내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직원을 지원하는 조직 내 제도(여성할당제, 유연근무제도 등)는 이미 많은 부분 구

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의 관리층의 의지 변화가 없을 경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특히 최고관리자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관장의 여성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의지와 관심

은 조직 내 분위기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요 보직을 맡아보지 않으면 기관과 그 외부환경을 이해하고 폭넓게 조망하는 능력이 떨

어져요. 여성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기 이전에 주요 보직에 배치함으로써 고위관리자로서의 역

량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장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도 큰 것 같

습니다.

3) 정부 정책적 노력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였

다. 최근 들어 가정 내 남성 역할의 비중이 높아졌고 반면 여성의 부담은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인다.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 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력단절의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종국적으로 고위직 내 여성비율을 높이는 데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성임원목표제와 여성임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적 노

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보직을 정의하고 각 기관별 주요 보직 내 여성의 비율을 목표치로 부여하는 주요

보직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보직 내 여성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 또는 기관 내 여성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보직을 담

당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겸비한 우수 여성인력 양성을 위

한 정부적 차원의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와 함께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

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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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인재를 양성해 내는 교육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 여전히 성편향적 교육문화의 영향이 강하며 그로 인한 영역별 성별 불균형이 발생한

다. 이공계 전공, 현장중심 업무, 기술직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관의 경우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의 풀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충분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노력보다는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측면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향후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성별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할당제의 경우 일몰제의 형식으로 추

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 임원 목표제보다는 양성균형 임원 목표제 등으로 

거부함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업무의 경우도 기술혁신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여성인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리 교육문화를 쇄신해서 남성 중심의 분야에도 여성인력이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여성인재 양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해당 분야 내 여성인력의 성공적인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 조직 특성과 여성 경력개발

여성임원목표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기관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여

성임원목표제의 효과성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조직 내 여성의 비

율이며, 이는 또한 조직의 문화, 주요 업무의 특성, 여성인재풀의 크기 등 여성의 경력개

발과 관련한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편향적 진로선

택에 의해 여성이 주로 진출하였던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여성의 업무’(women’s 

job)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여

성중심적 또는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가 조성된다(Choi, 2018). 이러한 조직 문화 내에

서는 성평등의식 강화, 여성인재개발 중요성 인식,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 등 여성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반조건들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관 내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적으므로 여성에게 더 많은 경력개발의 기회가 제공된

다.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남녀 직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적극적인 경력개발을 동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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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개발이 활성화되면, 고위급 여성관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인력풀의 크기가 

커지고 여성임원의 비율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성임원의 증가는 

조직에 대한 여성의 진입장벽을 줄이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경우 여성의 경력개발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여성임원목

표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기관 내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여성임원목표제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기관의 주요 업무의 특성

이 기관 내 여성비율의 크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업무’(men’s 

job)로 인식되어 온 건축 및 토목, 발전 에너지, 항만 운수 등 영역은 여성에 대한 진입장

벽이 높고 남성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이 고위직급으로 승진하기에 다양한 장애요인

들이 존재한다(Choi, 2018). 여성이 고위직급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수에 불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존재’(token)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Choi, 2019; Guy, 1993). 이러한 경우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임용목표제는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기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앞의 인터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또는 성인지적 가치관을 가진 최고관리자를 

임용함으로써, 여성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고 여성임원 후보

자풀을 늘리기 위한 여성임용비율 확대, 여성중간관리자 승진비율 확대 등 적극적인 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여성임원목표치를 비상임임원으로 채우는 등 정

책의 취지를 다소 벗어나는 한계점도 발견되었으나, 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경험할 수 있는 충격(예: 내부갈등 심화, 조직 성과 저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재를 영입할 경우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 내 뿌리 깊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성편향적 진로선택은 일부 공공기관 내 충분한 여성인력풀을 조성하는 데 주

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업무, 즉 에너지, 건축 및 토목, 

공학계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새롭게 진입하는 여성의 비율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성편향적 교육문화 및 진로선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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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고위관리자들은 여성임원목표제의 효과성을 막론하고 조직 

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제도임에 동의하였

다.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과 조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이 모범적 고용자(model employer)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에 치우

친 편파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책의 목표인 양성평등을 실현하였을 때까지 한

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자극을 주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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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공공부문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

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여성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임원목표제(2018~2022)는 2022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OECD 회원국 평균에 가까운 20%까지 확대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2020년 기준 이미 여성임원목표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제도 시행 이후 여성

임원의 비율이 2~7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여성임원목표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제도가 추구하는 본래 취지

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공공기관 내 유리천장을 깨고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임원 및 고위급 관리자 확대를 위

해서는 내부승진을 통한 여성 상임임원 발탁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적으로 여성임원 양적 목표치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비상임임원으로 선임하여 임시

방편으로 목표 비율을 채우거나 임원으로서 아직 경력이나 역량이 미비한 여성직원을 임

원으로 임용하는 등 불합리함이 관찰되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비상임임원의 경우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사업관리, 인사 및 예산 관리 등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임원목표제가 지향하는 목적, 즉 실질

적인 여성대표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경력과 역량이 부족한 

여성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부적응과 이직, 조직 내 갈등과 사기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기관 내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기관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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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가. 조직 차원의 노력

여성임원목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관 내 양적, 질적 여성대표성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여성임원 및 고위관리자 후보자 풀

을 확대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급에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 

기관 내 여성인력의 유입과 개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여성친화적 조직문

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여성임원 및 관리자 후보자 풀 확대를 위해 주요 보직 내 여성의 비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주요 보직 내 여성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여성이 관리자로

서 필요한 경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조직 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임원목표제 시행과 함께 각 기관 내 주요 보직을 선정

하고 여성 비율 목표치(~50%)를 설정함으로써 여성임원으로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양성평등 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 

보직 내 여성의 비율을 매년 측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진적인 개선을 종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생애주기를 조절하는 개인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경로 설정 및 유연근무제도 등 조직 차원의 지원 역시 중

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를 거치는 동안 주요 

보직을 기피하거나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제도를 활

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의 배려, 전통적인 업무 방식

의 혁신 등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

형 리더십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리더십 워크숍,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주요 보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전략도 활용 가능하다.

셋째,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관리자에 대한 신뢰 부족, 부정

적 편견–리더십 및 리더로서의 역량 폄하,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을 타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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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인식 변화와 조직 문화 혁신이 필요

하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과 성별 간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여성 관리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타파, 업무 시간보다는 성과 및 결과에 기반한 성과평

가 등 기존의 전통적 조직 문화 및 관행을 혁신하여 여성인재에 보다 우호적인 조직 문화

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의 혁신은 여성임원 및 관리자의 양적

인 확대가 자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다.

나. 정부 정책적 노력

공공기관은 조직 운영과 성과 관리 등 기관 경영 전반에 걸쳐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

처의 정책이나 관리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관련 정책결정이나 집행방식을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한다. 여성임원목표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즉 경영평가 반영 등은 

단기적으로 여성임원의 양적인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

보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임원목표제 목표

치 달성에 대해 기관이 느끼는 압박감이 클 뿐 아니라, 국회 및 언론 등 대외적인 모니터

링에 대한 부담감 역시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다소 편법적인 방

법을 사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달성 위주의 성과 관리보다

는 기관 스스로 변화와 적응을 거쳐 근본적인 체질 및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정책적 독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인

재를 개발하고 기관 내 여성임원 및 관리자 후보자 풀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여성임원목표치 설정과 주요 보직 내 여성비율목표치 설정, 기관의 자율적 양성평

등 노력을 존중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 그리고 여성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유연근무프로그램 활용도 및 만족도 평가 등을 경영평가에 포함하는 

방안, 경영평가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 기관의 양성평등 노력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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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 대표성이 낮은 공기업을 위

한 여성인력풀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공기업 내 여성인력 부족현상은 해

당 산업분야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분야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인 여성임원목표치 설정은 제도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운영 안을 제시하고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업무로 인식되어 온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확대를 위

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초중고등교육으로 정책의 시야를 넓

혀서 우수여성인재풀을 확대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최성주 외, 2020). 초기 학교교육단계에서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를 소

개하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나 프로

그램, 성공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최성주 외, 2020).

셋째,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직업군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이로 인한 성편향적 진로선택, 성역할

에 대한 편견 등은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전통적인 여성 노

동력에 대한 폄하, 부정적인 선입견을 타파하고 성평등한 의사결정구조, 양성이 함께 일

-가정의 의무를 분담하는 등 사회적, 조직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강제적인 법제도 마련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정책 활용을 통한 다양성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는 공공기관 여성임원목표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공공기관 내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인터뷰 

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소수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질적인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여성임원목표제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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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계량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부 

여성인력의 임원 승진을 위한 후보자풀 현황 분석, 내부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에 대한 평가 등 공공기관 내 여성 리더 육성 및 내부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의 효과

성을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 향후 연구의 방향은 개별 정책이나 제도

의 개선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을 한 양성평등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효

과성 평가 및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임원목표제의 경우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인력

을 양성하고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평

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지원제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성인지 예산 등 다양한 제도

의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공공기관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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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적극적 인재 확보 방안 연구
- 개방형 계약직제를 중심으로

김영록(강원대학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성과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도는 직급에 관계없이 간

부직의 일정 범위를 민간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기관 성과 달성을 위

한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민간에 개방하여 채용하는 제도이며, 개방형 

계약직제는 전문능력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를 민간 등에 개방하는 인력충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공공기관연구센터, 2016).

그러나 총액인건비 범위 준수,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 부족, 핵심지위 개방 미흡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개방형 계약직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제도 운용의 문제점, 사

례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운영 현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

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인사부서 담당자와 실제 기관에 임용된 개방형 계약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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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과 부처별, 기관유형별 분

포, 직종별 분포, 직급별 분포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으로 

연구 범위를 개방형 계약직을 운용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제

도에 대한 문헌 연구,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기초 통계 분석과 함께 현재 공공기관에서 

개방형 계약직위로 종사하고 있는 피고용자들과 집담회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들과의 

집담회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 절차는 [그림 Ⅰ-1]과 같다.

문헌분석

- 제도 현황
- 이론적 검토
- 해외 사례 분석

⇨

기초통계분석

- 주무부처별
- 기관유형별
- 직종별
- 직급별

⇨

2단계 집담회 개최

- 공기업1, 2군의
개방형 계약직 임용자

-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

⇨ 정책 개선 

사항 도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Ⅰ-1] 분석 절차

또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1군과 2군의 대형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 및 개방형 계약직위로 임용된 간부

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상세 내용은 제Ⅲ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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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본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맥락적 동질성

(contextual homogeneity)을 공유하고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민간인 채용 제도(개방형 직위제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전문경력관제도, 

임기제 공무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 직

위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채 외 민간인 채용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는 1995년에 도입되었는데, 중앙부처 3급 이상 직위의 20%에 해

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부처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인 

공고를 내고, 이견이 없는 경우 제1순위자를 3년 이내 기간의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해당 제도는 IT기술, 경제, 국제문제 등 정부의 인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사항들

을 외부의 인재를 통해 해결하고, 정치/행정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정부로부터

의 문제해결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혁신 마인드의 정부 인력

체계로의 이식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양현모·임성근, 2018).

최순영·조임곤(2014)은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평가하였다(양현모·임성근, 2018). 분석 결과, 개방형 직위제도의 효과성과 관련

하여 해당 공무원의 채용경로별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하

여 대부분의 외부채용 민간출신의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반면, 공직 내부 출

신 공무원은 해당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양현모·임

성근, 2018). 연구 결과를 통해 저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필요성과 해당 제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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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론적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계급제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근주(2003)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개방형 지

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개방형 직위의 점직자들은 여론수렴 능력과 개혁

지향적 성향은 비교적 떨어지는 반면, 직무경험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확대할 경우, 개혁지향성과 전문성을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조성한 외(2011)는 공직 내부출신의 공무원들의 직급, 근무연한, 공직봉사동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들의 성과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정부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수와 지위를 확대해야 함을 시사했다. 연구는 개

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어야만 개방형 직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유상엽·한승주(2017)는 어떠한 요인이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의 이직의사를 일

으키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계자들 간의 협업의 어려움은 이직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직몰입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

직의도와 전문가주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

무원은 한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근속하여 조직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박천오･한승주(2017)의 연구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해 개방형 직

위제도로 충원된 공무원들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유형

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도로 인해 충원된 공무원들이 창출하는 성과에 대해 각각 다른 인

식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성과

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로 인해 충원된 공

무원들이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더라도 관리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인식한다

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들은 전문성뿐만 아

니라 조직 관리능력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현모·임성근(2018)은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면서 정부의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개괄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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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채용에 알맞은 직무 발굴로 해당 직무가 민간경력자를 채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채용 전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다. 또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민간경력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민경채 채용 후 개선 사항으로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부처 배치 후 인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구분 요약 및 시사점

최순영·조임곤
(2014)

- 민간인 출신 공무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공무원(공직 내부출신)은 개방형 직위제도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게 평가
- 개방형 직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근본적 목적 공유 필요

이근주
(2003)

- 개방형 직위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개방형 직위 지정 기준
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에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개방형 계약직위의 공직자는 여론수렴 능력과 개혁성이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식 또는 경력과 개혁성이 개방형 직위 충원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
로 확인됨

조성한 외
(2011)

- 개방형 직위의 확대와 해당 점직자들의 지위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정부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고 제언함

- 즉 현행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해당 점직자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조직문
화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유상엽·한승주
(2017)

-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이직의사가 커지는 경우는 타 관계자
들과의 협력이 어려울 경우

-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짐
- 개방형 직위 점직자들의 전문성과 이직의사와의 관계는 통계적 의미가 

확인되지 않음

박천오·한승주
(2017)

-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도로 인해 충원된 공무원들이 창출
하는 성과에 대해 각각 다르게 나타남

-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높다고 인식
- 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로 인해 충원된 공무원들이 특

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더라도 관리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인식
- 관리능력은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임

<표 Ⅱ-1>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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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모·임성근
(2018)

- 민경채 적합 직무의 발굴로 해당 직무가 민간경력자를 채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야 함

-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경채 점직자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
문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민경채 채용 후 개선 사항으로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부처 배치 후 인사 
관리의 중요성 강조

<표 Ⅱ-1>의 계속

자료: 양현모·임성근(2018)의 자료를 저자가 가공 및 수정

<표 Ⅱ-1>의 연구들은 모두 정부의 공무원 채용 제도를 분석한 연구이지만, 공공기관

의 개방형 계약직제도에도 거의 동일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공채 출신 공무원과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간의 인식 격차, 기존 공직 사회의 

관리 능력 부족, 채용 전후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인사관리의 중요성 등은 공공기관의 개

방형 계약직제도에서도 유용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계약직 공무원 제도 해외사례 조사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계약직 공무원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

직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가이며, 대부분의 직급에서 외부임용이 가능하다. 영국

의 공무원제도는 폐쇄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인사제도의 운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음 <표 Ⅱ-2>

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의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내용

미국 영국 일본

공직분류 체계 직위분류제+계급제 계급제+직위분류제 계급제+직위분류제

계약직 공무원 유형 임시직, 임기직
고정기간 채용

파견
특정임기부직원
일반임기부직원

<표 Ⅱ-2> 미국, 영국, 일본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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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미국 영국 일본

채용 및 임용 공개, 비공개 비공개, 경쟁 공개, 비공개, 경쟁, 비경쟁

승진 가능
- 부서장이 결정
- 예외적으로 승진 가능

(성과가 우수할 시)
불가능

계약기간 1~4년 1~5년 최대 5년

계약기간의 연장 연장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연장 불가

경력직으로의 전환 불가능
예외적으로 가능

(성과조건 달성할 경우)
불가능

<표 Ⅱ-2>의 계속

자료: 서현웅(2019), p. 45.

가. 미국

미국은 일찍이 엽관제하에서 과도한 정치적 영향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

수 책정과 직책배분을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의 수준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직위분류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정재명 외, 2006). 직위분류제국가로서 

미국은 계약임용을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정책학회, 2002).

미국 연방공무원은 경쟁직 공무원(competitive service)과 별정직 공무원(excepted 

service)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경쟁직 공무원은 특정직위에 공석이 생기면 인사관리

처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의 ‘위임된 공무원선발 시험관리 부서’에서 일반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공석공고를 낼 수 있고(신규채용), 또한 해당 기관 내부에서만 공개경쟁을 통

한 승진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공무원 임용 비율이 높고, 직위분류제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

(Senior Executive Service, SES)은 계급제적 요소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서현웅,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분류제에 의한 공직개방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민간부문 사이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기제공무원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미국의 임기직공무원제도가 있다. 특

정 직위가 영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기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직들에게 경쟁적 지위나 복직 자격은 주지 않으며, 기관 내부의 실적승진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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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용에 지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정규직 임용 지원 시 임기직공무원의 경력이 

주요 경력으로 인정된다. 미국의 임기직공무원은 그 기간에 따라서 임기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기관들은 조직 외부에서 전문적인 인재를 공직으로 선발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

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이 아닌 공무원을 선발하여 업무를 부

여하는데, 이는 주로 프로젝트 또는 임시적 성격의 업무 등에 주로 적용된다(장현주 외, 

2008). 임기직공무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지정된 임기를 넘어서 임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적 채용직은 보편적으로 일반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만, 

같은 등급 내에서도 차등적인 보수 적용이 가능하다.

나. 영국

영국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실적주의, 통합성 등의 원칙하에 이

루어져 왔으며, 특히 계급제적 특성이 강했지만, 최근 다양한 인사개혁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한국정책학회, 2002). 특히 영국은 기관들이 자신의 기관에 적합한 인재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들에게 공무원 채용과 보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영국의 공무원 채용은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이지 않으며 채용방법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형태도 다양하고 채용 권한도 각 부처의 장관 및 집행기관

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박윤미, 2008). 영국의 공무원 제도는 임시채용, 고정기간 채

용, 조건부 채용, 수시반복 임시채용, 단기 통지채용 등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의 임기제공무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고정기간 채용이다(서현웅, 2019).

고정기간 채용은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파견(secondment)으로 채용될 경우 등

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다. 특히 특

정 업무수행을 위해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 공개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채용될 수 있다. 고정기간 채용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으로 임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구직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63

공공기관의 적극적 인재 확보 방안 연구

임기직공무원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영구직 전환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정한 높은 

기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장현주 외, 2008). 즉 지위의 전환을 위해서 임기직공무원

은 담당 업무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타 지원자들과 공정한 성과경

쟁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경쟁으로 채용된 1년 이하의 임기직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5년

까지 연장 가능한 직위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서의 단기채용도 5년 이상의 계약

연장 또는 영구직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계약연장, 영구직으로의 전환)에는 반드

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고정임기제공무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02년 고정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고정임기제공무원은 일반 영구직 공무원들

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제안은 기간제 공무원들이 계약기간 중에 일

반 내부출신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기간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명시

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계급제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도 고도의 전문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어 임기제공무원의 활용도 및 임용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서현웅, 2019).

기 서술하였듯이 영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영구직 전환이 가능하다. 비록 영구직 전

환을 위해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지만, 전환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점은 임기직공무원들에게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우

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전문성이 높은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 외로부터 충원하여 전문성, 신선한 

시각, 도전성을 함양하기 위해 공직개방화를 도입하였다.

다. 일본

일본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 제도로서 임기부직원제도가 있다. 임기부직원제도는 급속

한 세계 경제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AI, 신기술 발달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해결

하기 위해 행정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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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인재를 민간으로부터 채용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정임기부직원과 일반임기부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임기부직원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경험 또는 탁월한 식견을 가진 자가 그가 보유

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경험 또는 탁월한 식견을 일정한 기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기부직원이다(서현웅, 2019). 임기부직원

은 특정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만 채용하며, 특별한 급여표를 적

용하여 채용한다.

일반임기부직원은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인재를 해당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① 특정한 지식과 경력이 필

요한 경우, 해당 지식 및 경력을 조직 내부적으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해당 

전문 지식 및 경험이 급변하는 기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단기

간만 활용해야 할 경우, ③ 인사원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①, ②에 준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임기부직원의 근무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대 5년까지는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기부직원은 5년

까지 재직하지 않고 3년 이내에 퇴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

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임기부직원들

의 근무기간 연장 및 재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요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서현

웅, 2019). 임기부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임기부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존재하기는 한다. 임기부직원은 계약기간

을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승진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도

공무원 임용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로 구분된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개방형직위제의 일종으로, 특히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

에서 유능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정부조직법｣ 및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근거하여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1월에 



65

공공기관의 적극적 인재 확보 방안 연구

38개의 중앙부처에서 129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었다(윤경준·장현주, 2008).

지방정부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계약직제도를 

도입하였다(한혜진, 2014).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윤경준·장현주, 2008).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개방형 계약직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중장기 성과제고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이근주, 2016). 공공기

관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공채로 발굴하기 때문에 조직이 폐쇄적이고 비경쟁적으로 운

영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민간으로부터 채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방형 계약

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정 비율의 간부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

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 권고(안)를 발표하게 된다.

2급 이상 간부직에 대하여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제도는 일정 범위를 민간에 개방하

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기관의 성과와 관리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조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는데, 주로 

마케팅, 홍보, 법무 등의 직위에서 이루어진다(공공기관연구센터, 2016). 이후 2020년 

기획재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사 간부직의 5%를 개방하는 것으로 유연

하게 변화하였다(<표 Ⅱ-3>, <표 Ⅱ-4> 참조).

심사위원회는 내·외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된 인력들에 대하여 수행직무, 요구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  접

➡
급여확정

➡
임  용

수행직무, 
요구자격 등

자격요건 
적합 확인

내·외부
면접위원 

수행직무,
경력 등 반영

고용계약
체결

자료: 기획재정부(2015), p. 3.

[그림 Ⅱ-1] 개방형 계약직 채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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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까지 해당 직위를 가질 수 있으나, 기관의 상황

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본부 간부직 정원

의 5% 내에서 개방형 계약직을 충원하도록 하였지만, 향후 이를 점차 늘려 최대 20%의 

범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 원칙적으로 기관장과 2년 임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정규직 전환은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가능

보수기준

⦁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민간 출신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은 선발예정직위(직급)

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 가능
*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 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확정한 총 보수

인센티브 제공

⦁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상급 개방형 계약직 공모 시 가산점 또는 우선 선발기
회*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개방형 계약직제 재직 중 근무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신규채용 가능
(단 이 경우 당초 계약직 직무와 유사·관련한 상위직에 한함)

<표 Ⅱ-3>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방안

자료: 기획재정부(2020), p. 12.

<표 Ⅱ-3>에 따르면 개방형 계약직의 기간과 보수기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주요 내

용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으며 <표 Ⅱ-4>는 최근에 변경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제정된 개방형 계약직제도에서 대상 직위를 본사뿐만 아

니라 지방 근무직으로 확대하였고, 직위 지정의 경우 핵심 직위를 지정할 시 경영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수기준 역시 기본급의 170%까지 확대하고 

상급 개방형 계약직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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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지침 2020년 지침

대상직위 및 목표 ⦁ 본부 간부직의 5%
⦁ 본부 간부직의 5%(좌동)
⦁ 지사, 지방사업소, 간부직도 대상직

위에 포함

직위 지정 ⦁ 조직 내·외부자 모두 가능

⦁ 조직 내·외부자 모두 가능
단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지정, 조직
의 핵심 직위 중심으로 운영 시 경영
실적평가에서 우대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 원칙적으로 가능
(전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원칙적으로 가능
(별도 공개채용절차 등 필요)

보수기준 <신설>
⦁ 선발예정직위(직급)

기본급의 170%까지 가능

기타 인센티브 <신설>
⦁ 상급 개방형 계약직 공모 시 가산점, 

우선 선발기회 등 제공 가능

<표 Ⅱ-4> 2020년 지침 변경 사항

자료: 기획재정부(2020), p. 12.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사는 그동안 공채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조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인력의 충원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입사 

이후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분명한 제도이다. 그러나 인력충원

이 공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조직에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

에 대한 탄력적인 채용이 어렵게 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문화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

게 되어 기관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경력자에 대한 개방형 계약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개방

형 계약직제도는 공개채용의 유연화, 성과주의, 조직 역량 강화 원리가 공공기관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활용하기에 따라 공공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연공서열 중심, 폐쇄적 조직 구조가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통해 직무와 

성과 중심, 개방과 경쟁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본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개방형 계약직제도로 입직한 인원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측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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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 운영 현황1)

가.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 운영 현황

기획재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111개 기관이 개방형 계약

직제에 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20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개정 여부 기재부 점검(2020. 12. 31.)

제·개정 완료기관 111

제·개정 미흡기관 20

<표 Ⅱ-5> 개방형 계약직제 규정 제·개정 여부

(단위: 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p. 53.

또한 동일 시점 기준으로 개방형 계약직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22개 기관에서 개

방형 직위는 560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민간이 전담하는 직위는 모두 96개로 파

악되었다.

나.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의 기관 유형별·주무부처별 분포

개방형 계약직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분포하고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비중이 

많음에 따라 개방형 계약직의 비중도 준정부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Ⅱ-2]에 

따르면 개방형 계약직위의 비중이 준정부기관은 68%, 공기업 32%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Ⅱ-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의 공공기관이 지정한 개방형 계약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본 장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실시한 개방형 계약직 실태조사 결과
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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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2] 개방형 계약직위의 기관 유형별 분포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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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3] 개방형 계약직위의 주무부처별 분포 현황
(단위: 개)

이는 발전 공기업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산업부 소관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의 비중이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규모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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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제도적으로 개방형 계약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 소관의 공공기관들이 지정한 개

방형 계약직위를 합산하면 전체의 71%에 육박할 정도로 이 두 개 부처의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두 부처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타로 처리된 중앙부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1개 가지고 있는 공정

위, 기상청, 농진청, 소방청, 식약처, 인혁처, 특허청, 행안부, 2개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 

보훈처, 기재부, 방통위를 의미한다.

다.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 직종별 분포

다음은 개방형 계약직위의 주요 직종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이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된 직종은 단연 IT 관련이었다. IT 관련 개방형 계약직위는 전체의 14.0%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제협력(10.0%), 사업 운영 관련 직종(10.0%) 순이었다. 또한 기술

(7.3%), 재난안전(6.7%), 법무(5.3%), 감사(4.7%), 마케팅(4.7%), 재무관리(3.3%), 문화 

관련 직종(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R&D, 노사관리, 인사, 통계 등의 직종을 개

방형 계약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으며, 이는 기타(5.3%)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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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14
16

IT 국제협력 사업운영 기술 재난·안전 법무 감사 마케팅 재무관리 문화 기타 해당없음

14

10 10

7.3 6.7
5.3 4.7 4.7

3.3 2.7

5.3

3.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4] 개방형 계약직위 직종별 분포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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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 직급별 분포

다음 [그림 Ⅱ-5]는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의 직급별 분포 현황이다.

가장 많이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직급은 2급으로 나타났으며, 3급(16%), 1급

(12%) 순이었다. 기타로 처리된 직급은 별정직, 전문직, 연구직 등으로 표기되어 직급을 

확인할 수 없는 직위였다. 또한 구체적인 직급을 표기하지 않은 기관은 ‘값 없음’으로 처

리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개방형 계약직 제도는 1·2·3급에 집중되어 있는 

간부 채용 중심이며 이는 간부직 개방형 제도를 유도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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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25

30

35

1급 2급 3급 4급 기타 값 없음

12

29

16

1

17

2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5] 개방형 계약직위 직급별 분포 현황

(단위: %)

마. 공공기관 유형별 개방형 계약직 직급별 분포

공공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의 직급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6>과 같다.

값 없음을 제외한 전체 148개의 모집단 중 공기업의 경우 2급이 32개(60%)로 개방형 

계약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급(6%)과 4급(0%)의 직급은 낮은 수준이다. 

기타 직급 또한 팀장급, 선임연구위원, 총괄전문직, 계약직원, 수석(을) 등으로 비교적 높

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급이 많이 나타났다.



72

준정부기관의 직급별 분포는 살펴보면 3급(31%), 2급(26%), 1급(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3급과 4급 등의 직급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급이 1·2·3급에 집중되어 있

으며, 기타 직급의 경우도 책임연구원, 방송위원, 센터장, 차장급, 이사 대우 등 높은 직

급 위주로 구성된다.

직급
기관유형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1급
6

(11%)
18

(19%)
24

(16%)

2급
32

(60%)
25

(26%)
57

(39%)

3급
3

(6%)
29

(31%)
32

(22%)

4급
0

(0%)
2

(2%)
2

(1%)

기타
12

(23%)
21

(22%)
33

(22%)

합계
53

(100%)
95

(100%)
148

(100%)

<표 Ⅱ-6> 기관유형별 계약직위 직급 분포 현황
(단위: 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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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6] 기관유형별 계약직위 직급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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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처별 개방형 계약직 직급별 분포

부처별 개방형 계약직의 직급 분포 현황은 <표 Ⅱ-7>, [그림 Ⅱ-7]과 같다.

부처별 계약직위 직급 분포는 평균적으로 2급이 5개(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3급(28%), 1급(14%) 순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2·3급 직위가 평균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산자부, 산림청,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체부, 노동부, 중기부, 외교

부가 있다. 특히 산자부와 산림청,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는 1급과 2급이 전체 계약직위 

직급에 50% 이상을 차지한다. 4급 직급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과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각각 장비운영팀장과 연구기

획팀장직위이다.

기타로 처리된 중앙부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1개 가지고 있는 공정위, 기상청, 농진청, 

소방청, 식약처, 인혁처, 특허청, 행안부, 2개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 보훈처, 기재부, 방통

위,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과 농림부를 의미한다.

부처별 개방형 계약직 직급별 분포 분석을 통해 부처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처

에서는 1·2·3급의 계약직위를 채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기타 합계

산자부
8

(21%)
22

(56%)
6

(15%)
0

(0%)
3

(8%)
39

(100%)

국토부
3

(12%)
7

(28%)
5

(20%)
0

(0%)
10

(40%)
25

(100%)

과기부
1

(9%)
3

(27%)
2

(18%)
0

(0%)
5

(45%)
11

(100%)

산림청
5

(45%)
5

(45%)
1

(9%)
0

(0%)
0

(0%)
11

(100%)

복지부
2

(25%)
4

(50%)
1

(13%)
0

(0%)
1

(13%)
8

(100%)

환경부
1

(13%)
4

(50%)
0

(0%)
0

(0%)
3

(38%)
8

(100%)

문체부
0

(0%)
3

(43%)
1

(14%)
1

(14%)
2

(29%)
7

(100%)

<표 Ⅱ-7> 부처별 계약직위 직급 분포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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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급 2급 3급 4급 기타 합계

해수부
1

(14%)
2

(29%)
0

(0%)
0

(0%)
4

(57%)
7

(100%)

노동부
1

(17%)
2

(33%)
3

(50%)
0

(0%)
0

(0%)
6

(100%)

중기부
0

(0%)
2

(40%)
3

(60%)
0

(0%)
0

(0%)
5

(100%)

외교부
0

(0%)
0

(0%)
4

(100%)
0

(0%)
0

(0%)
4

(100%)

기타
2

(12%)
3

(18%)
6

(35%)
1

(6%)
5

(29%)
17

(100%)

합계
24

(16%)
57

(39%)
32

(22%)
2

(1%)
33

(22%)
148

(100%)

평균
2

(14%)
5

(35%)
3

(28%)
0

(2%)
3

(22%)
12.33
(100%)

<표 Ⅱ-7>의 계속

(단위: 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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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부처별 계약직위 직급 분포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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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방형 계약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집담회 결과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

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된 간부들에 대한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집담회를 위해 기관의 숫자를 제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하여 인사담당자와 한 명 이상의 개방형 계약직 

간부의 동시 참여가 불가능한 기관은 집담회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보다 솔직한 의사 표현을 위해 인사담당자에 대한 집담회와 개방형 계약직 간부

들에 대한 집담회는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익명성 보호를 위해 참여 기관명 외

에 기타 다른 정보는 밝히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1군과 2군의 대형 공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개방형 계약직위로 임용된 간부

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집담회 실시 일자와 참여 기관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차수 일시 참여기관 비고

1차
2021년 5월 13일

14~17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
지주택공사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집담회
A그룹(인사담당자)
B그룹(개방형간부)

2차
2021년 5월 27일

14~17시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
산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집담회
A그룹(인사담당자)
B그룹(개방형간부)

<표 Ⅲ-1>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개방형 계약직 간부 집담회 일시

주: 기관명은 가, 나, 다 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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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담당자 집담회 주요 내용

가.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장애 요인 관련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이 지적한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장애 요인으로는 다양하나 주

요한 것은 총인건비와 정원 등 행재정적 제약, 공채 중심의 조직 문화, 채용자의 적응 

부족, 지원자에 대한 자격 및 역량 검증 어려움 등을 꼽았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계약직위를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직종별로 DB를 구축하여 정보 부족을 타개해 줄 것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방형 계약직 간부의 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5%)이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주요 장애 요인(인사담당자)

⦁ 총인건비와 정원 등 행재정적 제약
⦁ 우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등 인센티브 지급 한계
⦁ 공채 중심의 조직 문화로 인한 채용자의 적응 부족
⦁ 지원자에 대한 자격 및 역량 검증 어려움
⦁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계약직위를 채용해야 함
⦁ 직종별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부실 검증 및 채용
⦁ 개방형 계약직 의무 채용 비율
⦁ 채용자의 공공 부문에 대한 낮은 이해도
⦁ 계약직 간부의 한계로 인한 통솔 및 내부 융화의 어려움

<표 Ⅲ-2>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지적한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주요 장애 요인

자료: 저자 작성

나.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활성화 방안 관련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은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앞에서 밝힌 

장애요인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행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계약직 임용 대상자에 대한 총인건비 제외

와 정원 외 임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정규직 인건

비를 개방형 간부가 차지한다는 점)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격에 맞게 인건

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대체로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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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된 간부들에 대한 재임용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

다. 조사 대상의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개방형 계약직 간부의 정규직 전환 등의 기회

를 제공하지 않아 고용 불안과 업무 수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신분상의 

동기 부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성과, 조직 융화 정도,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조직 기여도가 분명한 대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승진 등의 기회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개방형 계약직의 대상을 중간관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간부직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급여 수준의 한계, 직

원 통솔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간부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중간

관리자 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 성과자에 대한 신분 

전환 등을 실시하여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A기관의 

B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략) - 정확히 응시자 본인의 Job Career와 해당 기관의 Job Matching 잘 되는

지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 경험 및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응시하여야 하나 무조건 

직장 안전성 및 순간적인 조직 불만에 충동적으로 이직을 결정하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

는 경우도 상당하다……(중략)… 따라서 개방형 계약직 채용 시 1~2년 근무 후에 조직적응력 

및 해당 업무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파악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영구 계약직으로 전환하

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후략)”

넷째,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경력자가 존재하는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 전문가의 보유 역량은 어떠

한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DB의 구축 등 정부

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방형 계약직 고용 비율에 대한 기관들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방식

처럼 기관에 의무 비율을 부여할 경우 기관들의 특성과 경영환경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기관 성격이나 특성은 고려하여 유사한 성격의 기관을 유형화

하여 달성 비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기타, 개방형 계약직 임용자에 대한 조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방적 조직 문화

로의 전환, 헤드헌팅, 평판 조회 등 채용 방식의 다양성 인정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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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계약직 임용 대상자에 대한 총인건비 제외와 정원 외 임용
⦁ 승진, 정규직 전환 등 재임용 기회를 확대
⦁ 개방형 계약직의 대상을 고위 간부보다 중간관리자 등으로 확대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경력자에 대한 DB의 구축 등 정부의 통합적 지원
⦁ 개방형 계약직 고용 비율에 대한 기관들의 자율적 관리
⦁ 개방형 계약직 임용자에 대한 조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개방적 조직 문화로의 전환
⦁ 헤드헌팅, 평판 조회 등 채용 방식의 다양성 인정 필요

<표 Ⅲ-3>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지적한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주요 활성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개방형 계약직 임용 간부 대상 집담회 주요 내용

가. 근무 시 애로 사항 및 장애 요인 관련

개방형 계약직 간부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불안정한 

신분 보장과 낮은 보수 수준,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등이었다. 또한 본인이 수행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관 경영진 등의 관심도 또는 중요도 인식이 부족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채용되었다는 인식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개방형 간부들은 공채 중심의 조직 문화가 지속되는 한 개방형 계약직의 활성화

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규직 중심의 문화에서 아무리 간부지만 계

약직의 한계는 그대로 드러나며, 직원을 통솔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한계에 부딪

힌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형 채용제도 자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아직도 필요성을 공감

하지 못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

서 업무 내용과 보수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관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입사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통합적인 홍보와 안내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기관별로 산발적인 채용정보를 제대로 접하기가 어려워 채용을 원하는 기관과 입사를 원

하는 대상자 간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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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주요 장애 요인(개방형 간부)

⦁ 불안정한 신분보장
⦁ 민간과 비교했을 때 낮은 보수 수준과 지방 근무
⦁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기관 경영진 등의 관심도 또는 중요도 인식이 부족
⦁ 공채 중심의 조직 문화
⦁ 계약직의 한계로 인한 리더십의 한계
⦁ 제도 자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아직도 필요성을 공감 부족
⦁ 채용과정에서 업무 내용과 보수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홍보 부족

<표 Ⅲ-4> 개방형 간부들이 지적한 애로사항과 주요 장애 요인

자료: 저자 작성

나.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활성화 방안 관련

개방형 간부들이 판단하는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집담회를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된 

사항으로 신분상의 제약이 제기되었는데, 조직 적응 이후 기여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년에서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관은 그간 축

적한 간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고 새로운 개방형 간부를 뽑는 리스크를 부

담해야 하므로 적절한 평가 등을 거쳐 전문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보수 수준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총인건비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총인건비 제도하에서의 한계는 앞서 인사담당자들의 집담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개

방형 간부들은 정규직 직원들이 개방형 간부 채용으로 인해 승진 기회의 감소, 급여에 

대한 불이익 등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이러한 인식이 더욱 조직 적응의 어려움으

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능력이 출중한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한 탄력적 급여 책정의 필요

성과 함께 개방형 임용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총인건비 제외

와 정원 외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공공부문에 대한 조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방형 채용자들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근무했던 경력자이며 공공부문이 요구하는 가

치, 조직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직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 체계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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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민간의 임용자

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기관의 D 간부의 발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개방형 직위자들은 대부분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업무 효율화 및 Short-term 

Performance 위주로 사고하며, 이러한 업무 처리함에 익숙하다 ……(중략)… 공기업/공무원 

특성상 이해 당사자가 대국민, 대정부 기관으로 중,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 및 감사 측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업무처리가 중요함을 간과한다…(중략) 따라서 이러한 소양을 임용 확정 후 

체계적으로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다…(후략)”

넷째,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일괄적인 홍보 및 채용시스템과 인력 풀 관리가 필요하

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기관별로 개방형 채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데다 채용 직종, 시기도 매우 다양해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우 어려워서 체계적

인 접근이 어렵다. 이로 인해 채용을 원하는 기관과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 간의 정보 불

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종별 인력 풀을 운영하고 홍보와 채용 채널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타 채용 과정에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사권 보장, 

공채 출신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 창출 시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제안되었다.

개방형 계약직제도의 주요 활성화 방안(개방형 간부)

⦁ 적절한 평가 등을 거쳐 전문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보수 수준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총인건비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
⦁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일괄적인 홍보 및 채용시스템과 인력 풀 관리
⦁ 채용 과정에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 리더십 보장을 위한 인사권 보장
⦁ 탁월한 성과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표 Ⅲ-5> 개방형 간부들이 지적한 활성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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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계약직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 검토

이상에서 논의된 집담회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방형 계약직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형 계약직 채용자와 인사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용자 입장과 피고용자 입장이 일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미룰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불안정한 신분보장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 현재 제도상에서는 고용을 안정시킬 방안이 부족한 것이 가

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성과가 우수하고 기여도가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

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 직급 수준의 개방형 계약직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의 성과를 고려하여 고위 직급 간부로 육성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직적인 보수체계가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는다는 데 양측 모두 의견이 일치하

였다. 특히 사측에서는 총인건비하에서 개방형 계약직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

롯되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보수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아 이직 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다 우수한 인재의 유인을 위해 총인건

비 예외 인정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홍보 및 정보 부족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 공고와 선발 

정보, 입사 시 받게 되는 급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공공기

관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직종, 직군별로 자신의 이력을 평소에 등록하고 채용

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로 간부 채용이 중심인 개방형 계약직 제도의 특성상 리더십이 제약받는 문제

점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계약직 간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나, 다양한 인사 및 행재정상의 권한 부여 등으로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간부직 채용에 

국한된 개방형 계약직 채용을 중간 간부 등 직급을 하향하여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내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상위직으로의 채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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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정책 유형 세부 내용

신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중간 직급 수준의 개방형 계약직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의 성과를 
고려하여 고위 직급 간부로 육성하는 체계를 활성화

보수의 현실화
- 개방형 직위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인건비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인재 유치와 복무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허용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채용 공고와 선발 정보, 입사 시 받게 되는 급여 등을 공공기관 채용 관련 
사이트로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직종, 직군별로 자신의 이력을 평소에 등록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들
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검토 

리더십 제약 극복

- 다양한 인사 및 행재정상의 권한 부여 등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관장
의 관심도 부족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중간 간부 등 직급으로 하향하여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상위직으로의 채용 활성화

<표 Ⅲ-6> 개방형 계약직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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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이상에서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개선방

향을 도출하기 위해 인사부서 담당자와 실제 기관에 임용된 개방형 계약직 간부들을 대

상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을 운용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최신 자

료를 입수하여 운영 현황을 요약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계약직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모두 분포하고 있으나 준정부

기관의 비중이 많음에 따라 개방형 계약직의 비중도 준정부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의 비중이 전체

의 71%에 해당할 정도로 두 부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방형 계약직위의 주요 직종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이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된 직종은 단연 IT 관련이었다. IT 관련 개방형 계약직위는 전체의 14.0%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제협력(10.0%), 사업 운영 관련 직종(10.0%) 순이었다. 아울러 

가장 많이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직급은 2급으로 나타났으며, 3급(18.3%), 1급

(14.0%) 순으로 간부직 중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1군과 2군의 대형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 및 개방형 계약직위로 임용된 간부

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측과 피고용자의 입장을 

분석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제언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신분보장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성과가 우수하고 기여도가 탁월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우수한 인재의 유인을 위해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홍보 및 정보 부족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인력들이 직종, 직

군별로 자신의 이력을 평소에 등록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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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부직 채용에 국한된 개방형 계약직 채용을 중간 간부 등 직급을 하향하여 리더

십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상위직으로의 채용을 검토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형 계약직제 외에도 공공기관의 적극적 인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 간 인사교류제, 개방형 적합직위 리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공유, 개방형 

직위 정착을 위한 조직 및 문화 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심층적으로 시도한 사실상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

측과 피고용자, 즉 양측이 인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판

단된다. 다만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현황 분석과 특징을 조사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의 과제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설문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방형 직위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개인요인, 문화요인, 관리요인 등을 변수화하여 측정하고 이를 성과

와 연결시키는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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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윤리경영리스크 관리

임효창(서울여자대학교)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윤리경영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SONY의 금지

물질 검출, 나이키의 아동노동착취, 엔론의 회계부정 등을 통해서 윤리경영에 실패한 기

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민간기업들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

경영 전담조직을 마련하였다. 이즈음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었

는데, 199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부패

진단 시스템으로 청렴도 측정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측정체계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 것은 2002년이며, 2006년에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

회)는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윤리경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윤리 강령과 윤리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나름

대로의 윤리경영 형식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초에 발생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국민적 공분과 함

께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특정 공공

기관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가 해당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리스크를 야기시

킬 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전반에 윤리경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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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 Freeman, 1984)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

은 민간기업에 비해 더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이해관계자의 요

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및 윤리 관행이 요구된

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본 가정이 공공성이므로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에 대한 청지

기(steward)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Greiling and Rrüb, 2014).

LH 사례(2021년)처럼 비윤리 행위를 한 블랙스완(black swan)1) 임직원의 등장과 사

회적 파급력이 큰 부패·비리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지속가능경영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윤리리스크 현상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갖추고 있는 윤리경영 규정과 체계가 실질적

으로 공공기관 윤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초 발생한 LH 사례를 통해서 불거진 공공기관의 윤리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분석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개선방

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검토, 설문조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공기업의 윤리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공기업의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선행연구 검토, 공공기관 윤리경영 현

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현황 분석, 윤리경영 사례 

분석, 공공기관 윤리리스크 관리방안 도출 및 정책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연구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기업 

36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현황 분석 및 윤리리스크 관리방안 

연구를 위하여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조

사는 국내외 문헌 연구, 정부지침, 언론 및 인터넷 기사 검색,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및 

1)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유럽인들의 견고한 신념이 있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
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과거 경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충격을 안겨주
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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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료 등을 활용하고, 설문조사는 공기업 대상 윤리경영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최근 10년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3개 공기업(LH

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의 윤리리스크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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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윤리경영 개념 및 중요성

윤리경영은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 혹은 ‘윤리적’의 의미는 무엇

인가? 윤리의 영어표현인 Eth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ethos이며, ethos는 ‘customary’ 

즉 관습의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영어표현인 morals의 어원은 라틴어인 mores인데, 

이는 ‘conventional’ 즉 풍습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의 어원은 관습이나 풍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이자 규율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강제적인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포함한다(Ricoeur, 1990).

윤리경영이 의무나 강제사항과 같은 소극적인 윤리경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윤리경영이 존재한다(Austin, 1966). 소극적인 윤리경영은 뇌물, 배임·부실경영, 기업재

산의 사용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적극적 윤리경영은 직원 

처우 및 복지,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김세원, 1998).

윤리경영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함으로써 명확해질 수 있다. Carroll 

(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발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 고유의 목적이다.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가 만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경영해야 

하는 책임이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는 행

동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직접적인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발간한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중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수행을 윤리경영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공헌 및 사회기여는 자선적 책임에 해당되므로 윤리경영에서 제외하였다(국민권익

위원회, 2009).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윤리경영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이해관계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책임 못지않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며, 기업의 복수목적론 관점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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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즉 윤리적·법적 책임과 경제

적 책임은 기업이 균형감 있게 지향해야 하는 의무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

해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며,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윤리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현상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 윤리경영 기능이 경제적 책임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Carroll의 유형 구분 중 경제적 책임을 윤리경영 영역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윤리경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윤리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자선적 

책임을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을 다루고자 한다.

모든 조직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규범론적 견해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1950년대

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윤리경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1976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환경과 노동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1990년대 들어 UN Global Compact

는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중시한 경영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진화하였다. 

자료: Carroll(1991), p. 43.

[그림 Ⅱ-1] Carroll의 사회적 책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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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 26000을 발표하였는데,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기준을 제시하였다. ISO 26000은 조직의 규모나 위치한 장소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에 사회적 책임 관련 개념, 용어, 배경과 동향, 특성, 원칙과 관행, 

핵심주제와 쟁점, 조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실행 및 촉진,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사회적 책임 관련 조직의 의무와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제표준이다(한국표준

협회, 2021)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어떠한 동기로 윤리경영을 추구하게 되는지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그림 Ⅱ-2]와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2] 공기업 윤리경영 추진 동기

첫째, 법률과 제도의 준수는 사회가 공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며 최소

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윤리경영은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 공기업은 공적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

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법률적, 행정적 제도를 통해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요구한다.

둘째, 외부의 평가는 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등 일정한 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한다. 실제로 공기업

들은 이들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등급을 받기 위하여 동기부여되고 있다.

셋째, 공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은 가장 유효성이 높으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한 사회 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대부분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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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動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관장의 확고한 경영철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공

기업의 생존 위기가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2000년대 들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윤리경

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윤리강령과 윤리규정 제정, 윤리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윤리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여전

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비윤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

에서 2013년에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 이슈화가 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수력원자

력의 2013년 원전납품 비리사건과 2014년 원전도면 유출사건, 2015년 서울교통공사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건, 2018년 한국서부발전 故김용균 사망사건,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투기의혹사건 등은 모두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패로 인해 윤리리스크

가 발생한 사례이다.

2. 공공기관 윤리경영 선행연구

가. 윤리경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다룬 선행연구(Carroll, 1999; Schwartz and Carroll, 2003; 

Sangle, 2010; 라영재･윤태범, 2010; 김인동･최종인, 2011; 박석희･이선영, 2016 등)

들은 주로 윤리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의 성과와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윤리경영 또

는 사회적 책임성과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

는 혼재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이들 간의 정(+)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장영철·안

치용, 2012; 김선화･이계원, 2013). 인도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Sangle(2010)의 연

구는 이해관계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Annandale et al.(2004)와 Halme and Niskanen(2000)의 연구에 따르면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환경 관련 투자 및 활동 수준이 높을 때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 재무적 성과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활동이 서비스 품질(김종근·임효창, 2011),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Barmmer et al., 2007)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

윤리경영 활동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유효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윤리경영 활동 중 하나인 윤리방침은 기업이 윤리 관련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의 주요 가치로 윤리경영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인 규칙을 문서화하는 것

이다(Frederick et al., 1992). 공기업이 윤리강령, 윤리규범, 윤리헌장 등의 윤리방침을 

수립하고, 윤리문화를 구축했을 때 조직유효성은 높아질 수 있다(이욱진·조동혁, 2019).

선행연구들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등급이 높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지표 등급이 높다면 윤리경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청렴도와 경영성과 및 조직효

과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공공기관의 재무적·비재

무적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값을 활용한 연구들

이 있다(라영재, 2008; 박선규, 2016; 반대용·이호영, 2017). 김세신(2018)은 제도적 관

점에서 반부패제도와 청렴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관계에 공공기관장의 리더

십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교육과 부패방지시스템의 제도개선 

이행실적이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관장 청렴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유의미

하게 나타난 변수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송호준, 2020), 감사의 경력(라영재, 2014), 

공공기관 여성임직원 비율(송길마로, 2015) 등이 있다. 김용래·정왕국(2017)은 경영성과

가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적 성

과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경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윤리경영 수준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윤리경영에 따른 기업 성과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 반면 윤리경영과 윤리리스크를 구분하여 다루거나 윤리리스크의 원인 및 

결과를 다루는 등 윤리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나. 공공기관 윤리경영 측정 모델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에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실행프로그램(고객, 임직원, 협력사, 일반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총 16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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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항목

방침
윤리방침 ⦁ 윤리강령·실천지침 제정, 기업문화 정착 등

윤리경영의지 ⦁ 윤리경영 선포, 윤리경영 네트워크 참여 등

조직 및 시스템

추진조직 ⦁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위원회 등

추진전략 ⦁ 윤리경영 전략 수립, 윤리경영의 경영전략화 등

성과관리 ⦁ 윤리경영 교육, 윤리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실행
프로그램

고객
고객만족 ⦁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고객 의견수렴 채널 확보 등

고객보호 ⦁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고객정보보호 등

임직원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임직원 의견수렴 등

인적자원관리 ⦁ 임직원 다양성 확보, 공정한 성과관리 등

보건안전 ⦁ 보건안전 인프라 구축, 성과관리 등

협력사
계약투명성 ⦁ 불공정거래 배제, 입찰·거래 과정의 투명화 등

협력사관계 ⦁ 협력자 자금·기술 지원,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일반
사회

사회공헌 ⦁ 사회공헌 조직 구축,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등

정보공개 ⦁ 정보공개체제 확립, 외부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환경
환경경영 ⦁ 환경경영 조직 구축, 환경성과관리 등

환경위험관리 ⦁ 자율규제 준수, 환경위험요인 제거 등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2006, p. 98.

<표 Ⅱ-1>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윤리경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03년에 윤리경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기업의 가치와 고용창출을 통해

서 사회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경제적 공헌지수, 사회의 기업에 대한 

윤리적·법률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공헌지수, 기부 등 기업의 자발

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발적 공헌지수 등 3개 항목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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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경제적 공헌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사회적 공헌

건전한 
작업환경

고용평등 남녀평등, 장애인 고용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산업재해 공개여부, 산업재해율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투명한
경영

전문경영인 전문경영인 정도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적발

CEO윤리 
경영의지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의지

부정행위 CEO 부정행위 연루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강령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 수정

전담부서 윤리경영전담 부서

윤리교육 윤리교육

준법감시시스템 내부 윤리위반 감사제도, 내부자 고발제

1차 기업 
외부

소비자 불공정약관, 고발건수, 구제건수, 허위광고

경쟁자 불공정거래행위

협력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 영업보고서 적정성, 분식결산, 결산분식 적발

2차 기업 
외부

환경법 위반 환경규정 위반 및 오염 적발건수

뇌물 뇌물적발건수

납세 탈세적발건수, 납세액

재량적 공헌

사회복지 기여도 기부 정도

환경보호
환경 정책, 환경회계 공시, 국제인증환경시스템, 
환경정보 공개 여부, 환경운동 실시

자료: 산업자원부, 󰡔윤리경영평가모델󰡕, 2003, p. 72.

<표 Ⅱ-2> 산업부 윤리경영 평가지표

윤리경영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지표는 KEJI(Korea Economic Justice 

Index) 지수이다. 1991년에 개발된 이 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객관적인 평가모델이다. 초기에는 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

나, 2012년부터 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6개 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

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으로 지수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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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지표

건전성

지배구조의 건전성
내부지분율, 전문경영인정도, 사외이사활동, 소유지배
괴리도

투자지출의 건전성 소비성 지출, 연구개발 지출, 설비투자

자본조달의 건전성 위험성, 관계사출자, 관계사채무보증

공정성

공정성 경쟁력 집중, 협력사관계, 금융관련 법규 준수, 금산분리

투명성
불성실공시, 사업보고서 적정성, 감사위원회 운영, 투표
제 실시

사회
공헌도

고용평등 및 확대
장애인 고용비율, 여성 채용비율, 고용인력 증가율, 고용
관련 정부포상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 사회복지 지원, 조세납부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보호
고객만족 관련 인증,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관련법 준수
불공정약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 청약확인 
등 통지의무 위반, 구매 등 거부의사표시에 대한 강요
행위

소비자 안전 품질 및 소비자안전 인증

환경
경영

환경개선노력 환경경영보고, 에너지효율, 환경투자, 환경보호프로그램

환경친화성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위반 및 오염 실적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직원
만족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산재다발 및 중대사고 발생,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인적자원개발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근속연수,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관계
노사분규 발생 여부, 비정규직 비율, 노사관계 개선 프로
그램

자료: 경실련(2021), pp. 47~52.

<표 Ⅱ-3> KEJI 지수

이상에서 살펴본 3개의 국내 윤리경영 모델을 비교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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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EJI 모델1) 산업자원부 모델 KICAC2) 모델

개요 ⦁ 윤리경영 평가모델 ⦁ 윤리경영 평가모델
⦁ 윤리경영 진단모델 및 가이드

라인

구성
항목

⦁ 건전성, 공정성, 고객, 사
회, 환경, 직원 등 6개 대
분류로 구성

⦁ 경제적 공헌, 사회적 공헌, 
자발적 공헌 등 3개 대분류
(사회적 공헌부분은 기업 내
부, 기업 외부(1, 2차)로 재
분류

⦁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실행 
프로그램 등 3개 대분류(실행 
프로그램은 고객, 임직원, 협
력사, 일반사회, 환경 등 5개 
분류)

특징

⦁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
전성이 강조됨

⦁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중
심으로 기업의 사회기여
부분 평가

⦁ 정량적인 지표 중심의 모델

⦁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됨

⦁ CEO의 의지, 조직 및 시스
템 구축 부분이 강조됨

⦁ 내부, 외부(2차) 등 이해관계
자 그룹별 평가항목을 분류

⦁ 점진적인 윤리경영 발전 로드
맵 제시

⦁ 방침/조직 및 시스템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강조

⦁ 이해관계자의 세부항목별 자
가진단/개선 방향 제시

주: 1) KEJI(Korea Economic Justice Index) 모델은 1991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7개의 범주였으
나, 2011년 이후 구성항목 중 경제적 책임(경제성과) 범주가 삭제됨

2) KICAC는 국가청렴위원회(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의미함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2006, p. 93.

<표 Ⅱ-4> 국내 윤리경영 모델 비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

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 주병욱, 202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 조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등 다양한 부

패진단 제도가 있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델이 1999년 처

음 개발된 이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 개선 연혁

을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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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상세 내용

1999년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체계 개발
⦁공공기관 업무 경험한 국민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외부청렴도 측

정모형(부패발생정도 측정하는 ‘체감청렴도’와 부패유발가능성 측정하
는 ‘잠재청렴도’로 구성)

2002년 최초 시행 ⦁2000년 2회, 2001년 1회 등 총 3회 시험 측정 후 본격 시행

2006년
내부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공공기관 내부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 내부 업무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모형 개발 후 2007년부터 실시

2008년 제도전면개편
⦁(측정대상) 협의의 부패 → 투명성, 공직자책임성까지 포함
⦁(부패개념) 금품·향응제공 → 편의제공까지 확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 종합청렴도 산출

2009년
내부청렴도

조정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중 중복되는 설문문항 재조정, 가중치 재산정
⦁응답자 이해를 위해 평가항목을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2010년
부패경험항목

변경 및 내·외부 
가중치 재산정

⦁부패경험항목 점수에 의한 기관의 청렴도가 좌우되는 문제점 보완
을 위해 부패경험 항목 관련 점수산출방식을 표준화

⦁내·외부청렴도의 종합청렴도 반영비율 조정

2011년
부패사건발생

현황 반영
⦁공공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을 반영하여 부패사건 지

수를 감점 반영

2012년 정책고객평가 도입
⦁외부·내부청렴도 외에 정책고객평가를 정식지표로 도입(정책고객

은 전문가, 정책관련자, 지역주민, 학부모까지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정기관 정무직 부패사건 점수화

2013년
부패경험항목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반영 강화

⦁부패경험 빈도와 규모 외에 부패 경험률 추가 반영 
⦁부패발생·적발 시점과 평가 반영시점 격차 완화

2014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체계 보완
⦁내·외부 부패사건에 따라 내부 및 외부청렴도에 각각 반영
⦁등급산정을 위한 기관유형 분류에 기관규모 고려한 분류방식 도입

2015년
부패사건 발생 

현황반영 합리화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산식 중 부패금액을 사건별이 아닌 기관

총액으로 반영

2016년
부정청탁내용

측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등의 내용을 청렴도 설문에 반영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대상에 부정청탁 포함

2017년
환경변화설문

반영
⦁청탁금지법에 따라 내부청렴도에 부정청탁 경험 항목 추가
⦁국제거래 중 부패정도 측정 위해 외국인을 설문대상에 포함

2018년
측정결과 발표 

방식개선
⦁부패 관련 설문문항 조정 및 ‘갑질 관행’ 설문 반영 
⦁(발표방식 변경) 점수·등급 발표 → 등급만 발표

2019년
부패사건 발생 
현황반영개선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차등 가중치 적용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정량평가 도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9; 주병욱, ｢감사 및 윤리경영 성과가 청렴도
에 미치는 영향｣, 2021.

<표 Ⅱ-5>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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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윤리경영 모델은 앞에서 제시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하다. 국민권익위원

회는 단계별 윤리경영 표준안을 2008년 마련하였으며,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2006년 윤리경영 평가모델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

경영 베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ISO26000과 관련하여 한국표준협회는 2010년 

ISO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에 

ISO26000 대응 진단 표준지표를 개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에 지속가능경영 실

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정부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윤리경영의 정착 및 확산을 

목표로 윤리경영 진단·평가모델을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윤리경영 측정 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모델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측

정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부처에서 측정 모델이 개발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이 풍부해진 것은 긍정적이나, 공공기관의 조직발전단계를 고려한 체계

적인 윤리경영 측정 가이드라인이 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윤리경영 이외

에 윤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리스크 관리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모델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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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관 윤리경영 실태 분석

1.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공공기관이지만, 설문조사의 대상 모집단은 공기업이다. 준정

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시킨 이유는 공공기관 성격 및 사업의 특성상 윤리리스크

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이 공기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36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업명은 <표 Ⅲ-1>과 같다.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표 Ⅲ-1> 조사대상 공기업

자료: 저자 작성

조사대상 공기업 36개 중에 26개 공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응답률은 72.2%이

다. 응답한 26개 기업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없어 응답 

기업 모두 실질적인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윤리경영 실천의지 및 추진전략이다. 여기에는 윤리경영을 위한 CEO의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활동, 최고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건수, 기능전략으로서 윤리경영

전략 수립 여부 및 시기, 윤리경영 점검 주기 및 윤리경영 KPI 관리 현황 등이 포함된다.

둘째, 윤리규범 및 지침이다. 여기에는 기관별 윤리규범 및 지침 운영 현황, 윤리규정

의 개정 주기, 윤리실천 자가점검 도구 개발, 부서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체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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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셋째, 추진조직 및 시스템이다.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운영 수준, 윤리경영 담당 인력 

규모 및 평균 근속연수, 윤리경영 인력의 전문성, 준법지원 및 법적 리스크관리 조직 및 

전임 담당자 지정, 준법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 교차 감사 및 내부 신고시스템, 윤리경영 

상시점검 모니터링,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 청렴도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수준 등이 

포함된다.

넷째, 윤리교육 및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에는 윤리 관련 교육훈련비 수준 및 

추이, 윤리교육 이수율, 경영공시상 윤리경영 오류건수, 협력사의 윤리경영 이행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윤리경영 인식 수준이다. 인지된 윤리경영 수준 및 추이 평가, 기관의 윤리리

스크, 비윤리적 행위 원인, 비윤리적 행위 근절 방안 등이 포함된다.

2. 설문분석 결과

가. 윤리경영 실천의지 및 추진전략

1) 최고경영자-구성원 간 윤리경영 소통채널 수

구성원과 최고경영자 간의 윤리경영 소통을 위해 1~2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15개 기관(5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4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

관은 7개 기관(26.9%), 5개 이상의 소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4개 기관(15.4%)

으로 나타났다.

1~2개 3~4개 5개 이상

15 7 4

기관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 최고경영자-구성원 간 윤리경영 소통채널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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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 조직(경영진 참여) 연간 운영횟수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윤리경영 관련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연간 운영횟수는 1~2회

(10개 기관, 38.5%), 3~4회(10개 기관, 38.5%)로 대체로 4회 이하로 운영하는 기관이 

응답기관의 절반 이상(77%)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5회 이상 운영 기관은 5개 기관

(19.2%)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필요시 운영되는 기관은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필요시

10 10 2 3
1

기관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 윤리경영 조직 연간 운영횟수
(단위: 개)

3) 윤리경영 전략 최초 수립 시기

설문 응답기관 모두 기관의 상위 전략 이외에 별도의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 및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이후 윤리경영 전략을 최초로 수립한 기관은 응답기관(24개 기관)

중 17개 기관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7 7 5 5

기관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3] 기간별 윤리경영 전략 최초 수립 시기
(단위: 개)

2011년에 5개 기관이 윤리경영 전략이 수립된 것을 제외하면 특정 시기에 공기업의 

윤리경영 전략이 집중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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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7 2018

1
2 2 2

3
2

1 1

5

2
3

기관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4] 연도별 윤리경영 전략 최초 수립 시기

(단위: 개)

4) 윤리경영 목표 및 과제 모니터링(점검) 주기

윤리경영 목표 및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주기는 분기별(42.3%), 반기별(19.2%), 연

간(23.1%), 월별(15.4%) 순으로,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분기별 점검주기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15.4

42.319.2

23.1

비율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5] 윤리경영 목표 및 과제 모니터링 주기

(단위: %)

5) 윤리경영 KPI 관리 여부 및 지난해 KPI 달성률

윤리경영 KPI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21개 기관(84%)이며, 그렇지 않은 기관은 

4개 기관(1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KPI 달성률은 80~100% 미만 수준이 16개 

기관(76.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를 달성한 기관은 3개 기관(14.3%), 80% 미만 

달성 기관은 2개 기관(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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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6

비율

Y N

9.5

76.2

14.3

비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6] 윤리경영 KPI 관리 여부 및 지난해 KPI 달성률

(단위: %)

나. 윤리규범 및 지침

1) 윤리규정 보완 업데이트 주기(최근 2년 이내)

최근 2년 이내 윤리규정 및 지침에 대한 보완, 업데이트 주기는 연 1회가 12개 기관

(46.2%)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연 2~3회인 기관은 8개 기관(30.8%), 2년 

내 1회(격년 1회)를 응답한 기관은 5개 기관(19.2%)으로 나타났다.

2년 내 없음 2년 내 1회 연 1회 연 2~3회 연 4회 이상

0

5

12
8

1
기관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 윤리규정 보완 업데이트 주기(최근 2년 이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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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실천 자가점검도구 개발 여부 및 개발 연도 및 항목 수

구성원 윤리실천을 위한 자가점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 중인 기관은 16개 기관(61.5%)

으로, 별도의 점검도구를 개발하지 않은 기관도 10개 기관(46.7%)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개발 시기는 2016~2020년이 가장 많은 비중(9개 기관, 34.6%)을 차지하였으며, 

활용 중인 자가점검 항목 수는 평균 27.5개로 나타났다.

61.5

38.5

비율

Y

~2010년

2010~2015년

2016~2020년

2021년

평균 항목 수 27.5

1

9

4

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8] 윤리실천 자가점검도구 개발 여부 및 개발 항목 수

(단위: %, 개)

3) 부서별(업무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여부

부서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크를 통하여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전체 응답기관의 76.9%를 차지하였다.

76.9

23.1

비율

Y N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9] 부서별(업무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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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조직 및 시스템

1)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운영 수준

윤리경영의 운영수준을 ‘도입단계 > 운영단계 > 성숙단계 > 정착단계’로 구분했을 때 

이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운영 수준을 ‘성숙단계’로 인지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12개 기관, 46.2%), 도입 이후의 ‘운영단계’와 가장 안정화 단계인 ‘정착

단계’로 인지하는 기관은 각각 7개 기관(각 26.9%)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소속기관의 

운영 수준을 ‘도입단계’로 인지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윤리경영 운영수준

(도입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 실적은 

미비함

(운영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전담부서를 중

심으로 활동을 나타냄

(성숙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 부서별 윤리경영 실무담당자 등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조직이 구축됨

(정착단계) 윤리경영위원회와 전사 윤리경영 추진조직이 정착단계에 이르러 유기적으로 활

동함

도입단계 운영단계 성숙단계 정착단계

0

7

12

7

도입단계

운영단계

성숙단계

정착단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0]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운영 수준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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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 전담인력 수

윤리경영 전담인력 수는 1~5명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17개 기관, 65.4%), 6~10명

(5개 기관, 19.2%), 11명 이상이 배치된 기관은 4개 기관(15.4%)으로 나타났다.

1~5명 6~10명 11~15명 16명 이상

17

5
2 2

65.4
19.2

7.7
7.7
비중

1~5명

6~10명

11~15명

16명 이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1] 윤리경영 전담인력 수

(단위: 건, %)

3) 윤리경영 전담조직 인력 평균 근속연수

윤리경영 전담조직 내 근무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13개 

기관, 50.0%),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인 기관은 9개 기관(34.6%)으로 나타났다.

1~3년 미만 3~6년 미만 7년 이상

13

0

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2] 윤리경영 전담조직 인력 평균 근속연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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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경영 전담부서 내 전문직위제 또는 개방형 계약직제 수

윤리경영 전담인력 내 전문직위제 또는 개방형 계약직을 배치한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응

답기관의 절반에 못 미쳤으며(30.8%), 이 중 배치 규모는 1명이 4개 기관(50%)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은 2개 기관(25%), 3명과 7명을 배치한 기관은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0명 1명 2명 3명 7명

18

4 2 1 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3] 윤리경영 전담부서 내 전문직위제 또는 개방형 계약직제 수

(단위: 건)

5) 준법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준법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조직화가 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가 

13개 기관(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립조직은 있으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

은 9개 기관(34.6%), 아직 독립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총 4개 기관(15.4%)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 중 약 84%의 기관이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독립조직을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조직O, 준법담당자O

독립조직O, 준법담당자X

독립조직X, 준법담당자O

독립조직X, 준법담당자X 2

2

9

1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4] 준법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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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법담당자 전문성 수준

준법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기관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기관이 10개 기관

(83.3%)이며, 그 외 전문분야 자격증(1개 기관, 8.3%), 관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1개 

기관, 8.3%) 등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차감사 실시 횟수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24개 응답기관 중 총 20개 기관(83.3%)으로 나타났

다. 그중 연간 1~3회 실시 기관은 11개 기관(55.0%)이었으며, 4회 이상 교차감사를 실시

하고 있는 기관은 9개 기관(45.0%)으로 나타났다.

실시
안함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4
5

3 3

0

9

55
45

비율(%)
1~3회

4회 이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5] 교차감사 실시 횟수

(단위: 건)

8) 내부신고시스템 플랫폼 유형(중복 응답)

내부신고시스템 플랫폼의 경우, 응답기관(26개 기관) 모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

으며, 모바일 채널은 20개 기관, 오프라인 채널은 17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이상의 채널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은 23개 기관으로 전체 응답기관

의 88.5%를 차지하였고, 단일 채널을 운영하는 기관은 3개 기관(11.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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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채널(인트라넷, 홈페이지 등)

모바일채널(QR코드 등)

오프라인채널(소리함 등) 17

20

26 3개 채널

2개 채널

단일 채널 3

9

1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6] 내부신고시스템 플랫폼 유형(중복 응답)
(단위: 건)

9) 최근 3년간 평균 내부신고 건수

최근 3년간 내부신고시스템을 통한 평균 신고 건수는 25.4건으로, 2018년 21.9건, 

2019년 27.9건, 2020년 26.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서 2019년간 약 6건 상승한 

반면 2019년에서 2020년간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2018년 2019년 2020년

21.9
27.9 26.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7] 최근 3년간 평균 내부신고 건수
(단위: 건)

10) 내부신고 유형

내부신고시스템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유형은, ‘갑질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

힘’이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상사 및 동료의 비윤리/불법

/규정위반 신고’(22.7%), ‘부당한 업무지시’(4.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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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등 내부제도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사업 관련 민원성 신고’, ‘개인 고충’ 등이 

있었다.

11) 내부신고시스템 점검 및 피드백 수준

내부신고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구성원 대상 만족도 조사와 개선조치를 모두 

실시하는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응답기관 중 76.0%를 차지하였다. 그 외 만족도 조사체

계는 미구축 상태이지만, 정기적인 개선 절차가 있는 기관은 3개 기관(12.0%), 만족도 

조사체계 및 정기개선 절차 모두 부재한 기관은 2개 기관(8.0%)으로 나타났다.

12) 내부신고시스템 활성화 노력(중복 응답)

내부신고시스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정기적인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3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직원 교육실시’(26.8%), 

‘화면보호기, 물품 등 상시 노출’(23.2%), ‘SMS 등 정기적 발신’(10.7%) 순으로 나타났다.

13) 윤리경영 이행사항 점검체계 구축 여부 및 모니터링 주기

윤리경영에 대한 내·외부 지적사항 점검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23개 기관(88.5%)으로, 

모니터링 주기는 월간 단위가 28.6%(6개 기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분기 및 

연간 단위는 각각 23.8%(각 5개 기관), 반기별 점검 19.0%(4개 기관), 주간 단위 점검 

4.8%(1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88.5

11.5

비율

Y

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8] 윤리경영 이행사항 점검체계 구축 여부 및 모니터링 주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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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윤리경영 성과평가 반영 수준

윤리경영에 대한 성과를 조직 및 개인평가에 모두 반영하는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전

체의 61.5%를 차지하였으며, 조직평가에만 반영하는 기관은 8개 기관(30.8%),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기관은 1개 기관(3.8%)으로 나타났다.

조직 및 개인평가 반영
조직평가 반영
개인평가 반영

미반영
무응답

1
1

0
8

1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9] 윤리경영 성과평가 반영 수준

(단위: 건)

15) 윤리경영 우수성과 보상제도 실시 여부 및 유형

윤리경영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을 위해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50.1%, 청렴공모 

및 시상제도는 31.８%, 기타(평가 및 인사 가점 등)는 27.3%로 나타났다.

84.6

15.4

비율

Y

N 50

31.8

27.3

비율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공모 및 시상제도

기타(평가지표 운영 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0] 윤리경영 우수성과 보상제도 실시 여부 및 유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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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윤리교육 및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1) 최근 3년간 윤리경영 평균 교육예산 및 비중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관련 교육예산은 평균 60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평

균 5.9%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예산비중

60

5.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1] 최근 3년간 윤리경영 평균 교육예산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2)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수 및 운영횟수(법정교육 제외)

최근 3년간 윤리경영의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7개 수준으로 연

간 13회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횟수는 2018년과 2019년간에는 평균 5회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4회 감소하였다.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7

13

3년 평균

11 16 126 7 7

프로그램 수

운영횟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2]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수 및 운영횟수

(단위: 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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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법정교육 포함)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관련 교육 이수율은 90~100% 미만이 22개 기관(84.6%)으로 가

장 많았으며, 100%의 이수율을 달성한 기관도 2개 기관(7.7%)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80~90% 미만의 이수율을 나타내는 기관은 1개 기관(3.8%)으로, 80% 미만의 이수율을 

보이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최근 3년간 경영공시 평균 오류 및 지적 건수

최근 3년간 윤리경영 부문 경영공시 상의 오류 및 지적 건수는 24개 기관이 0건(92.3%)

을 달성하였으며, 5건 이상인 기관은 2개 기관(7.7%)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에 대한 정

보 및 공시의 정확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5) 협력사 대상 윤리경영 이행 조항 포함 여부

현재 입찰 및 계약 시 협력사 등에 윤리경영 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은 26개 

응답기관 중 23개 기관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였다.

마. 윤리경영 인식 수준

1) 소속기관의 윤리경영 인식 수준

소속기관의 윤리경영 인식 수준은 전 항목 평균 4.4점/5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기관

의 윤리경영 운영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법제도 및 규제 수

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4.6점), 그 다음으로는 ‘임직원 윤리수준’(4.5점), ‘조직 및 

시스템 수준’(4.4점), ‘윤리적 기업문화 수준’(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2년간 

소속기관의 윤리경영 향상 정도는 4.4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3점)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기관의 윤리경영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가장 우려되는 윤리경영 관련 리스크

현재 가장 우려되는 윤리경영 관련 리스크로는 ‘협력업체 등 갑질행위’(26.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업무관련 비리(불법)행위’, ‘정책관련 이해관계’, ‘성(性)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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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는 각각 15.4%로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내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11.5%)’, ‘각종 법령 인지 미흡에 따른 과실(3.8%)’, ‘임직원 공

감대 부족(3.8%)’ 등이 있었다.

3) 비윤리행위 발생 원인(중복응답)

비윤리행위에 대한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임직원 공감대 형성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

률(72.0%)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리행위에 관대한 기업문화와 사회분위기’ 

(44.0%), ‘조직 및 시스템 미비’(24.0%),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16.0%), ‘사문화된 규

범’과 ‘CEO 관심과 의지 부족’(각 12.0%),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8%) 순으

로 나타났다.

4)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중복응답)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교육, 캠페인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 구축’이 

가장 많은 응답률(72.0%)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엄격한 관리 감독체계 구축’ 

(52.0%), ‘조직 및 시스템 재정비’와 CEO의 강력한 의지’(각 32.0%), ‘규범, 규칙, 강령 

등의 실제적 지침 활용’(12.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고객감시단, 옴부즈맨 등과 

같은 외부평가집단 도입’은 0%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은 기본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윤리경영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기업들은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통해서 윤리경영 관련 대외 평가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윤리경영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3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9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윤리경영리스크 관리

Ⅳ. 윤리경영 사례 분석

1.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공기업이며, 연구 목적은 공기업의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

워크 개발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범위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 분석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공기업에서 발생하였던 윤리경영 사례 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윤리리스크 발생 사례를 선정하였다. 올해(2021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공사

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2013년에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납품 비리 사례, 

2013년에 발생하여 2018년까지 논란이 되었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은 3개 공기업 각각의 윤리리스크 발생 개요와 윤리경영 개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리스크 발생 개요는 윤리리스크의 내용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계

기 등을 다룬다. 윤리경영 개선은 윤리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공기업들이 나름대로 리스

크를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미래의 윤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사례 분석

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2)

1) 윤리리스크 발생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원 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2월 2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2020년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

시다. 3기 신도시에는 계양신도시, 교산신도시, 대장신도시, 왕숙신도시, 창릉신도시, 

2)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에 의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으나, 조사나 
재판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의혹 사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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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신도시가 있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

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3)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발표하고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LH 혁신안에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

중의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

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통제 장치 구축의 구체적인 방법으

로 재산등록 대상 확대, 토지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 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예

우 근절, 갑질행위 차단 등을 제시하였다.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의 현주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2) 윤리경영 개선

윤리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LH공사는 윤리경영 혁신 체계도를 마련하여 3대 이행전략 

및 11대 이행과제를 마련하였다. 3대 이행전략 중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전략과 준법윤

리 내재화 전략은 일반적인 윤리경영 체계 및 관행을 담고 있다. 다만 직무윤리 리스크 

관리는 기존의 윤리경영과 구분하여 리스크 관리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퇴직자 특혜의혹 근절은 공사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전에 윤리리스크를 발굴·명확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다.

3) 위키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https://ko.wikipedia.org/wiki/ %ED%95% 
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
AC_%EC%A7%81%EC%9B%90_%EB%B6%80%EB%8F%99%EC%82%B0_%ED%88%AC%EA%B8
%B0_%EC%9D%98%ED%98%B9, 검색일자: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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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전략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준법윤리 내재화 직무윤리 리스크 관리

이행과제

준법윤리 조직·운영 개선
-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 준법감시관 도입
-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 행동강령 개정
- 행동강령 세분화
- 체크리스트 구축
- 행동강령 준수서약

퇴직자 특혜의혹 근절
-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 심사평가 내부위원 배제
- 심사과정 공개
- 자재 선정관리 혁신

재발방지대책 이행 철저
- 부동산 취득제한
- 전 직원 재산등록
- 투기행위 처벌강화
- 사업지구 전수조사
- 실시간감사시스템 고도화
- 임직원 보상배제
- 취득제한 동의서 징구

준법윤리 교육 강화
- 윤리교육 강화계획 수립
- 부패방지교육 직접 개발
- 사이버과정 교육 시행
- 준법윤리 현장교육 실시
- 업무별 토론회 개최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직급, 전문가 과정)

갑질근절방안 마련
- 갑질근절대책 수립
- 갑질 감찰강화
- 갑질 신고채널 운영
- 갑질 중징계
- 갑질행위 홈페이지 공개
- 감독관 권한 축소 

(설계변경 기준개정)

신고·예방체계 강화
- 신고 활성화
- 리니언시 제도 도입
- 신고시스템 정비

자율적 청렴준법문화 실천
- 부서별 실천노력 수행
- 찾아가는 고충상담
- 직원참여 캠페인 전개

취업제한·겸직관리 강화
- 취업제한 대상 확대
- 겸직관리 강화 

(신고포상제 운영)

윤리준법경영프로그램도입
- 윤리준법경영 인증
- K-CP 프로그램 도입
- ESG 경영 전략체계 구축

평가체계 개편
- 내부평가 배점 확대
- 준법윤리과제 발굴, 실천
- 교육참여, 설문조사 강화

<표 Ⅳ-1> LH공사의 윤리경영 혁신 추진체계

자료: 해당 기관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LH공사는 11개 이행과제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계획별 일정을 적시

하였다. 그중에는 기존에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활동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있지

만, 일부는 새롭게 마련되거나 강화된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대책 이행 철저 과제를 들 수 있다. LH공사는 이행과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

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발생한 부패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였으며 규정 신설 및 시스템 마련 등이 완료되었다.

첫째, 부동산 취득제한이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투자 관련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전직원 재산등록이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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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불법 투기행위 및 의심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추가하였다. 아

울러 징계 처분요구 시 승진자격을 박탈하고, 승진제한 기간을 2배 적용하는 등 인사규

정을 개정하였다. 부동산 취득제한 등 위반 관련 별도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넷째,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후보지 지정 시점에 임직원 보

유 부동산 현황 및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지구 제척·징계 등 선제 

조치하였다. 아울러 후보지 지정 단계 전수조사 절차를 후보지 업무지침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토지 소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업무 담당자가 보상·

공급 단계에서 팝업 알림으로 임직원 등 토지소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감사시스템(RAS)을 개선하고 사업시스템에 연계하였다.

여섯째, 임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해 보상 배제하였다. 임직원 등은 사업시행자의 재량

적 보상·공급대상(대토보상, 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보

상지침을 개정하였다.

일곱째,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신규 채용자 입사 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동의서 관련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였으며, 동의서에 징구 시행하였다. 채

용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서 미제출 시 입사를 제한하도록 정하였다.

LH공사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면서 새로

운 윤리리스크 발생가능성에 주목하고 직무윤리 리스크 관리 과제를 설정하였다. 기존 

윤리경영 체계가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및 프로세스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직무윤리 

리스크 관리 과제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과제에는 퇴직자 특혜의혹 근절, 갑질 근절, 취업제한 및 겸직관리 강화 등

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퇴직자 특혜의혹 근절을 위한 개선으로는 우선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개선 전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은 배

제한다. 건설기술용역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을 배제하여, 건축설계 공모 시 



123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윤리경영리스크 관리

심사(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개선 이전에는 내부 

2명, 외부 5명이었으나 7명 전원 외부위원으로 개선하였다. 심사 전 과정에 대하여 녹화 

및 유튜브 실황 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 전에는 공개 대상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업체 관계자였으며, 공개 방법은 유튜브가 아니라 대기실 TV 또는 휴대폰이었다.

둘째,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LH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 인프

라, 피해신고 감시체계, 가해자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회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갑

질 관련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갑질을 상시 감찰하는 전담조직을 별도 신설하여 폭언 

등 갑질 빈번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갑질 행위에 대해 감사실 

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갑질피해 신고·접수·조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찰활동 제고 및 선제적 대응 등 예방감찰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 ‘상시 기동감찰반’을 신규 운영하였다. SNS 조롱 및 국민 비하발언, 공사

현장 갑질 등을 일으킨 경우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중징계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갑질로 징계확정 시 사내 게시판 및 LH 홈페이지에 갑질행위 징계처분을 공개하였다.

셋째, 취업제한 및 겸직관리를 강화하였다. 전관예우 관행근절 및 입찰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취업제한(3년간)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21년 

현재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에 달한다.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를 강화하여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으며, 미허가 겸직행위 신고포상제

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을 포상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납품 비리 사례

1) 윤리리스크 발생 개요4)

2013년 7월에 2007~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용수관리 업체로부터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벌금 2억 1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

력 전 사장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사업을 잘 봐 달라면서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었고, 이에 따라 전 차관도 구속되었다. 

4) 위키백과, 「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2013%EB% 85%84_% 
EB%8C%80%ED%95%9C%EB%AF%BC%EA%B5%AD_%EC%9B%90%EC%A0%84_%EB%B9%84
%EB%A6%AC_%EC%82%AC%EA%B1%B4, 검색일자: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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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원전 비리에는 JS전선 등의 납품업체, 새한티이피 등의 민간 검증업체,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 직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간부,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술 고위 간부, 한

국수력원자력 전 사장, 정부 고위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원전 산업계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원전마피아라는 비난도 받았다. 2013년 9월 조석 사장이 취

임하면서 경영혁신과 청렴운동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연달아 벌

어진 비리의 책임을 지고 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2) 윤리경영 개선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적 비리 발생 원천차단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2014년 말과 

2015년에 걸쳐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퇴직자의 협력회사 재취업 제한 확대, 퇴직자의 

고용업체 입찰 제한 강화, 인사제도 및 조직운영 개선, 시험검증비용 직접 지급, 구매사

업단 독립성 강화,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분야 핵심과제 주요 개선사항

유
착 
관
계 
근
절

퇴직자 협력회사 재취업 제한
∙ 재취업 제한 직급 확대(1직급 → 2직급) 행동강령 개정
∙ 퇴직자 신규 재취업: 46명 → 0명(2013년 6월 이후)
∙ 2직급 이상 신규 승격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전원 징구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 제한 ∙ 2직급 이상 퇴직자 고용업체 감점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인사제도, 조직운영 개선
∙ 장기근무자/고객접점근무자 순환보직 정례화
∙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인재영입 확대(353명)

구
매
제
도
개
선

시험검증비용 직접 지급 ∙ 공급자와의 유착근절을 위해 시험검증기관에 직접 지급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 컨트롤 타워 강화(SCM팀 및 원가조사팀 신설)
∙ 엔지니어링 검증파트 신설 및 전문인력 보강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 최고가치 낙찰제
 - 구매계획 사전공개
 - 수의계약 최소화

∙ 자재 구매 시 기술중심 적격심사낙찰제 적용(44건)
∙ 구매규격서 인터넷 공개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수의계약 감소: 2013년 27.9% → 2013년 25.4%
∙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제도 시행(공공기관 최초)

→ 수의계약 감소: 2013년 28%, 2014년 25%, 2015년 
22.7%

<표 Ⅳ-2> 한국수력원자력의 윤리경영 개선 핵심과제(2014~2015년)

자료: 해당 기관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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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과 2015년에 부패요인 선제적 차단을 위한 예방적 윤리활

동을 집중 전개하였는데, 2021년 LH공사의 윤리경영 개선활동과 일부 유사한 대책들이 

발견된다.

첫째, 2직급 이상 재산등록 시행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로 해당하는 

인력 933명 전체가 100% 등록하였다. 관련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안전행정부(현 행정

안전부)와 합동 전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임직원 친족업체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다. 친족이 공급업체로 등록된 임직원

은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인사담당자가 신고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갖

추었다.

셋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이다.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부정처사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하였으며, 10만원 미만에 대

해서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넷째, 업무 관련 기업 투자 금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공기업 최초로 제정

된 것으로 비상장 협력사 주식 보유직원에 대해 자율신고 및 감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비상장사 및 상장사를 포함한 지침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

다섯째, 신입직원 자동배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사담당자의 주관개입 가능성 및 

알선·청탁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신입직원 등 입회 후 ERP 연계 공정배치시스템을 실행

하고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원전 납품 비리에 이어 2014년 원전 도면 유출 사건 등을 

거치면서 윤리경영 체계의 개선과 함께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전사적으

로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핵심가치 재정립, 시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간부 의식개혁 워크숍 실시, 1직급 직군 교차발령(원전본부장을 사무직군으로, 기획처

장을 기술직군으로),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례

1) 윤리리스크 발생 개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강원랜드가 채용한 인력 중 일부가 공정채용에 어긋난다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정치권과의 연계설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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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교육생 선발 관련 민원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이 실시되었으며, 2013

년 11월,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보직자 교체 및 교육생 채용 절차의 강화 조치요구를 받

았다. 2015년 2월, 강화된 채용 절차에 따라 1차 교육생 ○○○5)명 중 ○○○명이 계약

종료되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2월, 산업부에서는 민원과 관련하여 재

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2015년 5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 중 부적격자 

○○명을 제외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3~11월, 자체감사를 실시

하여 전 대표이사 등의 청탁에 의한 부정선발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2018년 3월, 2013년 입사자 중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원 ○○○명을 면직 처

리하였다. 이 사례는 국가의 공정사회 정책 방향성과 국민들의 공정채용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2) 윤리경영 개선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하였다. 2013

년 하이원 교육생 모집 당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대상자 3,198명 중 226명 피

해자를 구제하였다. 피해자 구제 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285명의 지원서를 접수받고 서류

전형을 거친 뒤 필기전형(인·적성검사)을 보도록 하였으며, 면접전형을 통해 226명을 구

제하였다. 피해자 구제 노력과 성과는 2018년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워크숍 때 피해자 

구제 관련 우수사례 발표로 이어졌으며, 2019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수장자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이미 발생한 비리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직원들

의 윤리의식 함양 노력을 기울였다.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첫째, 감사실 독립성 확보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서 감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감사실장 직위를 상향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였으

며, 직무감찰 전담체제를 운영하여 조사 및 감찰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수사·IT·회계 

분야 감사 전문가 영입을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였다.

둘째, 무관용 원칙을 설정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채용비리 연루자를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인원, 부적격자 확정 및 정규직 전환 인원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명 또는 ○○명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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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하고 수사의뢰하였으며, 인사규정 개정과 함께 직권면직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셋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의 원천 차단을 지향하

였다. 채용 전 과정 감사인 입회, 관련문서 영구보존,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넷째, 채용 절차를 개선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전문기관 위탁 실시, 인사부서 및 

내부 결재자 지원자 정보식별 불가(블라인드 처리) 등에 대한 규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

졌다.

다섯째, 기관은 전사적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우선 기관장 주

도하에 전 임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였다. 대표이사 특강(부패와 전쟁, 국가개혁과 부패

척결, 청탁금지법)이 이루어졌고,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공익신고, 청탁금지)교육을 강화

하였다. 청렴의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인사 청탁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실시하고, 윤리의 날 지정·운영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및 확산을 지향하였다.

라. 사례를 통해서 본 공기업의 윤리리스크 대응 및 학습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3개 공기업(LH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은 윤리리스크

를 겪는 과정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였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이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윤리리스크를 트라우마로 느

끼고 있는 이들 사례기업만큼 모든 공공기관들은 윤리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을 가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사례기업들이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윤리리스크를 겪었지만 대응방식이나 윤리경

영 체계 개선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첫째, 비리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다. 대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밝혀

진 임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이외에 대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유사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LH공사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전 사장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리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장급 이상 간부직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강원랜드 역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전 대표이사 등 비위행위 의심자에 대하여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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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를 하였다.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내내외 

처벌 조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기업에 대한 윤리경영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실감하고 한층 강화된 윤리

경영 체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기업 윤리경영은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기업에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리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존의 윤리경영 체계 및 운영방식보다 개선된 

형태의 강도 높은 윤리경영 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LH공사는 준법윤리감시단과 

윤리감사관제를 도입하였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부동산 관련 재발방지대책 이행 

철저, 신고·예방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윤리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준

법윤리 관련 내부평가체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퇴

직자 협력회사 재취업 제한,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 제한, 비리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인사제도 및 조직운영 개선,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와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구

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강원랜드는 감사역량 강화, 채

용절차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셋째,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엄벌에 처할 것임을 강조하는 직원 대상 경고시

스템을 갖추었다. LH공사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등 위반 관련 별도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동

산 취득제한 위반 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추가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부정처사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하여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LH공사와 마찬가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사건 이후 무관용원칙을 천명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면직 규정을 마련하였다.

넷째, 단기적인 윤리경영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준법윤리의 내재화를 위

하여 윤리교육 강화계획 수립, 부패방지교육 직접 개발, 준법윤리 현장교육 실시 등 준법

윤리 교육을 강화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 간부 의식개혁 워크숍 실시, 청렴교육 강

화, 갑질관행 제로화 운동, 42개 변화선도그룹(change agent group) 구성 및 변화선도

그룹 직원 126명 선발 등의 조직문화 개선운동을 실시하였다. 강원랜드는 대표이사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자정결의대회 실시 및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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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지정 등을 통해서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조직문화 운동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식을 제

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3개의 사례 분석 공기업은 모두 윤리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윤리경영 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윤리경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내용(콘텐츠)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정책 변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새

롭게 높아지고 있는 윤리리스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게 고

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 분석과 기존의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한 

반면, 윤리리스크 발견 및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윤리경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심각한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

성의 영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분석에서 특정 공기업의 윤리리스크를 사례를 다루었지만, 이러한 윤리리스크는 

모든 공기업에 상존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블랙스완(black swan)

이 등장할 수 있다. 윤리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리스크 발

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윤리리스크를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윤리리

스크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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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공기관 윤리리스크 관리 방안

1.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기반 윤리경영 개선방안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윤리경영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정부는 윤리리

스크가 발생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곤 했다. 2021년에도 LH공사로부터 발생

한 윤리리스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고자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평

가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편람󰡕에 제시된 윤리경영 지표 및 세부평가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2022년에 실시하게 될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모두 비

계량 3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윤리경영을 측정하는 세부평가내용은 모두 4개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 준법·윤리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다.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관련 지침, 갑질 

근절 방안,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및 교육 등을 평가한다.

둘째, 사업추진 및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이다. 여기에는 중요 기록물 분류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다. 내부감사를 통한 내부 

견제활동 및 자율준수체계, 윤리·준법 상담 등이 평가된다.

넷째,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이다. 인권 교육, 인권침해 구제 절차, 고충처리 제

도 운영,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가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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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정의
경영활동 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

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근절방안 마련·이행, 비윤리적 행위 신
고, 교육 실적, 회계신뢰성 제고 등

②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③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 자율준수체계, 윤리·준법 상담, 내부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견제활동 

실적 및 성과
④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표 Ⅴ-1>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내 윤리경영 지표

자료: 기획재정부(2019), p. 22.

나. 공기업 윤리경영 베스트프랙티스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들은 윤리경영 경영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내용에 준하여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년 보고서 평가 및 실사 인터뷰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받게 된

다. 경영평가에 참여한 공공기관들 중 윤리경영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은 어

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2019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검토·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 및 활동을 보이는 공

기업의 베스트프랙티스를 도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익위청렴도가 전년보다 상승하여 대외적으로 윤리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둘째, 전년도 청렴도 결과(내부/외부/정책)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셋째, 반부패 청렴 교육, 신고제도 강화, 준감사인 제도 시행 등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

였다.

넷째, 준법통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심의위원회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섯째, 채용 프로세스별 비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발

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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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윤리경영 이수율, 교육만족도, 전담직원 교육 확대 등 윤리경영 관련 교육성과

가 향상되었다.

일곱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하였다.

여덟째, 인권규정 강화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등 인권경영

을 강화하였다.

공기업마다 기업 상황이 다르고 조직 발전단계가 다르다. 하지만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공기업에 숙명과도 같은 동일한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베스트프랙티스

를 실행하는 노력과 함께 아래에 제시하는 윤리경영의 개선방안을 통해서 공기업의 윤리

경영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윤리경영을 별도의 기능전략으로 마련하고 과제별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투입-과정-결과의 관리지표 풀(pool)을 마련하고 연도별 관리를 한다.

둘째, 계약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경영 이슈를 발굴하고, 실제 발

생하고 있는 부패·비윤리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한다. 계약과정에 참여하는 기

업들로부터 필요하면 피드백을 받아 개선포인트를 발견하고, 협력업체와 청렴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특히 기관 자

체 채용비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채용전담업체로부터의 가능성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타 기관에 출제한 문제를 우리 기관에 동일하게 출제하여 응시생으

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전담업체와의 

계약 시 다양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연도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감사 및 예방감사를 강화한다. 감사활동이 윤

리경영의 주요 활동 중 하나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은 기관 전체

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내부신고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굴 및 

개선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대규모 윤리리스크는 기업 내부 직원의 외부 고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신고시스템의 실효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경영 침해 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사 위주의 관료적 윤리경영체계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장에서 발생하

는 윤리경영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33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윤리경영리스크 관리

여섯째, 세대 간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층과 40~50대의 기성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기관의 바람직한 윤리문화를 구축한다.

일곱째, 권익위청렴도 평가 등급 상승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윤리경영의 내부평가 반영으로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덟째, 기관의 윤리경영 활동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 이해

관계자가 윤리경영에 대하여 제안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 공공기관 윤리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가. 윤리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도출 필요성

본 연구는 20여 년간 공공기관 윤리경영이 정착되고, 나름의 고도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윤리경영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매년 이루어지는 청렴도 조사와 경영

평가 윤리경영 지표관리를 통해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

나, 주기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윤리리스크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윤리경영 체계의 정착 및 고도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 조직문화로 완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 특유의 부

패 및 비윤리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반윤리·비윤리 의식 및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와 관행은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보다 기능적인 측면인데, 공공기관이 기존의 윤리경영활동 및 체

계에 익숙한 나머지 윤리리스크 가능 영역의 탐지 및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변화하

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언제든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기관 내 윤리리스크 발생영역을 탐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공기업의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

석 결과 퇴직 직원들이 모여 있는 특정 기업 몇 군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하자.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명백한 윤리리스크이다. 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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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비윤리 요소가 혹시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경쟁 입찰회사가 문제 제기하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A 공기업의 윤리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원인 중에서 전자(윤리의식 내재화 및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의 

경우,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나름

대로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윤리경영 체계 개선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에도 윤리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윤리리스크 탐색 프로세

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필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통상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

축 및 윤리문화 구축 이외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탐색하고 대응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본 연구가 윤리경영과 구분하여 윤리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나. 윤리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공공기관 윤리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로 2011년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 미래준비지수(Future Readiness Index, FRI) 개발’ 연구에서 미

래준비지수 도출을 위해 사용하였던 SSR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기업 미래준비지수는 

기업의 미래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생존 역량, 기회 

포착 및 성장 역량, 그리고 위기관리 역량이다. 기업 경영에서 위기(risk)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주로 재무금융적 위기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가 다루어진다. 하지만 기

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이 기업의 성장 이전에 생

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미래준비지수 중 위기관리 역량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 준비 방안을 강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윤리리스크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SSR 프레임워크이다. SSR 

프레임워크란 불확실한 변화의 징후를 예측하고(Scanning), 이에 대한 분석과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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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생각하고(Sensing),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Responding)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프로세스 단계별로 일어나는 활동과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고

려하여 관리지표를 도출하는 프레임워크이다.

SSR 모델은 인간의 인지 모델을 기업에 적용하여 외부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인간

의 인지 및 반응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에 맞게 적용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SSR 

모델은 인간의 뇌 활동에 기반하는데, 인간의 뇌의 구조는 단순하게 보았을 때 감지-통

합-행동의 세 가지 기능에 의하여 작동한다. 첫째, 외부 변화의 감지이다. 외부기관으로

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은 감각기관인 눈, 귀, 피부, 입, 코 등을 

통하여 감각기관에 전달한다. 둘째, 외부 변화의 통합이다. 개별적인 신호들을 모아 그것

들의 총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통합의 단계가 없으면 감각기관에서 오는 시그널은 그

저 단순한 시그널로 인식이 되지만 통합 과정을 통하여 분석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

고 이러한 의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되어 개념이나 의견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연결된다. 셋째, 행동의 단계이다. 통합되어 나온 계획 등을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궁

극적으로 전달된 운동신호들은 수축과 이완의 정교한 방법으로 근육에 연계되어 행동으

로 이루어진다. 뇌의 감각에서부터 통합 및 분석되어 행동에 이루는 과정을 조직에 적용

하여 조직의 해석 시스템을 완성한다(Daft and Weick, 1984).

자료: 세계미래포럼(2011), p. 82.

[그림 Ⅴ-1] SSR 모델

Wozniak(1992)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기관(눈, 코, 입, 피부, 귀)을 통해 얻어지는

(Sensing) 감각들이 뇌(Brain)에 전달되고, 뇌에서는 전달된 감각정보를 ‘해석’하고 ‘판

단(interpretation and/or judging)한 후 뇌에 의한 판단 정보가 우리의 몸(Bod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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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업도 뇌의 역할을 하는 최고경영진과 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시스템의 영역, 그리고 감각기관의 접점인 외부의 고객과 시장 영역에 따라 구분

이 가능하다. 경영의 기능 및 범위를 리더십/전략, 조직/시스템, 고객/시장으로 구분하

고, Scanning-Sensing-Responding의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표 Ⅴ-2>와 같은 SSR 프

레임워크가 도출된다.

구분 Scanning Sensing Responding

리더십/전략

조직/시스템

고객/시장

<표 Ⅴ-2> SSR 프레임워크

자료: 세계미래포럼(2011), p. 84.

미래준비지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리더십/전략, 조직/시스템, 고객/시장으로 구분하

였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고객/시장은 고객/이해관계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윤리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는 SSR 관점과 리더십/전략-조직/시스

템-고객/이해관계자의 관점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구분 Scanning Sensing Responding

리더십/전략

조직/시스템

고객/이해관계자

<표 Ⅴ-3> 윤리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자료: 저자 작성

3. 윤리리스크 관리지표 개발

가. 윤리리스크 준비지수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SSR 프레임워크 및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지표를 

제시하면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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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canning Sensing Responding

리더십/전략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윤리리스크 관리전략 ⦁윤리리스크 대응매뉴얼

조직/시스템
⦁윤리리스크분석 전담 

조직 운영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
⦁윤리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고객/이해관계자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윤리리스크 분석
⦁윤리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자료: 저자 작성

<표 Ⅴ-4> 윤리리스크 관리지표

윤리리스크 관리지표는 윤리리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중기적인 예측 및 분

석,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등으로 구성되었다. 윤리리스크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들 지표를 통합하여 윤리리스크준비지수(ethical risk readiness index, ERRI)로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윤리리스크준비지수(ERRI)는 기존에 개

발되었던 기업미래준비지수(future readiness index, FRI) 중 일부가 기업경영의 미래

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업경영의 통상적인 위험 대신 

윤리리스크를 적용한 것이다.

나. 윤리리스크의 장기 모니터링

윤리리스크 준비지수 중 장기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지표는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

의 관심,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이다.

공공기관이 윤리리스크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윤리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관장이 윤리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공공

기관은 상대적으로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윤리리스크 관리를 주요 경영방

침으로 설정하고, 회의체나 신년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윤리리스크의 중요성 및 관

리방안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리스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윤리리스크를 중시하는 기관은 윤리리스크 준비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한다.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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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력이나 예산, 업무비중 등 적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원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지표에 대한 관리항목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

으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그림 Ⅴ-2]와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2]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윤리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리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전담

조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별도의 

윤리리스크 분석 전담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윤리경영과 윤리리스크에 대한 개념 구분을 이해하고, 다양한 

윤리경영 현안 중에서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리스크 혹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리스크 분석 전담조직을 운영할 때 미래의 윤리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인지, 마련한다면 어떠한 규모와 형태로 조직화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36개 공기업의 경우 상설 전담조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지표는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직 발전단계상 아직 윤리경영 전담조

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들의 윤리경영 전담조직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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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리스크 분석 전담조직 운영 지표에는 전담조직의 형태뿐만 아니라 윤리리스크 분

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윤리리스크 분석 역량의 수준과 함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 및 경력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하

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3] 윤리리스크 분석 전담조직 운영

윤리리스크 대비를 공공기관의 전사적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윤리리스크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

는데, 이는 전사 중장기 교육체계에 윤리리스크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장기 윤리리

스크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윤리리스크 담당부서와 교육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윤리리스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 교육체계에 

포함된 윤리리스크는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직원들에게 윤리리스크가 조직과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윤리리스크 교육에 대한 운영 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윤리리스크 교육에 대한 반응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함께 측정하고, 교육의 질과 성과가 타 기관 대비 높은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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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4]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윤리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리리스

크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파악해야 하는데, 윤리리스크에 영향을 주

는 정부정책 변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큰 문제

가 되지 않았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성숙한 윤리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윤리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윤리리스크에 대한 피

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윤리리스크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 분야 및 관리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상의 고유 업무에만 몰입하다 보면 거시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 윤리리스크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윤리리스크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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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5]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다. 윤리리스크의 중기 예측 및 분석

윤리리스크 준비지수 중 중기 예측 및 분석에 해당하는 지표는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윤리리스크 예측 시스템, 윤리리스크 분석이다.

윤리리스크 관리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방향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또는 과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

나는 별도의 기능전략으로서 윤리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

존의 윤리경영 전략에 윤리리스크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사전략과 윤리리스크 전략은 연계되어야 하며, 전략체계에는 전략방향성(strategic 

direction)과 전략과제(strategic initiative), 실행과제 또는 실행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다. 중기 전략이 수립되면 연도별 롤링(rolling)을 통해서 연간 윤리리스크 관리가 이루

어지게 된다. 전략의 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전략의 실행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윤리리스

크에 대한 인식 및 관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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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6]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윤리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발생 가능한 윤리리스크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한다.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은 장기적인 윤리리스크 모니터링과 구분된다. 모니터링

이 윤리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환경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윤

리리스크 예측 시스템은 비교적 중단기적으로 조만간 발생 가능한 윤리리스크를 예측하

는 것이다. 윤리리스크 예측을 위한 기관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확보하고, 발생 가능한 

윤리리스크를 목록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윤리리스크가 목록화되면 우

선순위에 따라 윤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리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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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7] 윤리리스크 예측 시스템

윤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때의 분석은 윤리리스크 탐색을 위한 중장기 환경 분석과 구분되며, 윤리리스

크 현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슈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당

해 연도에 집중 관리해야 하는 윤리리스크를 명확히 하고, 해당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리스크 관련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

을 탐색하여야 한다.

기존의 고객 불만 사항 중에서 윤리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파악하여 집중 

분석하며, 기존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실시한다. 고객 불만 및 민원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윤

리리스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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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8] 윤리리스크 분석

라. 윤리리스크의 단기 대응

윤리리스크준비지수 중 단기 대응에 해당하는 지표는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윤리리

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윤리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이다.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작성은 윤리리스크 전략 수립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접근방법

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윤리경영 관련 매뉴얼과 별도로 윤리리스크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경영 매뉴얼에 윤리리스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공

기관별로 윤리경영 매뉴얼 대신 위기대응 매뉴얼에 윤리경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별도 관리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이 있으

며, 매뉴얼 구성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여

부이다. 윤리리스크 매뉴얼이 실행력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윤리리스크 대응에 참여하

게 될 임직원들이 윤리리스크 발생 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평소에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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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9]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윤리리스크에 대한 단기 대응을 위하여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

다.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조기경보체계에 따라서 리스크의 수준과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윤리리스크가 감지되었을 때 어떻게 초동대응을 할 것이며, 윤리리스

크 감지 이후 대내외 정보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조기경

보시스템이 형식적으로 구축되고 활용되지 않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므로 낮은 수준의 윤

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조기경보시스템을 발휘하여 리스크의 피해나 부정적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위기리스크 관리 학습 및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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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10]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공공기관에서 윤리리스크가 발생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

전에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윤리리스크 발

생 시 관리 및 소통해야 할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윤리리스크의 유형

과 내용에 따라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Ⅴ-11] 윤리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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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윤리리스크준비지수

윤리리스크준비지수(ERRI)는 총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SSR 프레임워크에 

의해 탐색영역(scanning), 감지영역(sensing), 대응영역(responding) 등 3개의 영역으

로 구분되고 탐색영역 4개 지표, 감지영역 3개 지표, 대응영역 3개 지표로 이루어진다. 

지표별 가중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탐색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40점의 가중치를 차지

하고, 나머지 감지 영역과 대응 영역은 각각 30점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윤리리스크준비

지수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수라는 

점에서 탐색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은 지수개발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영역 지표 점수 배분

탐색
(Scanning)

1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10

2 윤리리스크분석 전담조직 운영 10

3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10

4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10

감지
(Sensing)

5 윤리리스크 관리전략 10

6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 10

7 윤리리스크 분석 10

대응
(Responding)

8 윤리리스크 대응매뉴얼 10

9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10

10 윤리리스크 관리커뮤니케이션 10

윤리리스크준비지수(ERRI) 점수 100점

<표 Ⅴ-5> 윤리리스크준비지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윤리리스크준비지수의 지표별 지표정의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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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영역 탐색(scann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윤리리스크 관리가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임

- 평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과 투자

를 하고 있는지 파악함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기관장의 윤리리스크 중요성 인식

- 기관장의 윤리리스크에 대한 인식

- 기관장의 윤리리스크 강조 정도(회의체, 신년사, 경영방침, 기고문 등)

2. 윤리리스크 준비 자원 확보

- 윤리리스크 대비를 위한 자원 확보의 적정성

- 윤리리스크 대비 자원의 수준 및 추이

○ 측정기준

기관장의 윤리리스크
중요성 인식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준비 자원 확보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정량 평가

- 윤리리스크 준비 자원의 수준 및 추이

<표 Ⅴ-6>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지표정의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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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윤리리스크 전담조직 운영

영역 탐색(scann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체계적인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 및 인력 등이 적절하게 조직화되

어 있어야 함

- 윤리리스크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그 기관의 윤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영향을 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전담조직 운영 형태

- 윤리리스크 담당 부서 형태(상설조직, 임시조직, 겸직조직 등)

- 윤리리스크 담당 부서장의 직급

2. 윤리리스크 분석 담당 인력의 전문성

- 담당 인력의 전문성, 해당 직위 근속연수

- 윤리리스크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추이

○ 측정기준

전담조직의 체계성 높음 보통 낮음

전담인력의 
전문성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윤리부서를 상설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윤리 

전담조직 설치 여부보다 전담조직의 역량 및 조직 내 위상 등에 초점

<표 Ⅴ-7> 윤리리스크 전담조직 운영 지표정의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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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영역 탐색(scann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윤리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윤리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연간 교육계획에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지와 윤리리스크 관

련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교육체계 구축

-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에 윤리리스크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

- 연간교육계획에서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윤리리스크 교육 운영 성과

- 윤리리스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품질

- 윤리리스크 교육의 효과성 수준 및 추이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교육체계 구축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교육 운영 성과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정량 평가

- 교육효과성 수준 및 추이(교육만족도, 교육 후 윤리리스크 인식 변화 등)

<표 Ⅴ-8>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지표정의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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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영역 감지(scann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나 사

회 변화, 기관 특유의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하여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

링할 필요 있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환경변화 분석

- 윤리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 변화 및 사회 변화 등 환경변화 파악 

- 환경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 취득 원천 및 방법

2.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 윤리리스크 예측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리

-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환경변화 분석 높음 보통 낮음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표 Ⅴ-9>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지표정의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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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영역 감지(sens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윤리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윤리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 수립된 윤리리스크 중장기 전략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때 전사적인 윤리

리스크 개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 윤리리스크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및 전사 전략체계와의 연계 정도

- 기관의 윤리리스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및 프로그램이 전략체계에 

반영된 정도

2.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실행

- 중장기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의 연간 업무계획 반영 적절성

- 중장기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이 현장 임직원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실질적

인 영향을 주기 위한 관리체계인지 점검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실행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 별도의 윤리리스크전략이 없을 경우 윤리경영전략체계에 포함된 윤리리스크 

관련 전략적 방향성,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을 측정

<표 Ⅴ-10>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지표정의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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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 지표정의서

지표명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

영역 감지(sens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1~2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윤리리스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윤리리스크를 목록화한 뒤 우

선순위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예측 방법론 

- 윤리리스크 예측을 위한 기관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및 방법론 보유 여부 

- 윤리리스크 목록화 및 주기적인 목록 업데이트 관리

2. 윤리리스크 예측 정보관리

- 윤리리스크 예측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관리

- 윤리리스크 예측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확보 및 업데이트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예측 방법론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예측 
정보관리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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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윤리리스크 분석 지표정의서

지표명 윤리리스크 분석

영역 감지(sens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당해연도에 발생 가능한 윤리리스크를 규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

황 및 문제점 등 리스크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발생하는 불만 및 민원 중에서 윤리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 분석

- 당해연도에 집중 관리해야 하는 윤리리스크 사안 규명

-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으로 사안의 심각성 확인

2.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처리

-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민원 중에서 윤리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사

안의 집중 분석

-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민원 처리 수준 및 추이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 분석 높음 보통 낮음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처리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정량 평가

- 민원제기 건수, 민원처리 건수(최근 3년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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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지표정의서

지표명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영역 대응(respond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공공기관마다 윤리리스크의 유형이 다르며 윤리리스크 발생 시 대응해야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윤리리스크 발생 시 구성원들의 행동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통해서 실행력 있

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업데이트 여부(4점) 

-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 없음: 0점

- 매뉴얼은 있으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2점

- 매뉴얼이 있으며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적절히 이루어짐: 4점

2. 윤리리스크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과 실용성(6점)

- 매뉴얼의 내용이 적절하며, 관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6점

- 매뉴얼의 내용이 적절하나, 관련 직원들의 내용 숙지가 부족함: 4점

- 매뉴얼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나, 관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함: 2점

- 매뉴얼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관련 직원들의 내용 숙지가 부족함: 0점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정량 평가

- 윤리리스크 대응 방안이 윤리경영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도 인정 가능

- 매뉴얼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이루어지기 마련이나 업데이트 기간

과 내용을 정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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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지표정의서

지표명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영역 대응(respond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윤리리스크에 대한 초기 대응이 잘못 되었을 때 위기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음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초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

한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있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신속 파악 체계

-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유무 

-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절성

2. 윤리리스크 초동 대응

- 윤리리스크 발생 시 초기 대응 시스템의 적절성 

- 윤리리스크 감지 이후 대내외 정보 전달체계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신속 파악 체계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초동 대응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존 윤리경영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위기관리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위기관리 체계 내 윤리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측정 가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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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윤리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지표정의서

지표명 윤리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영역 대응(responding) 배점 10

지표 설정

근거

- 윤리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언론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 윤리리스크 발생 시 상황별,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사전에 마련

할 필요 있음

점수부여 

○ 착안사항

1. 윤리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 윤리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관리체계 유무

- 윤리리스크 발생 시 관련 부서 및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역할 분담체계

2. 윤리리스크 발생 이후 이해관계자 관리

- 윤리리스크 발생 시 상황별 이해관계자 소통의 우선순위

- 언론 대응 및 주요 이해관계자 관리방법

○ 측정기준

윤리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높음 보통 낮음

윤리리스크
발생 이후 

이해관계자 관리

높음 10 7.5 5

보통 7.5 5 2.5

낮음 5 2.5 0

측정방법/

유의사항
- 정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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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자가 숙고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중요한가? 

 윤리경영을 중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을까? 

 공공기관 중에서 윤리경영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은 중요하고, 윤리경영을 중시하지 않는 공공기관

은 없으며, 공공기관 중에서 윤리경영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수준과 추이의 차이

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직 내부의 자생적인 윤리경영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도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

에 윤리경영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공분

(公憤)을 사는 반윤리 부패 사건이 공공기관들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가?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윤리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이 질문

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즉 공공기관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윤리리스크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윤리경영 

측정 모델을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분석을 위하여 공기업 36개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72.2%로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는 직원들과 윤리경영에 대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대부분 1~2개의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둘째, 응답 공기업 중 절반은 최근 10년 사이에 윤리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10년 이전에 이미 윤리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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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기업의 65.4%가 1~5명의 윤리경영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

기업(84%)은 윤리경영 KPI를 설정하고 있으며, KPI 달성률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윤리규정을 최근 2년 이내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공기업은 없으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규정을 최근 2년 내에 업데이트하는 등 지속적인 윤리경영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윤리실천 자가실천점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61.5%이며, 가지고 있

지 않은 공기업도 38.5%에 달하였다.

여섯째, 대부분의 공기업이 윤리경영 운영 수준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정착단계와 성숙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윤리경영 독립조직이 존재하고 준법담당자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공기업

의 50%이며, 독립조직이 존재하지만 준법담당자가 없는 공기업은 34.6%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윤리경영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대부분의 공기업(83.3%)이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내부신

고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는 공기업이 88.5%를 차지한다.

아홉째, 윤리경영에 대한 내외부 지적사항 점검체계를 구축한 기관이 88.5%에 달하

며, 윤리경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공기업은 3.8%에 불과하였다. 윤리경영 우수성과

에 대해 보상하는 공기업이 대부분(84.6%)이었다.

열째, 조사대상 공기업의 최근 3년간 윤리경영 평균 교육예산은 6천만원이며, 전체 교

육예산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최근 3년간 윤리경영 관련 교육 이수율은 90~100% 미만이 22개 기관(84.6%)

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의 이수율을 달성한 기관도 2개 기관(7.7%)으로 나타났다.

열두째, 현재 가장 우려되는 윤리경영 관련 리스크로는 ‘협력업체 등 갑질행위’(26.9%)

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관련 비리(불법)행위’, ‘정책관련 이해

관계’, ‘성(性)관련 비위행위’는 각각 15.4%로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열셋째, 비윤리행위에 대한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임직원 공감대 형성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률(72.0%)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리행위에 관대한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44.0%)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교육, 캠페인을 통한 윤리적 기업

문화 구축’이 가장 많은 응답률(72.0%)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5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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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14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해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윤리경영 전략체계하에 과제 및 지표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윤리경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자체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

는 윤리 전담인력과 조직, 그리고 윤리강령과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셋째, 윤리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부적인 윤리경영 관리 필요성이 커졌

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 등 외

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윤리경영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고, 실제로 외부 평가와 요구

에 의해 기본적인 윤리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매년 개선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회적 파장이 컸던 윤리리스크 3건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올해인 2021년에 발생한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2013년에 발생한 한국

수력원자력의 원전 납품 비리 사례, 2013년에 발생하였으나 2018년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윤리리스크를 겪은 공기업 직원들은 해당 윤리리스크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

며,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3개의 사례 기업들은 윤리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윤리경영 체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체계 

개선 노력은 윤리경영 내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

례기업만큼 모든 공공기관들은 윤리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윤리리스크를 예방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례기업들에서 윤리리스크 대응방식이나 윤리경영 

체계 개선의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비리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다. 대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밝혀

진 임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이외에 대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유사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공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실감하고 한층 강화된 윤리

경영 체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엄벌에 처할 것임을 강조하는 직원 대상 경고

시스템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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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기적인 윤리경영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노력을 기울였다.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윤리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윤리리스크를 경험한 공공기관일수록 윤리경영 체계 개선과 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통상적인 윤리경영 

체계와 별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

는 프로세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윤리경영 체계를 개

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심각한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의 영역

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하여 기업미래준비지수(future readiness index, FRI) 도출의 프레임워크였

던 SSR(scanning, sensing, responding)을 활용하였다. 기업미래준비지수의 3가지 영

역 중 하나가 위기관리인데,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 역시 위기관리의 접근방법이 필요하

다.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SSR 프레임워크 및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지표

를 도출하였는데, 3개 영역 11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들 11개 지표를 통합하여 윤리리

스크준비지수(ethical risk readiness index, ERRI)를 개발하였다.

 탐색 영역(scanning): 윤리리스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윤리리스크분석 전담조직 

운영, 윤리리스크 관련 교육, 윤리리스크 모니터링

 감지 영역(sensing): 윤리리스크 관리 전략, 윤리리스크 예측시스템, 윤리리스크 분석

 대응 영역(responding): 윤리리스크 대응매뉴얼, 윤리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윤

리리스크 관리커뮤니케이션

개별 공공기관이 윤리리스크 예방노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윤리리스크가 

근절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다보면 더욱 투명하고 윤리

적인 공공기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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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한계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윤

리경영체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윤리리스크가 무엇인지 예측하

고 규명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운영에 대한 정부 정책 역시 

단기적인 윤리경영 이슈뿐만 아니라 장기적이면서 드러나지 않은 윤리리스크를 공공기

관들이 사전에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산업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현

실화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윤리리스크이다.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련 시스

템을 점검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리스크를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혁신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윤리경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윤리리스크를 공공기관 전

반에 확산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윤리리스크를 발생시키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메

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윤리리스크를 겪은 공기

업이 윤리리스크로 인해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

는지, 그리고 그러한 윤리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공공기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윤리리스크를 겪은 공기업들이 리스크의 유형과 

내용이 다르지만 대응방식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의 

강화, 윤리경영 체계의 개선,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 윤

리리스크 대응방식의 동형화가 발견되었다. 공공기관들이 선택하는 유사한 형태의 윤리

리스크 대응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당국이 향후 윤리리스크에 직면하는 공공기관들에

게 어떠한 개선요구를 할 것인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윤리리스크준비지수(ERRI)는 기존의 기업미래준비지수의 

위기관리 영역을 변형한 것이다. 초기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타당성과 실용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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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로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해당 지수의 타당화 과정(validation process) 및 공기업 

윤리리스크 점검에 적용함으로써 지수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기업의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

부가 신속하게 입장과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국민들의 부정

적 감정과 분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 대응과 중기 대응을 

구분하고, 개선안이 가져올 장애요인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공공

기관의 윤리리스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대응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기리스크로부터의 학습과 피드백 관점에서 과거의 윤리리스크 대응 혁신정책

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리스크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윤리리스크준비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측정절차 및 방법을 마

련해야 한다. 기업의 통상적인 리스크는 내부 전략 기획팀이나 전문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나 윤리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이 어렵다. 내부 직원의 경

우에는 윤리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기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객관

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외부자의 경우에는 조직의 내부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외부자에게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실효성 있는 윤리리

스크 제안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윤리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악마의 지원자(devil’s advocacy)6)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

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윤리리스크준비지수는 공공기관이 윤리리스크 관

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지수의 타당

성 과정(validation process)을 거쳐 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공공기관들

을 대상으로 별도의 윤리리스크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 윤리경영 세부평가내용에 윤리리스크관리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연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준정부기관, 지

방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윤리리스크 연구가 필요하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별 윤리경영 및 윤리리스크 대안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례분석이 주로 윤리리스크 

6) 기존의 주장이나 관행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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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후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윤리리스크 사례의 발생 원인 및 진행 경과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 사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원인, 진행

경과,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견고한 논거에 근거하여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

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윤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정

책 연구이다. 따라서 가치자유적인 주장보다 연구자의 견해가 다소 포함된 자기판단적인 

주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제한적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기업의 윤리경영체계 및 운영 실태를 빈도분석 위주로 조사함으로

써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사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향후 공기업 규모나 분야(SOC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 등)별 윤리경영 비교분

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윤리리스크준비지수를 개발하였는데, 기업미래지수의 위기관리 영역을 윤리리

스크 관점에서 재해석한 수준이어서 지수의 타당성이나 현실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지 않

았다. 지수의 정교화와 공기업 윤리리스크 관리에의 실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윤리리스크준비지수를 도출하면서 지수 내 모든 지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였는데 그 근거나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10개의 세

부 지표의 가중치가 같은 것으로 보고 각각 1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으나, 관련 전문가 

및 공공기관 윤리경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

정 가중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의 연구들이 윤리경영을 하나의 기능으로 보거나 사회적 책임의 윤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윤리경영을 윤리리스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기

업의 통상적 리스크의 경우 재무적 수치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윤리리스크의 경우 정량

적 지표 및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근거 기반 관리(evidence-based management)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정성 평가가 불가피할 경우 윤리리스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혹은 목표 대비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윤리

리스크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의 객관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리스크 관

리를 과정지표로 보고, 윤리경영의 결과 및 산출을 측정하여 과정과 결과·산출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 중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윤리

경영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석희·이선영, 2016).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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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리스크와 경영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리스크를 

위한 환경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이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나 경영평가 등급, 재무적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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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조사지

공공기관 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추진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책임자: 임효창 교수)’라

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네트워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

조사입니다. 조사 목적은 보다 발전적인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구현을 도모하고자 현재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지는 총 5개 영역과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

여 주실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와 과거의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정책 연구에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오니, 본 조사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디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06월

연구책임자: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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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윤리경영 실천의지 및 추진전략

※ 다음은 윤리경영에 대한 기관의 추진전략과 경영진 실천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되는 곳(번호)에 √표 또는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고경영자와 구성원 간 윤리경영에 관한 소통채널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온/오프

라인 포함)

① 1~2개 ② 3~4개 ③ 5~6개 ④ 7개 이상 ⑤ 없음

2. 윤리경영 관련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이 참석하는 공식/비공식 조직이 있습니까? (예: 위원회 등)

① 예 ② 아니오

2-1. 있다면(2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 위원회 등 조직명을 모두 제시해 주십시오.

(                                                                       )

2-2. 또한, 조직(위원회 등)의 연간 운영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이상 ⑤ 필요 시

3. 최근 3년간 최고경영진(경영진 포함)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건수는?

① 0건 ② 1~2건 ③ 3~4건 ④ 5~6건 ⑤ 7건 이상

4. 귀 기관은 상위 전략과는 별도로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수립하였다면 (4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 윤리경영 전략을 최초로 수립한 시기는 언제입

니까?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면 개략적으로 답해주세요. 예: 약 10여 년전)

( )

5. 윤리경영 목표 및 과제의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있습니까?

① 매주 ② 매월 ③ 분기별 ④ 반기별 ⑤ 연간

⑥ 해당 없음(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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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경영 KPI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KPI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난해 윤리경영 KPI 달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 미만 ② 30~50% 미만 ③ 50~80% 미만

④ 80~100% 미만 ⑤ 100% ⑥ 측정 안함

Ⅱ. 윤리규범 및 지침

※ 다음은 기관의 윤리규범 및 지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되는 곳(번호)에 

√표 또는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기관에서 수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윤리규범 및 지침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윤리헌장 ② 윤리강령 ③ 사례집 ④ 임직원 윤리(청렴) 서약서

⑤ 윤리규정 ⑥ 기타: 

8. 귀 기관의 윤리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윤리규정을 얼마나 자주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까? (최근 2년 기준)

① 2년 내 없음 ② 2년 내 1회 ③ 연 1회

④ 연 2~3회 ⑤ 연 4~5회 ⑥ 연 6회 이상

9. 전 임직원이 행동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윤리실천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1. 윤리실천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하였다면, 언제 개발하였고, 몇 개 항목입니까? (항목 수는 

현재 기준)

(개발 시기: _______ 년, 현재 항목 수: _______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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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서별(업무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Ⅲ. 추진조직 및 시스템

※ 다음은 윤리경영의 추진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되는 

곳(번호)에 √표 또는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 기관의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운영 수준은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정착단계) 윤리경영위원회와 전사 윤리경영 추진조직이 정착단계에 이르러 유기적으로 

활동함

② (성숙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서별 윤리경영 

실무담당자 등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조직이 구축되어 있음

③ (운영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활동 실적을 나타냄

④ (도입단계) 윤리경영 최고책임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실적은 

미비함

⑤ 윤리경영 전담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12. 현재 윤리경영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 명

13. 윤리경영 전담부서 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2년 미만 ② 2~3년 미만 ③ 3~4년 미만

④ 4년~5년 미만 ⑤ 5년~6년 미만 ⑥ 7년 이상

14. 윤리경영 전담부서 내 전문직위제 또는 개방형 계약직제 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입니까?

① 없음 ② 있음( ____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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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속한 준법지원 및 법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 독립조직 및 전임(준법)담당자가 지정되

어 있습니까? (예: 법무팀, 준법책임관 등)

① 독립조직 존재 / 준법담당자 지정

② 독립조직 존재 / 준법담당자는 미지정

③ 독립조직 미존재 / 유사부서 내 준법담당자 지정 

④ 독립조직 미존재 / 준법담당자 미지정

⑤ 기타:

16. 준법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담당자의 전문성 수준은 어떻습니까?

① 변호사 자격증 소지

② 법무, 법률 등 전문분야 자격증 보유(변호사 이외)

③ 준법 및 윤리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④ 해당 없음

⑤ 기타: 

17. 외부기관을 통한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해 기준 연간 실시 횟수는 얼

마입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18. 불공정, 비윤리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8-1~18-5번 문항은 19번 문항의 ①번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18-1. 귀 기관의 공식 내부신고시스템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온라인 채널(인트라넷, 홈페이지 등) ② 모바일 채널(QR코드 등) 

③ 오프라인 채널(소리함 등) ④ 기타:            

18-2. 최근 3년 간 내부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얼마입니까?

(18년: ________건,   19년: ________건,   20년: ________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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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접수된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부당한 업무지시

② 상사 및 동료의 비윤리/불법/규정위반 행위 신고

③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

④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⑤ 기타: 

18-4. 신고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수정 조치 절차가 존재한다.

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개선사항 발굴 및 수정 절차는 미비한 상

태이다.

③ 만족도 조사체계는 미구축 상태이나, 정기적인 개선사항을 발굴, 수정 절차가 존재

한다.

④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개선사항 발굴 및 수정 조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기타: 

18-5. 내부신고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번호) 제시, 추가사항이 있을 시 기타 란에 기입해주십시오)

 (1순위: __________ / 2순위: 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

① 정기적인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② 화면보호기, 물품, 장소 등 상시적 노출

③ 홈페이지 팝업, SMS 등 정기적 발신 ④ 내부신고절차 등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19. 윤리경영 관련 점검사항 이행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1. 모니터링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 해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연간 점검 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① 매주    ② 매월    ③ 분기별    ④ 반기별    ⑤ 연간    ⑥ 해당 없음(기타:          )

20. 우리기관은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① 조직평가만 반영 ② 개인평가만 반영

③ 조직평가, 개인평가 모두 반영 ④ 조직평가, 개인평가 모두 미반영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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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윤리경영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 별도의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1. 실시하고 있다면, 어떠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제시해주십시오.

 (                        ,                    ,                       )

22.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등) 대상 윤리경영 또는 청렴도 관련 인식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의 종합만족도 점수를 기입하여 주

십시오.

① 예(평균점수: _______점 / _______만점) ② 아니오

23. 내부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또는 청렴도 관련 인식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까? 있다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의 종합만족도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예(평균점수: _______점 / _______만점) ② 아니오

Ⅳ. 윤리교육 및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 다음은 윤리경영 교육 및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되는 곳(번호)에 √표 또는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최근 3년 간 연간 윤리관련 교육훈련비 평균 예산 및 전체 교육훈련비 대비 비중은 얼마입

니까?

○ 2018년 : 예산 : ______________백만원   / 비중 : ______________%

○ 2019년 : 예산 : ______________백만원   / 비중 : ______________%

○ 2020년 : 예산 : ______________백만원   / 비중 : ______________%

25. 최근 3년 간 윤리관련 직무 및 소양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수와 횟수는? (법정교육 제외)

○ 2018년 : 프로그램 수 : ____________개 / 운영횟수 : __________ 건

○ 2019년 : 프로그램 수 : ____________개 / 운영횟수 : __________ 건

○ 2020년 : 프로그램 수 : ____________개 / 운영횟수 : __________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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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근 3년 간 윤리교육 이수율(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은 얼마입니까? (법정교육 포함)

① 30% 미만 ② 30~50% 미만 ③ 50~80% 미만

④ 80~90% 미만 ⑤ 90~100% 미만 ⑥ 100%

27. 경영공시 상 윤리경영 분야야 대한 최근 3년 간 연평균 오류·지적 건수는?

① 0건 ② 1~2건 ③ 3~4건 ④ 5~6건 ⑤ 7건 이상

28. 협력사 등과 계약/입찰 시 협력사의 윤리경영 이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Ⅴ. 윤리경영 인식 수준

※ 다음은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 인식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

되는 곳(번호)에 √표 또는 직접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소속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평가항목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30-1 윤리경영 조직 및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30-2 관련 법제도 및 규제 ① ② ③ ④ ⑤

30-3 윤리적 기업문화 ① ② ③ ④ ⑤

30-4 임직원의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30. 과거대비 최근 1년간 우리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약화  → 3 : 보통 →  5 :강화 >

① ② ③ ④ ⑤

31. 현재 기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윤리경영 상의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관련 비리(불법) 행위 ② 협력업체 등 갑질 행위

③ 성(性)관련 비위 행위 ④ 정책관련 이해관계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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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2가지를 우선순위

에 따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조직 및 시스템 미비 ②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

③ 사문화(死文化)된 규범, 규칙, 강령 ④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 부족

⑤ CEO의 관심과 의지 부족 ⑥ 비리행위에 관대한 기업문화와 사회분위기

⑦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관행 ⑧ 기타:

33. 기업 내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생각되는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조직 및 시스템 재정비

② 엄격한 관리 감독체계(모니터링, 평가제도 등)

③ 외부평가집단 도입(고객감시단, 옴부즈맨 등)

④ 교육, 캠페인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 구축

⑤ CEO의 강력한 의지

⑥ 규범, 규칙, 강령 등 실제적 지침 활용

⑦ 기타:



179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윤리경영리스크 관리

34.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개선 및 강화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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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준비지수(FRI)의 지표 체계 및 위기대응 영역 지표

영역 지표
세부항목

개수
체크리스트

개수
비고

생존

기업 진화에 대한 CEO의 역량 2 4

정성 지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2 4

창의성 2 5

기업이 속한 업종의 미래 전망 2 4

기업의 이미지와 협업, 공생 2 4

기술능력 수준 2 4

매출과 순이익 추세 1 5
정량 지표

고객만족, 불만족도 수준 1 3

위기/기회 공통 

미래에 대한 CEO의 관심 1 2

정성 지표

미래 기회/위기 교육 2 4

미래기회/위기 관련 조직 1 2

미래 환경 모니터링 1 4

미래예측시스템 2 3

미래 분석 및 기회포착능력 2 3

위기관리

위기관리 전략 2 4

위기대응매뉴얼 2 4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2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1 1

기회성장

전략의 유연성 2 3

사업화 능력 2 2

미래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2 4

피드백
예측과 실행 결과의 GAP분석 2 3

학습능력 1 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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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유승원(경찰대학)

Ⅰ. 서론

비상임이사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사를 말한다. 비

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은 경영진 및 기관을 적절히 통제하고 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가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중 통제 기능을 가장 중

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소유와 경영을 이원화한 상태에서 최고경영

자는 기업 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비상임이사가 수행하는 또 다른 기능 및 역할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 집단에게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제반 조언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사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이상의 통제 역할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임이사

가 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 측

정, 보고할 경우, 비상임이사가 독립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

이사는 사내이사 등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하지 못한 자원, 정보 또는 논리로 사내이사 등

이 마련한 전략과 경영방침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는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사기업의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에 추가하여,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추가로 요청받는다. 이는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가 사기업의 대리인 구

조와 상이하고, 공기업의 설립목적(생성원리) 및 운영원리가 특정 주주가 아닌 공공 전체

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사기업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이처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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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충분히 가지거나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현장 및 연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그들에게 요청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및 기

관에게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

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 전문성, 재무전문성)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고, 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은 경영활동에서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정치

적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 대중

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상의 정치적 독립성이 대안으로 논의된다. 정치적으로 연

결된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인사는 국민의 후생 극대화보다 자신을 선임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목

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공기업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전문성을 통해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컨설팅, 

전문적 네트워크 교류 등의 희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등 임원이 전문성을 

보유하면 경영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기관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전문성을 산업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현황을 노무현 정

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4개 정부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비상임이사의 현황(현원, 

임기, 교체, 여성 비상임이사), 정치적 연결성,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에 대한 4개 

정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정치성,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다. 제5장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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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가. 사기업의 비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의 정의, 기능 및 역할

이사회의 구성원은 상임이사(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1) 

비상임이사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상임이사 제도가 기업 또는 기관과 독립적인 

외부 인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비상임이사는 통상적으로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사를 의미한다. 즉 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

된다(김성훈·박철순, 2000).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은 비상임이사가 속한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다.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은 통제(control role)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service role)을 들 

수 있다. 통제 기능은 주주를 대신해서 CEO를 감시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

이다. 이는 CEO를 선임하고 평가하며 그들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비

효율적 결정을 억제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능은 기업 

또는 기관의 전략을 기획하고 제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의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아이디

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et al., 1996).2)

1) 비상임이사 제도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6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증권 매매자 등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의 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면서 부
터이다(정윤모·손영락, 1998).

2) Johnson et al.(1996)은 이사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을 통제, 전문적 
서비스 제공, 자원 의존(resource dependence)로 구분하였다. 이 중, 자원 의존은 기업이 재무 및 
네트워크 등 제반 자원을 확보 활용하는 데 비상임이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자원 
의존은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또는 후진국 등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Faccio, 2006; 201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 의존 관
련 사항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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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임이사의 통제 기능(control role)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능(service role)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 중 통제 기능(control role)

은 대리인 이론(Eisenhardt, 1989; Jensen and Meckling, 1976)에서 특히 강조된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를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연구가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중 통제 기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

부분의 기업이 소유와 경영을 이원화한 상태에서 최고경영자는 기업 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부 지배구조로서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통제 기능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상 가장 본질적인 사

항들로서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임을 강조하였다(OECD, 

2015).3)

비상임이사가 수행하는 또 다른 기능 및 역할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service role)을 

들 수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 집단에게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반 조언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는 실제로 비상임이사들의 업무 중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들의 조언은 경영관리,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뿐

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 수립, 경영관

리 및 주요 사업의 계획 수립 등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김성훈·박철순, 2000).

비상임이사가 이상의 통제 역할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상임이사가 

3) OECD(2015)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다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 기업전략, 활동계획, 위험관리,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방향설정; 성과목표의 설정; 

집행과 기업성과에 대한 감독; 중요한 자본지출, 취득 및 매각에 대한 감시
② 주요 임원의 선발, 보수 및 필요한 경우 교체 및 경영권 승계에 대한 감시
③ 주요 경영진 및 이사의 보상에 대한 검토와 공식적이고 투명한 이사임명 과정의 보장
④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주주 간 잠재적 갈등의 감시 및 조정; 기업자산의 악용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남용 등의 감독 포함
⑤ 독립적 감사의 감독 등 기업의 회계 및 재무보고 체계의 신뢰성 검토; 위험관리, 재무통제 및 법률

준수 등을 위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확인
⑥ 기업지배관행의 실효성에 대한 감시 및 필요한 경우 변경
⑦ 공시 및 정보전달 과정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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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일 경우 비상임이사는 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 측정, 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는 사내이사 등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하지 못한 자원, 정보 또는 논리로 

그들이 마련한 전략 등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1)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 설립 목적 및 운영 원리4)

공기업의 설립 목적(생성 원리)은 사기업과 상이하다. 사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 극대

화로서 사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한편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국민 후생 극대화로서 공적

인 목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시장실패 치유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자연독점), 산업·지역개발 및 경제안정, 국가전략 지

원(국방·화폐 등), 취약계층 등 공공가치 적극 실현을 위해 설립된다.

<표 Ⅱ-1> 공기업의 설립 목적 및 공기업 예시

설립 목적(생성 원리) 공기업 예시

경제적 
원리

시장실패 치유

⦁ 공공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 외부효과: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정보의 비대칭: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 자연독점: 한국전력공사, 발전사 등

산업·지역개발 및 
경제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치
사회적 
원리

국가전략 지원 ⦁ 국방·화폐 등: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취약계층지원 등 
공공가치 적극실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자료: 유승원(2018), p, 18.

공기업의 운영원리 중 사기업과 가장 상이한 것은 특수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가지고, 

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림 Ⅱ-1]과 같이, 사기업의 주인-대리인 관계

는 주인(주주)-대리인(경영진)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는 주인(국민·

주민)-중간대리인(정치권·정부)-최종대리인(공기업)으로 다중적(복) 대리인 구조를 가지고 

4) 유승원(2018)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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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유승원, 2018; Vickers and Yarrow, 1988; 1991).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기업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중간 대리인과 

최종 대리인 간의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주목할 사항은 [그림 Ⅱ-1]에서 목표

왜곡 A이다. 이것은 중간대리인인 정치권이 주인(국민·주민)의 목표가 아닌 자신(중간 대

리인)의 목표를 공기업(최종 대리인)을 통해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왜곡이다. 정치권은 주

인의 목표와는 상이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a) 사기업의 대리인 구조

대리인비용

대리인
(경영진)

주인
(주주)

주인의
목표

계약 유인/패널티

직접경영의경우

목표
왜곡

대리인
의목표

위험요인

(b)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

대리인비용

주인의
목표

선거/임명 유인/패널티

직접경영의경우

목표
왜곡

주인
(국민·주민)

정치적연결

목표
왜곡 A

중간
대리인의
목표

최종
대리인의
목표

위험요인 위험요인

중간대리인
(정치권)

최종대리인
(공기업)

[그림 Ⅱ-1] 사기업의 대리인 구조와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

자료: 유승원(2018),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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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또 다른 운영원리는 그들이 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사기

업은 기업성, 즉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한편 공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다소 훼손되더라

도 공공성을 추구할 것을 요청받는다. 공기업에 기업성이 요청되는 이유는 공기업은, 정

부부처 또는 지자체와 달리, 활동의 재원을 공기업 스스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먹거리, 일거

리, 향유 거리 등 삶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윤택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기업 비상임이사에게 추가로 요청되는 기능 및 역할

사기업의 비상임이사가 그 역할 및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집단

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청된다. 한편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그들에게 요청되

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설립 목적 및 운영원리로부터 요청되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추

가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검토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가.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개념5)

정치적 연결성(political connectedness)은 사전적으로는 정치권 또는 정치적 네트

워크와의 연결성을 의미하는데, 통상 최고 권력자 또는 집권 여당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최고 권력자 또는 집권 여당이 속한 정치적 네트워크로부터 정치

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개념을 먼저 살펴본다. 독립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당사자의 판단(Mallin, 2010), 활동(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2012), 보고(DeAngelo, 1981)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또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독립성은 당사자가 주변 관계 또는 환경으로부

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활동, 보고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독립성은 

5) 유승원(2013; 2018)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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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관상 독립성과 사실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Schuetze, 1994; Sutton, 1997; 

Dopuch et al., 2003), 사실상 독립성은 당사자의 심리상태로서 일정한 연구조건이 충

족되지 않으면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Schuetze, 1994). 따라서 보통 독립성을 논할 

때는 실제 사실상의 독립성이 유지되더라도 일반 대중의 지각(perception)에 영향을 미

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말한다(Sutton, 1997; Dopuch et al., 200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경영활동에서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때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

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를 ‘정치적 독립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독립성’은 ‘독립성’의 하위 개념으로 공기업처럼 정치성을 가진 조직에 적용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함께하거나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

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정치권과 관련된 임무 수행 시 독립

성이 훼손된다(Frederick, 2011; Kamal, 2010). 정치권은 주인(국민)의 이익보다 자신

의 정치적 이익(Krueger, 1974) 또는 예산의 극대화(Niskanen, 1971; Williamson, 

1974)를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공기업 CEO를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사를 선택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임원진을 임명(허경선·라영재, 

2011)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이 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6)

1) 정치적 연결 인사가 공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첫째, 공기업의 경영관리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연결 인

사를 통해 공기업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세무당국을 통해 법인세를 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예: 김다

경·엄태호, 2013; 민희철, 2008; Chong and Gradstein, 2007; Gehlbach, 2006; 

Shleifer and Vishny, 1994).

둘째, 정치적 연결 인사는 법률의 제·개정 작업 등 정책형성 과정 중에 개입하여 공기

업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대체로 공기업이 정치적 

6) 유승원(2013; 2018)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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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인사의 인적 네트워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정치권의 고급 내부 정보 또는 그

들에 대한 우호적인 평판과 같은 메커니즘(Qin, 2011)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예: Hellman et al., 2003; Slinko et al., 2005).

2) 정치적 연결 인사가 공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첫째, 공기업이 정치적 연결 인사를 통해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Bertrand et al.(2004)은 정치적 연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공기업은 정부 또는 정치

권과 연결이 잘 되어 있어 보조금을 받거나 세금을 절감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적 연결 인사와 그들에게 연결된 정치적 네트워크 집단에게 유무

형의 다양한 보상을 하다 보면 공기업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테면 

법인세 절감 및 보조금 획득 규모보다 선거에서 득표를 더 얻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

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과다 고용하거나 불필요한 설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축하여 비용

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연결 인사에 의해 공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지

만, 정치적 연결 인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정치인의 지대추구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그 혜택을 상쇄하였다(Faccio, 2006).

둘째, 공기업이 정치적 연결 인사를 통해 얻는 실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후진국 등에 

제한된 사항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사실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Faccio 

(2006)는 47개국 2만개 이상의 공기업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치적 연결 인사는 부

패가 심하거나 내국인이 해외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국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반대로 

부패가 드문 선진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국가 

또는 (동일한 국가라도) 그러한 정책이 입안된 이후에는 정치적 연결 인사가 상당히 줄어

들었다. 즉 정치적 연결 인사는 상대적으로 후진국 또는 정부시스템이 후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비교적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와 낙하산 인사 간 관계에 대해 연구한 Agrawal and Knoeber(2001)

에 의하면, 낙하산 인사는 소규모 공기업보다는 대형 공기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

다. 대형 공기업은 유권자와의 접촉이 많아 정치권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런

데 대형 공기업은 소규모 기관과 달리 설립된 지 오래되거나 경영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연결 인사가 선임되어 경영관리가 부실하더라도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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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은 많지 않다. 반면 소규모 공기업은 최고경영진의 경영관리가 

부실한 경우 성과가 단기간에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공기업에서는 정치적 

연결 인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대형 공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덕분에 상쇄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연결 인사는 대형 공기업의 성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연결 인사로 인해 공기업이 본연의 경영관리보다는 정치권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관의 장기 가치가 저하된다는 의견이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

감하여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되게 투자 및 경영관

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 인사를 영입하면 인건비와 내부 운영경비

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연구개발 등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Desai and Olofsgard, 

2011). 또한 정치적 연결로 영입된 인사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 등

과의 대외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요약하면, 정치적 연결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할 경우 착한 정치적 연결 

인사란 존재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제한된 공기업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

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 인사가 해당 기관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여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착한 정치적 연결 인사를 주

장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상임이사의 전문성7)

가. 비상임이사 전문성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등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해당 공기업의 전략 수립, 시장 개척, 경영

관리 등에서 방만경영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국민고객을 만족시키며 기관의 

이윤과 공익을 조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강영걸, 2004; 김준기, 

2004; 민경률 외, 2019; 안택식, 2004; 이상철, 2004)는 비상임이사 등 공기업 임원이 

시장을 정확히 읽고 전략이나 대안을 제시할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7) 유승원(2013)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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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는 이사회 내의 독립적 인사로서 기관장 등 경영자집단의 기회주의적 행위

를 통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유재욱·김광수, 2008). 최

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관장에 대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문요구도 높아지는데

(Klein, 1998), 비상임이사는 기관장의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조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자원 제공(Hillman et al., 2000; Daily and Dalton, 1994a; 

1994b)을 통해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는 문제인식 능

력, 대안제시능력, 의견조정능력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기여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에 대해 선언

적 규정8)만을 두고 있다. 오히려 동법 제정 이전에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질 것’을 규정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

한 법률｣9)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10)의 규정보다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개별 공기업은 정관에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에 대해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방식처럼 다소 구체적으로 표현한 공기업도 존재한다.11) 그러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

문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제도화되지 않았다.

나.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

선행연구는 대체로 전문성을 산업전문성(Balsam et al., 2003; Hammersley, 2006; 

Jenkins et al. 2006; Mayhew and Wilkins, 2003)과 재무전문성(McMullen and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
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
야 한다.

9) 동법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등) ①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경영·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0) 동법 제13조의2(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중략),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후략)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11) 상장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관 제23조(이사의 자격) 제1항에서 비상임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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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hunandan, 1996; Xie et al., 2003)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공기업 임원으로 영입되는 사기업 경영자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

이 있는 인사 중 일부는 본인의 산업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다른 분야의 공기업에 

영입되는 경우가 있다. 명망가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비교우위(손성규·이

호영, 2008)를 가지고 있는 산업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여 성과를 제고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회계사 등 재무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회계·재무 분야 교수 등의 인사가 공기업의 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 기업이 처한 회계적 문제나 회계부정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 이사 간의 의견 불일치 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이장희·유호영, 2009).

이렇듯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등 임원이 전문성을 보유하면 경영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Pfeffer and Salancik, 1978),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감소(Williamson, 1984) 등을 통

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Singh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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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기업 비상임이사 현황 분석(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 분석 방법론

가. 분석 대상

1) 대상 공기업, 연도 및 표본 규모 등

2020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으로 지정된 36개 공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은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기업에 비해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

는 등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

이 여타 공기업에 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연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다. 2003년은 노무현 정부 1년차이고,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연도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부터 이후 정부

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각 공기업이 설립되기 이전 연도 또는 공기

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연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을 반영한 본 연구의 표본 규모는 465개(공기업･年)이고, 표본에서의 분석 대상 

비상임이사는 2,916명이다.

2) 정부 간 구분

본 연구에서 각 정부별 분석 대상 연도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

지이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까지이고, 문재인 정부의 분석 대상 연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다.12) 통상 신임 

대통령은 2월에 취임하는데, 이전 대통령 정부의 기간 중 마지막 연도 하반기부터 새로

운 대통령의 취임 시까지는 비상임이사 등 공기업 임원의 선임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12) 동일한 비상임이사가 복수의 정부에서 근무할 경우 각 연도별 정부 통계로 산입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선임되어 2009년에 임기를 마친 경우 2007년은 노무현 정부로 분류되고, 이후 연도는 
이명박 정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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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 시, 각 정부의 기간을 첫해 1월부터 마지막 해 12월까지 설정해도 분석에는 

무리가 없다.13)

나. 비상임이사의 현원, 임기, 교체

비상임이사의 현원은 각 연도 말 기준으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인사의 수를 의미한다. 

비상임이사의 현원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이후 각 연도 말까지의 연수(年數)이다. 비상

임이사의 교체는 각 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비상임이사의 교체 여부(더미 변수)를 

측정한다.

다.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은 유승원(2013; 2018), Faccio(2006; 2010), Menozzi 

et al.(2012)을 활용하여 다음 5가지 중 한 가지 또는 다수에 해당하면 더미 변수로서 

외관상 정치적 연결성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즉 다음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외관상 정치적으로 독립된 비상임이사에 해당한다.

 집권 여당의 당직자 경력이 있는 경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 출마하였거나 후보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캠프 또는 제반 지원 조직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도운 경우

 대통령 선거 당선 후 정권인수위원회 또는 집권 여당 인사의 총선 당선 후 인수위원

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진 경우(다만 현직 공무원이 정권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경

우는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선호․활동과 무관하므로 제외)

 위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등 권력자, 여당･청와대 등 권력 기관 

인사와 지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경우

13)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일이 2016년 12월이고 탄핵 심판일이 2017년 3월이며, 후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시점은 2017년 5월로서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 및 취임 시점과 상이
하다. 그러나 본 연구 샘플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큰 이슈가 되었던 2016년 하
반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까지 기간 중 비상임이사가 선임된 경우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의 기간을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각 
첫해 1월부터 마지막 해 12월까지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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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은 해당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산업 

전문성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더미 변수)로 측정된다. 산업 전문성은 개별 공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의 업무전문성을 말한다. 산업 분야는 통계청의 최근(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14)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산업 분야의 업무 전문성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이전 최근 10년 중 관련 업무 또는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

업, 공기업 등 공기업,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감독기관에서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해당 

공기업과 동일한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의 업무 또는 연구를 한 자는 산

업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이다. 이 경우 사기업 출신이라도 사기업에서 경험했던 산업 분

야와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기업의 산업 분야가 상이하면 산업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유승원, 2013).

마.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은 해당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재무 전문성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더미 변수)로 측정된다. 재무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상법 시행령｣ 제
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

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말한다(유승원, 2013).15)

14) 산업분류체계를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소분류: 전기업.

15) 두 법령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다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마. 다목 및 라목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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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 출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6년 이후의 자료는 알

리오로부터 수집하였다.16) 2015년까지의 자료는 저자가 과거 알리오(임원 현황, 이사회 

회의록), 각 공기업의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로부터 수집하였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현황 개요17)

가. 비상임이사의 현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 36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2,916명이 선임되었다. 

비상임이사가 선임된 평균 인원은 6.3명(1기관･1년 기준)이다. 분석 대상 정부 중, 노무

현 정부가 평균 6.7명으로 가장 많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

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갈수록 선임 규모는 감소되는 추세이다.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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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명, 좌축) 평균 (명, 우축,  1기관·1년기준)

주: 36개 공기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현원

(단위: 명)

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등

16) 알리오 시스템은 최근 5년치 자료만을 공개한다.
17) 본 현황은 각 정부별 평균, 모든 정부를 포괄한 평균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일부 공기업이 

이상점(outlier)을 지속적으로 보여 평균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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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임이사의 임기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평균 임기는 1.5년이다.18)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된 비상임이사의 임기(2년)가 완료되기 전에 사임함을 의미한다. 4개 정부 중 

노무현 정부의 비상임이사 평균 임기(1.8년)가 가장 길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년 1월)되면서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것

과 관련이 있다. 노무현 정부까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임기 내에서 활동한 반면, 이명박 

정부 이후의 비상임이사는 2년 임기 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의 평균 

임기가 여타 정부보다 높다.

위 비상임이사의 현원과 임기를 함께 분석할 경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

인 정부로 갈수록 평균 현원은 감소하고, 평균 임기는 증가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소수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비상임이사가 다

소 긴 시간 동안 활동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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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임기

(단위: 연)

18)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비상임이사 임명일부터 임기 종료일 또는 공식 사임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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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임이사의 교체

비상임이사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도중 제반 사유로 사임할 수 있고, 후임 비상임이

사로 교체된다. 전임 비상임이사에서 후임 비상임이사로 교체되는 비율은 4개 정부 평균 

38.9%이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이사 중 약 40%의 비상임이사가 매년 교체되었

다. 4개 정부 중 비상임이사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42.9%)이고, 나

머지 3개 정부의 교체 비율은 30%대 후반으로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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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교체비율

(단위: %)

라. 여성 비상임이사 현황

공기업(36개 공기업)에 선임된 여성 비상임이사는 평균 0.5명(1기관·1년 기준)으로 비

상임이사 전체 중 8.3%에 불과하다. 91.7%의 비상임이사는 남성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평균 1명 미만의 여성 비상임

이사가 선임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1.2명의 여성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

다. 이는 사회적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여성, 장애인, 고졸 취

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기인한다. 또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여성 임원(비상임이사 포함) 및 여성 관리자 선임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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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1기관·1년 기준)는 전체(N=465)의 34.8%

에 불과하다. 여성 비상임이사는 1명도 선임되지 않고 남성 비상임이사로만 선임된 경우

는 2/3에 달한다.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비상임이사가 1명이라도 선임

된 경우가 3/4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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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개 공기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4] 공기업 여성 비상임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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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분석

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 현황19)

이사회 내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는 총 1,095명이 선임되었고(1기관·1년 

기준),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중 38.4%에 해당한다([그림 Ⅲ-5]의 a). 또한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는 385로 전체(N=465)의 82.8%에 달한다

([그림 Ⅲ-5]의 b).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가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이 아닌 자신의 선임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네트워크에 유리한 결정을 강력히 주장할 경

우 여타 이사회 구성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정부 간 비교

[그림 Ⅲ-5]의 (a)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차지

하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24.4%)가 가장 낮아 약 1/4의 비상임이사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48.7%)에서 가장 높아, 약 절반의 비상임이사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이는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인사가 과거에는 공기업의 기관장, 감

사 위주로 선임되었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비상임이사 선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유승원, 2013). [그림 Ⅲ-5]의 (b)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가 

1명이라도 선임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91.5%의 경우에 달한다. 한편 각 정부에서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의 사례는 각주를 참고할 수 있다.20)

19) [그림 Ⅲ-5]의 수치는 언론･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지각하기에 외관상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
이사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언론 방송 등을 통해 정치적 연결성이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정치적
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가 존재할 수 있다.

20)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대위 고문으로 활동 후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전 한나
랑 ○○구청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기간 중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박근혜 대통
령후보 캠프에서 활동 후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대 교수 ○○○. 민주당 ○○시
갑 후보로 활동 후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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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

주: 36개 공기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5]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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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분석

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 현황

이사회 내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는 총 976명이 선임되었고(1기관·1년 기준),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중 32.9%에 해당한다([그림 Ⅲ-6]의 a). 또한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는 349로 전체(N=465)의 75.1%에 달한다([그림 

Ⅲ-6]의 b).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는 해당 공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이사회 내에서 제시할 확률이 높다. 이는 산업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이사회 구성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정부 간 비교

[그림 Ⅲ-6]의 (a)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차지하

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38.6%)가 가장 높고, 이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모든 

정부에서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는 10명 중 4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림 Ⅲ-6]의 

(b)에 의하면,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1명이라도 선임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

(79.3%)에서 이명박 정부(81.4%)로 전환되면서 확대되었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73.7%)

와 문재인 정부(68.3%)에서 축소되었다. 한편 각 정부별로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

사의 사례는 각주를 참고할 수 있다.21)

21) 전 국토교통부 항공국장 및 재난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후,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전 한국전력공사 실장 및 한국전기협회 전무 등을 역임한 이후, 이명
박 정부 기간 중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경상남도 건설항만과장 및 항만 관련 
민간회사 임원 등을 역임한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 중 부산항만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및 가스기술 관련 민간회사 자문 및 고문 등을 역임한 이후,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한국가스기술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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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업 전문성을 보유한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

주: 36개 공기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6]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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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분석

가.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현황

이사회 내 재무 전문성을 보유한 비상임이사는 총 326명으로(1기관·1년 기준),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중 10.8%에 해당한다([그림 Ⅲ-7]의 a).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

사의 평균(32.9%) 대비 약 1/3 수준이다. 또한 재무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를 1명이

라도 선임한 경우는 227로 전체(N=465)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그림 Ⅲ-7]의 b). 재무 

전문성을 가진 인사는 해당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재무·예산 운용을 억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 기여하는 의견을 이사회 내에서 제시할 확률이 높다. 

이는 재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이사회 구성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정부 간 비교

[그림 Ⅲ-7]의 (a)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무현 정부(18.8%)가 가장 높고, 이후 정부에서는 낮아지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

(9.2%)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모든 정부에서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는 10명 중 

2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림 Ⅲ-7]의 (b)에 의하면, 재무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1명이라도 선임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69.0%)에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33.9%)에

서 가장 낮았다. 한편, 각 정부별로 재무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의 사례는 각주를 참

고할 수 있다.22)

22) 전 산업은행 총재 및 재정경제부 금융 관련 간부 등을 역임한 이후, 노무현 정부 기간 중 한국공항공
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중 한국지역
난방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역임한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세무회계 대표 및 민간 컨설팅 회사 등에서 활동
하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해양환경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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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무 전문성을 보유한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

주: 36개 공기업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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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대상 및 예상 유효설문 인원

 설문조사 대상 인원: 448명

* 공기업 임직원(대부분) 및 현직 비상임이사(소수) 중심

 유효 설문조사 인원: 438명(무효 설문조사 10명)

설문조사 방법 및 일정

 오프라인(문서)에서 공기업 인사(임직원 및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추진

 중간보고(2021년 6월) 이후 8~9월 중 추진

설문조사 문항(23개)     ※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참조

 설문 응답자 개요(3개)

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4개)

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4개)

 공기업의 여성 비상임이사(4개)

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정치성(4개)

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및 제언 등(4개)

설문조사 분석

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등을 활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

 공기업의 여성 비상임이사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를 그룹(남성/여성)별로 구분하여 그룹별 

응답 차이를 분석

<표 Ⅳ-1> 설문조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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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가. 설문응답자 개요

유효응답자 총 438명 중 공기업 임직원(427명)이 다수(95.2%)를 차지하고, 현직 비상

임이사(12명)도 일부 포함되었다. 공기업 활동 연수의 경우, 유효응답자의 과반수가 10년

을 초과하여 본 설문이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응답 신뢰도가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유효응답자 중 남성은 약 3/4, 여성은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질문 1-1) 설문응답자 소속

① 공기업 비상임이사(현직), ② 공기업 임직원, ③ 공기업 연구자, ④ 공기업 정책담당자(정

부부처·국회 등), ⑤ 기타

응답 문항 ① ② ③ ④ ⑤ 합계

응답자 수 12 427 2 4 3 438

(비중, %) (2.7) (95.2) (0.5) (0.9) (0.7) (100)

(질문 1-2) 설문응답자 공기업 활동(근무 또는 연구) 연수

응답 문항 ① 1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10년 이하 ④ 10년 초과 합계

응답자 수 11 87 97 243 438

(비중, %) (2.5) (19.9) (22.1) (55.5) (100)

(질문 1-3) 설문응답자 성별

응답 문항 남성 여성 합계

응답자 수 318 120 438

(비중, %) (72.6) (27.4)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Ⅳ-2> 설문응답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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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관련

1) 설문조사 결과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산업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2-1)에서 절대 다수의 응답

자(92.9%)가 매우 중요(53.2%) 또는 약간 중요(39.7%)하다고 답하였다(평균 환산 1.56).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이 공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2-2)

에서 다수의 응답자(79.1%)가 산업 전문성이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환산 2.01).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이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2-3)에서 다수의 응답자(78.0%)는 산업 전문성이 불법·부당 활동 제어·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평균 환산 1.97).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게끔 하는 정책(법령·정관 등)이 필요

한지에 대한 질문(2-4)에서 다수의 응답자(81.5%)는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환산 1.75).

2) 시사점

설문 응답자의 70%를 초과하는 공기업 임직원은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이 공기업

의 성과 제고 및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등을 비롯한 비상임이사의 역할 수행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현실을 변화･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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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산업 전문성의 중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233 174 26 2 3 438
1.56

(비중, %) (53.2) (39.7) (5.9) (0.5) (0.7) (100)

(질문 2-2) 비상임이사 산업 전문성의 공기업 성과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21 226 62 25 4 438
2.01

(비중, %) (27.6) (51.6) (14.2) (5.7) (0.9) (100)

(질문 2-3) 비상임이사 산업 전문성의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43 199 70 18 8 438
1.97

(비중, %) (32.6) (45.4) (16.0) (4.1) (1.8) (100)

(질문 2-4) 산업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정책(법령·정관 등) 필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210 147 64 14 3 438
1.75

(비중, %) (47.9) (33.6) (14.6) (3.2) (0.7) (100)

주: 평균 환산이 1(5)에 가까울수록 응답문항 ①(⑤)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Ⅳ-3>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관련 설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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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관련

1) 설문조사 결과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재무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3-1)에서 상당수의 응답자

(80.1%)가 매우 중요(33.1%) 또는 약간 중요(47.0%)하다고 답하였다(평균 환산 1.90).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이 공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3-2)

에서 다수의 응답자(78.1%)가 재무 전문성이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환산 2.03).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이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3-3)에서 다수의 응답자(78.1%)는 재무 전문성이 불법·부당 활동 제어·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평균 환산 1.98).

재무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게끔 하는 정책(법령·정관 등)이 필요

한지에 대한 질문(3-4)에서 다수의 응답자(71.7%)는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평균 환산 2.04).

2) 시사점

설문 응답자의 70%를 초과하는 공기업 임직원은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이, 공기업

의 성과 제고 및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등을 비롯한 비상임이사의 역할 수행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재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현실을 변화･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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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재무 전문성의 중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45 206 74 11 2 438
1.90

(비중, %) (33.1) (47.0) (16.9) (2.5) (0.5) (100)

(질문 3-2) 비상임이사 재무 전문성의 공기업 성과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09 233 71 23 2 438
2.03

(비중, %) (24.9) (53.2) (16.2) (5.3) (0.5) (100)

(질문 3-3) 비상임이사 재무 전문성의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29 213 76 17 3 438
1.98

(비중, %) (29.5) (48.6) (17.4) (3.9) (0.7) (100)

(질문 3-4) 재무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정책(법령·정관 등) 필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32 182 107 16 0 437
2.04

(비중, %) (30.1) (41.6) (24.4) (3.7) (0.0) (100)

주: 평균 환산이 1(5)에 가까울수록 응답문항 ①(⑤)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Ⅳ-4>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관련 설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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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업의 여성 비상임이사 관련

1) 설문조사 결과

여성 비상임이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4-1)에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

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답하였다(평균 환산 2.73).

여성 비상임이사가 공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4-2)에서 응답

자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평균 환산 

2.74).

여성 비상임이사가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4-3)

에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환산 2.81).

여성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게끔 하는 정책(법령·정관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

문(4-4)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평균 환산 2.88).

전체 응답자를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4가지 질문 모두

에 대해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

2) 시사점

설문 응답자는 대체로 여성 비상임이사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여성 비상임이사 관련 문항에서 설문 응답자의 적극성은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 관

련 문항에서의 설문 응답자의 적극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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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여성 비상임이사 선임의 중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전체
응답자 수 62 134 143 60 39 438

2.73
(비중, %) (14.2) (30.6) (32.6) (13.7) (8.9) (100)

남성
응답자 수 36 82 115 49 36 318

2.90
(비중, %) (11.3) (25.8) (36.2) (15.4) (11.3) (100)

여성
응답자 수 26 52 28 11 3 120

2.28
(비중, %) (21.7) (43.3) (23.3) (9.2) (2.5) (100)

(질문 4-2) 여성 비상임이사의 공기업 성과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평균 환산

전체
응답자 수 41 121 206 49 21 438

2.74
(비중, %) (9.4) (27.6) (47.0) (11.2) (4.8) (100)

남성
응답자 수 24 78 153 42 21 318

2.87
(비중, %) (7.5) (24.5) (48.1) (13.2) (6.6) (100)

여성
응답자 수 17 43 53 7 0 120

2.42
(비중, %) (14.2) (35.8) (44.2) (5.8) (0.0) (100)

(질문 4-3) 여성 비상임이사의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전체
응답자 수 38 115 208 47 30 438

2.81
(비중, %) (8.7) (26.3) (47.5) (10.7) (6.8) (100)

남성
응답자 수 22 69 165 37 25 318

2.92
(비중, %) (6.9) (21.7) (51.9) (11.6) (7.9) (100)

여성
응답자 수 16 46 43 10 5 120

2.52
(비중, %) (13.3) (38.3) (35.8) (8.3) (4.2) (100)

<표 Ⅳ-5> 공기업의 여성 비상임이사 관련 설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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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4) 여성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정책(법령·정관 등) 필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전체
응답자 수 61 104 151 72 50 438

2.88
(비중, %) (13.9) (23.7) (34.5) (16.4) (11.4) (100)

남성
응답자 수 32 72 105 62 47 318

3.06
(비중, %) (10.1) (22.6) (33.0) (19.5) (14.8) (100)

여성
응답자 수 29 32 46 10 3 120

2.38
(비중, %) (24.2) (26.7) (38.3) (8.3) (2.5) (100)

주: 평균 환산이 1(5)에 가까울수록 응답문항 ①(⑤)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Ⅳ-5>의 계속

마.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관련

1) 설문조사 결과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정치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평균 환산 3.17).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이 공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5-2)에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보통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답하였다(평

균 환산 3.15). 이는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재원 확보, 감사 또는 평가 수

검 및 정부정책에의 대응 시 등의 경우 단기적으로 공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

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혼재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5-3)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다수의 응답자(49.8%)는 정치적 독립성이 불법·부당 활

동을 제어·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평균 환산 2.16).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게끔 하는 정책(법령·정관 등)이 필

요한지에 대한 질문(5-4)에서 과반수의 응답자(58.6%)는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평균 환산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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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설문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비상임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긍

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연결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긍정

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현장에서 정치적 연결성(독립성)에 대해 일관된 의견이 표출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

고 관련 정책도 보다 신중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다.

(질문 5-1) 비상임이사 역할 수행 시 정치적 연결성의 중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23 103 154 93 65 438
3.17

(비중, %) (5.3) (23.5) (35.2) (21.2) (14.8) (100)

(질문 5-2) 비상임이사 정치적 연결성의 공기업 성과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22 102 170 77 67 438
3.15

(비중, %) (5.0) (23.3) (38.8) (17.6) (15.3) (100)

(질문 5-3) 비상임이사 정치적 독립성의 공기업의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의 기여 가능성

응답 문항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62 156 148 37 35 438
2.16

(비중, %) (14.2) (35.6) (33.8) (8.4) (8.0) (100)

<표 Ⅳ-6>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 관련 설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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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4)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정책(법령·정관 등) 필요성

응답 문항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14 143 142 20 19 438
2.29

(비중, %) (26.0) (32.6) (32.4) (4.6) (4.3) (100)

주: 평균 환산이 1(5)에 가까울수록 응답문항 ①(⑤)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표 Ⅳ-6>의 계속

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및 제언 등

1)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답하였다(평균 환산 3.05).

응답자는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 수행시 필요한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 산업 전문

성(1순위), 재무 전문성(2순위), 다양성(여성 비상임이사)(3순위), 정치적 독립성 또는 활

동성(공동 4순위),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기업의 지원(6순위)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응답자는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갖춘 인사를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재무),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BH 또는 기획재정부의 과다한 개입

을 다른 요인보다 우선하여 선정하였다(응답자의 제언은 부록을 참고).

2) 시사점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작지 않다. 이를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인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을 우선하여 추진하는 등 정책 추진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9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또한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유능한 비상임이사를 선임 시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다수 응답자가 집중적으로 제안

한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질문 6-1)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응답 문항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하지 

않음

⑤ 매우 
만족하지 

않음
합계 평균 환산

응답자 수 12 87 229 87 23 438
3.05

(비중, %) (2.7) (19.9) (52.3) (19.9) (5.3) (100)

주: 평균 환산이 1(5)에 가까울수록 응답문항 ①(⑤)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임

(질문 6-2)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 수행 시 필요한 요인(우선순위)

긍정 요인 평균 순위 우선순위(상대)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3.73 4순위(공동)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1.63 1순위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2.76 2순위

비상임이사의 다양성(여성 비상임이사) 3.67 3순위

비상임이사의 활동성 3.73 4순위(공동)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기업의 지원 5.14 6순위

(질문 6-3)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갖춘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 시 방해가 되는 요인

부정 요인
응답자 수

(복수응답 가능)
(비중, %)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재무),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252 (42.6)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BH 또는 기획재정부의 과다한 개입 237 (40.0)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성 부족 67 (11.3)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해당 공기업의 적극성 부족 30 (5.1)

기타 6 (1.0)

합계
592 

(복수응답 가능)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Ⅳ-7> 비상임이사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및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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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제언 및 결론

1. 정책제언

가. 정책제언 원칙 및 대상

비상임이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본 연구가 검토한 사항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에 집중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때, 우선순위는 정책 환경 및 설문조사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정책환경 측면에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이 과거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기업은 외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관이 속해 있는 국내 민간 산업을 리드해야 할 고난이도의 임

무를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비상임이사는 공기업에 대한 견제 및 컨설팅 기

능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의 고도의 전문성이 

강조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을 다른 항목(정치

적 독립성, 여성 비상임이사 등)보다 우선하여 강조하였다. 여성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이

사의 정치적 독립성은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강조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관련 사항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비상임이사의 경우 남성과 여성 응답자 간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독립성)에 대해 다수 응답자가 인식의 차이(필요vs.불필요)를 보였기 때문

이다. 이상을 고려하여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책제언

을 하고자 한다.

나. 세부 정책제언

1)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

 산업 전문성의 요건=일반 요건+개별 요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산업 전문성은 모든 공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요건과 개별 기관에게만 특수 적용되는 개별 요건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산업 전문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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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반 요건+개별 요건).

일반 요건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이전 최근 10년 중 관련 산업의 업무(해당 산업 

근무, 정책운용, 평가,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유승원, 2013)를 말하고, 관련 산업

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의 산업을 의미한다.

이때, 각 공기업은 개별 요건을 통해 해당 공기업에 특수하게 요청되는 산업 전문성(선

호 요건) 또는 배제해야 할 사항(배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선호 요건으로 개별 공기

업이 속한 산업을 보다 구체화(예: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산업) 또는 명시하거나

(예: 전기발전 관련 업무) 전문성 수행 기간의 연수를 강화(예: 최근 10년 중 7년 이상) 

또는 일정 직위(직급) 이상의 요건(예: 사기업 임원 이상, 연구자는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 배제 요건으로 산업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인사 등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제고에 역행할 수 있는 일부 요건은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일반 요건+개별 요건), 발전사 공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산

업 전문성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선임 이전 최근 10년 중 7년 이상을 

전기발전 관련 공공분야에서 임원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 직급

으로 연구한 자.

구분 내용 비고

일반 요건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이전 최근 10년 중 관련 산업의 업무(해당 
산업 근무, 정책운용, 평가,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공운법에
규정 필요

개별 요건
⦁ 선호 요건: 해당 공기업에 특수하게 요청되는 산업 전문성
⦁ 배제 요건: 해당 공기업에서 특별히 배제하기를 원하는 요건

각 공기업의 
정관에

규정 필요

예시(발전사)
* 일반 요건+ 

개별 요건

비상임이사 선임 이전 최근 10년 중 7년 이상을 전기발전 관련 공
공분야에서 임원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 
직급으로 연구한 자

<표 Ⅴ-1> 정책제언-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 요건(일반 요건+개별 요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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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전문성의 요건=일반 요건+개별 요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재무 전문성은 모든 공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건과 개별 기관에게만 특수 적용되는 개별 요건을 포괄한 것이다.

일반 요건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말한다.

개별 요건을 통해 개별 공기업은 그들이 중시하는 재무 전문성을 보다 구체화 또는 

명시할 수 있다(예: 주택 또는 부동산 관련 재무 전문가).

예를 들어(일반 요건+개별 요건), 토지･주택･부동산 공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가 갖추

어야 할 산업 전문성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

문가로서 토지 개발, 주택 공급 또는 부동산 관련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구분 내용 비고

일반 요건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공운법에
규정 필요

개별 요건 개별 공기업이 중시하는 재무 전문성을 보다 구체화 또는 명시
각 공기업의 

정관에 규정 필요

예시(토지·주택
·부동산 공기업)
* 일반 요건+

개별 요건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서 토지 개발, 주택 공급 또는 부동산 관련 회
계 또는 재무 전문가

<표 Ⅴ-2> 정책제언-비상임이사의 재무전문성 요건(일반 요건+개별 요건)

자료: 저자 작성

 개별 요건의 공기업별 구체화

각 공기업은 해당 기관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개

별 요건 및 재무 전문성의 개별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

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 전문성과 일반적인 전문성(행정·경영 전문성 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

부 공기업 현장에서는 행정･경영일반 전문가를 산업 전문가와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 전문성은 일반적인 전문성과 달리 해당 산업의 특수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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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기업이 개별 요건을 규정할 때 일반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공기업의 개별 요건이 일반 요건과 동일하면서 각 공기업의 특수

성을 반영하는 개별 요건은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비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요건을 개별 요건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다수의 민간 사업자는 산업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해상충 관계에 놓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요건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재무 

전문성이 모든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재무 전문가가 다수 

필요한 금융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공기업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전문가 pool 구축･확대 및 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기업연구센터 활용)

기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23)를 활용하여 전문가 풀을 구축·확대할 수 있다. 이때, 전

문가 후보의 전문성 정보 수집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되, 필요시 전문가 후보 

정보의 사실 여부 검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기업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산업 전문가 또는 재무 전문가 후보로부터 직접 또는 공기

업으로부터 해당 인사의 전문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센터는 해당 전문가 후

보의 기초적인 역량(관련 산업특성 이해, 재무, 법률 지식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관련 시스템(절차)을 준비할 수 있다. 이때, 검증은 후보자가 이미 발표하였

거나 활동한 실적(연구, 대외 활동 또는 대외 발언 등)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통해(예: 

공기업 임원 전문성 검증위원회) 검증할 수 있다.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는 국가인재데이

터베이스에 포함된다.

3)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부처가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주도하고 있

2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무직 
등 국가 주요직위 인선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ttps://www.hrdb.go.kr/main/HRO0101001.do, 검
색일자: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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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해당 선임에 대해 공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선임될 인사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타 인사가 들러리를 선다

는 공기업 현장의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의 선임 과정과 공기업 내 임원추천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기업 임직원 및 국민

들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비상임이사의 성과 평가 및 활동 지원 등

현재 공운법에서 비상임이사의 성과를 재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24) 비상임이사의 

임기(2년)는 성과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

제 공기업 현장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성과는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상임이

사의 임기는 사실상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25)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수당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상한금액이 연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기관의 사업, 경영관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함께 토의하는 공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상임이사의 성과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연임 및 수당의 차등 지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기관의 사업 및 경영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상임이사의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
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
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비상임이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바탕으로 성과가 높아 연임한 비상임이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권 말기 즈음에 후임 비상임이사의 선임이 지체되어 연임한 비상임이사는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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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법령 개정안26)

1)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 관련

 공운법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
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
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
부장관이 임명한다.(이하 생략)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
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산업 전문성 또는 
재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
정부장관이 임명한다.(이하 생략)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
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
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
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산업 전문성 
또는 재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주무기
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
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1(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및 제22조의1(준정부기관 임원의 전

문성) 신설

26) 관련 법령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해당 사항
없음

① 법 제25조 제3항에서 “산업 전문성”은 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 최근 
10년 중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 해당 공기업이 속한 산업의 
업무(해당 산업 근무, 정책운용, 평가,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자(일반 
요건) 중, 개별 공기업이 정관에서 정한 해당 기관이 속한 세부 산업(통
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전문성 수행 기간 또는 일정 직위 이상 
등의 사항(개별 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3항에서 “재무 전문성”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반 요건) 중, 개별 공기업이 정관에서 
정하고 해당 기관에 요청되는 구체적인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개별 요
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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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관련

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방지 및 투명성 제고(공운법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6항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해당 사항 없음
⑥ 공기업 임원의 임면시 공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며, 임면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해당 사항 없음
⑥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시 공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임면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 비상임이사의 성과 평가: 관련 법령 개정 불필요(해당 사항이 공운법 제36조에 이

미 규정되어 있음)

 비상임이사의 연임: 관련 법률 개정 불필요(해당 사항이 공운법 제28조에 이미 규

정되어 있음)

 비상임이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공운법 제22조 제3항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제22조
(해임 요청 등)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거나 비
상임이사가 요청하는 경우 기관의 사업 및 경영관리
에 대한 정보 또는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1
(준정부기관 

임원의 
전문성)

해당 사항 
없음

① 법 제25조 제3항에서 “산업 전문성”은 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 최근 
10년 중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 해당 준정부기관이 속한 산
업의 업무(해당 산업 근무, 정책운용, 평가,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일반 요건) 중, 개별 준정부기관이 정관에서 정한 해당 기관이 속한 세
부 산업(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전문성 수행 기간 또는 일정 
직위 이상 등의 사항(개별 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3항에서 “재무 전문성”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반 요건) 중, 개별 준정부기관이 정관에
서 정하고 해당 기관에 요청되는 구체적인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개별 
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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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공기업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은 공기업 및 경영진을 적

절히 통제하고 그들에게 전문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

사에게 산업 전문성, 재무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 등이 요청된다. 그러나 공기업 현장 및 

연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그들에게 요청되는 독립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 전문성, 재무전문성)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고, 

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20년까지(18년) 465개 공기업･年을 대상으로 비상임이사 2,916명의 제반 현황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인사 중 정치적으로 연결된 인사는 

평균 38%이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비상임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한 경우는 평균 83%에 

달하였다. 공기업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인사 중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와 재무 전

문성을 가진 인사는 각각 평균 33%, 평균 11%에 불과하였다. 공기업 비상임이사에게 부

여된 역할 및 기능인 공기업 및 기관장에 대한 제반 통제와 전문적 컨설팅을 충실히 수행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기업 임직원이 중심이 된 438명

의 유효 응답자 중 70%를 초과하는 응답자가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의 중요성, 해

당 전문성이 성과 제고 및 불법·부당 활동 감소에 기여하는 점과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즉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현황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일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는 여성 비상임이사의 선임 및 비상임이사의 정치

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비상임이사의 성

과 및 정책 필요성 등에 대해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응

답자들은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연결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상임이사가 갖추어야 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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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재무 전문성의 요건으로서 공기업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 요건과 개

별 기관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개별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제

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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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조사 문항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행정학회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공기업 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생님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완결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사은품을 드립니다. 본 설문

지에 대한 응답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익명 처리되며, 의문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유승원 교수(경찰대학교 행정학과), (E-mail) swonyu@naver.com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행정학회

1. 설문 응답자 개요

1-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시나요? (       )

① 공기업 비상임이사(현직) ② 공기업 임직원

③ 공기업 연구자 ④ 공기업 정책담당자(정부부처·국회 등)

⑤ 기타(           )

1-2. 귀하는 공기업 관련 활동 또는 연구에 몇 년이나 종사하셨나요? (       )

① 1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10년 이하 ④ 10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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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성별은 아래 중 무엇입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2.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해당 인사의 저명도 또는 스펙이 아닌, 해당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말함

2-1.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산업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2-2.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한국 공기업에서 산업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3.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산업 전문성을 가질 경우, 해당 기관의 불법·부당한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거의 기여하지 않음

2-4. 귀하는 산업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관련 정책

(법령･정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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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 비상임이사의 재무전문성은 해당 인사가 회계･재무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을 

가지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를 말함(｢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 간 유사성이 높아짐

3-1.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재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3-2.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한국 공기업에서 재무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3.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재무 전문성을 가질 경우, 해당 기관의 불법･부당한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거의 기여하지 않음

3-4. 귀하는 재무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관련 정책

(법령･정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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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업의 여성 비상임이사

4-1.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여성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4-2. 귀하는 향후 다수의 여성 인사가 한국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경우 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매우 기여하지 않음

4-3. 귀하는 향후 다수의 여성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경우, 해당 기관의 

불법･부당한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거의 기여하지 않음

4-4. 귀하는 여성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관련 정책(법령･정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5.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정치성

※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연결성은 해당 인사가 집권 여당 당직자 또는 집권 여당 소속 

선거 후보의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 등과 지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정치적으로 연결된 것에 해당함

5-1.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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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경우 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거의 기여하지 않음

5-3.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경우, 해당 기관의 불법･부당한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기여 ② 약간 기여 ③ 보통

④ 약간 기여하지 않음  ⑤ 거의 기여하지 않음

5-4. 귀하는 정권, 대통령 등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관련 정책(법령･정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① 매우 바람직 ② 약간 바람직 ③ 보통

④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6.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및 제언 등

6-1. 귀하는 현재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공기업의 성과 제고)에 얼마나 만족

하시나요? (       )

① 매우 만족함 ② 약간 만족함 ③ 보통

④ 약간 만족하지 않음  ⑤ 매우 만족하지 않음

6-2. 귀하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제 역할 및 기능(공기업의 성과 제고)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로 응답)

①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      )

② 비상임이사의 산업 전문성 (      )

③ 비상임이사의 재무 전문성 (      )

④ 비상임이사의 다양성 (      )

⑤ 비상임이사의 활동성 (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기업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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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귀하는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재무), 다양성 등을 보유한 인사가 공기업의 비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 복수 선택 가능

①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산업･재무),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BH 또는 기획재정부의 과다한 개입

③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성 부족

④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해당 공기업의 적극성 부족

⑤ 기타(                )

6-4. 귀하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열·박재현·김선민(연세대학교)

5.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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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

이삼열·박재현·김선민(연세대학교)

Ⅰ. 서론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조직의 

운영에 큰 변화를 주었다.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전체 사회가 ‘셧

다운’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럽의 나라들이 ‘셧다운’을 이미 경험했고 인도와 베

트남 등도 ‘셧다운’을 경험했고 오미크론으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셧다운’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회는 그나마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택근무시켜 업무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셧다운’을 피할 수 있었고 일부 또는 전원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생산시설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지속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었을 뿐 중대한 생산차질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코로나19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들도 재택근무

를 시행하고 원격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재택근무와 원격업무 수행은 코로나19 전에도 권장되었던 업무방식이다. 정부는 ‘스

마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유연근무를 장려해 왔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행정안전부, 2010)으로 출퇴근 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탄소배출 감소, 

사무실 및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이 주요한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적으로 권장되어 왔지만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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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많이 시행되지 않았고,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별도로 설립된 ‘스마트워

크센터’만이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개념은 쓰는 이마다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유연근무제에 다

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유연근무제를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장소의 다양화, 근무량 조정,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된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으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란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가

령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마감 등이 닥쳤을 때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

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일정 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사

전에 결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

르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

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

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

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스마트워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원격근무용 사무실 출근도 어렵게 만들었다. 사무실에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스마

트워크센터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

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 형태는 재택근

무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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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운영방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로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
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
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
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표 Ⅰ-1> 유연근무제의 유형

자료: 법제처 누리집,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26 
&ccfNo=1&cciNo=1&cnpClsNo=1, 검색일자: 2021. 11. 1.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이유로 장려되어 왔다. 일과 삶의 양립(work-life balance)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근무

제의 도입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유연근무형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시간제 11.6 - 36.0 69.0

시차출퇴근 12.5 - 81.0 66.0

탄력적 근로시간 11.6 52.8 - -

재택근무 4.1 11.5 38.0 -

<표 Ⅰ-2> 주요 국가별 유연근무제 도입률

(단위: %)

주: 위의 표에서 ‘-’은 통계자료의 한계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님. 한국의 재택근무 비중은 직장 밖에
서의 근무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정재우(2017), p. 88.

<표 Ⅰ-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은 일본, 미국, 유럽에 비

해 매우 저조하다. 한국의 경우 시간제는 11.6%, 시차출퇴근은 12.5%, 탄력적 근로시간

은 11.6%, 재택근무는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시간제

는 각각 36.0%와 69.0%를 차지하고 있고 시차출퇴근제는 각각 81.0%와 66.0%를 차지

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 미국은 38.0%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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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15.6 9.2 7.7 3.8 4.7

<표 Ⅰ-3>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19, p. 26.

<표 Ⅰ-3>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른 데이

터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시간에 따른 유연근무보다는 장소에 따른 유연근무에 보다 소

극적이다. 시간에 따른 유연근무인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도입비율은 

각각 15.6%, 9.2%, 7.7%에 그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장소에 따른 유연근무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원격근무제는 3.8%, 재택근무제는 4.7%에 그쳤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 민간기업은 유연한 근무시간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연

한 업무 장소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충

격 때문에 강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연근무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로 인한 초래된 업무환경의 변화가 공공기관 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식, 구성원의 업무형

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상황에서 한 곳에 모여 함께 일하는 

특성을 강하게 지닌 공공기관이 어떻게 변화를 수용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기관의 생

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2022년 중에 통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지속될지의 여

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변

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소들을 분류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돌아오지 않

을 변곡점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변화가 있

었다면 어떠한 형태였나?

 일하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킨 내적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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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직원의 근무만족도는 상승하였는가?

 일하는 형태의 변화로 인한 업무생산성은 의미 있게 변화하였는가? 변화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일하는 형태의 변화가 코로나19의 통제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예전으로 회귀할 것

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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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1. 기술수용모델

자료: 이정섭 외(2003), p. 1418.

[그림 Ⅱ-1] 기술수용모델의 확장모형(확장된 TAM 모형)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Davis(1989)와 Davis et 

al.(1992)이 제안한 것으로 정보기술의 이점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의 수용이 매우 

낮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후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

었고 특히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관적 규범, 이미지, 직무 관련성, 출

력 품질, 결과 실연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기술의 채택자가 기술이 자

신의 직무성과를 증대시킨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지각된 용이성이란 “기술의 채택

자가 목표한 시스템을 많은 노력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가시성(visibility)은 “기술의 채택자가 혁신을 조직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며 결과 실연성(result demonstrability)은 “혁신의 결과가 융형성을 갖는 정도”

이다. 이미지는 “혁신이용이 조직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상승시킨다고 지각하는 정도”

이다(이정섭 외, 2003).

이 모델은 개인의 기술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되었지만 분석 단위를 조직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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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의인화하여 조직의 이해관계를 TAM에 대입하면 유사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나의 기술로 보고 이

의 수용을 기술수용모델에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신제도주의 분석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확산 설명을 위한 이론은 DiMaggio and Powell(1983)에 바

탕을 두고 있는데,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로 구분할 수 있다.

강압적 동형화란 조직이 한 사회의 법이나 규정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한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압

력이나 사회, 문화적 기대가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직 형태의 분석을 이끌어 낸다. 기재부

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 확대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방적 동형화는 한 조직이 제도적 규범을 받아들인 다른 조직을 모방함으로써 기술 

도입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형태를 뜻한다.

규범적 동형화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도적 규범이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교육기관이나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매개자로 작용하여 기술 도입 등을 촉진하는 

것을 뜻한다.

강압적 동형화의 사례로 박은순·하태수(2018)는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2006~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 채

택의 구체적 시점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였음을 밝혔다.

재택근무의 도입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일괄

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강압적 동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강제적 재택근

무가 없어지고 각 공공기관이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방

식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나 스마트오

피스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방적 동형화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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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동형화는 일과 삶의 균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일과 삶의 균형이 새

로운 세대의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의 확대는 규범적 동형화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3. 유연근무에 관한 문헌 분석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스마트워크 활용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성욱준(2013)은 면대면 보고 및 결재과정을 중시하는 문제화로 인해 스마트

워크 도입이 늦다고 분석하였으며 성욱준·이민상(2012)은 조직 본사에서 떨어져 근무하

는 것이 승진이나 인사에 불리할 것이라는 시선이 유연근무를 도입을 저해한다고 지적하

였다. 이자성(2013)도 유연근무제 미활용 이유로 승진 및 근무성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한영래(2016)는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평정에 부정적인 효과

를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유연근무제 활용수준과 근무평정 간에도 관계가 없

다고 주장했다. 문미경 외(2014)도 유연근무제 경험 유무가 인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0년 8월부터 공직자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한 것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정석·오세희(2014)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유연근무제를 활

성화시키기 위한 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의미한 요소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지적

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제도 개선, 인사상 불이익 방지, 시간제 근로자 인력풀 및 교육 

훈련, 예산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지적하였다.

직무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연근무 형태가 다르기도 하다. 박한준·이주경(2018)은 

31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4,18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외부의존성이 높은 직무의 

경우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주간 휴일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전문적이거나 

높은 집중도가 필요한 직무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자율적 선택을 선호한다고 결론내렸다.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이자성(2013)에 따르면 임

신·육아·자녀 양육이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는 자기개발이 차지했다.

직급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도입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박기호(2018)에 따르면 중간

관리자 이하는 부장급 관리자보다 유연근무제에 긍정적이었다. 수용태도와 기대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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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직급 간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황순옥·한상

일(2013)에 따르면 춘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 향상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관리자의 유연근무 직간접적 경험이 유연근무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영

래(2016)는 직간접적으로 유연근무를 경험한 관리자일수록 유연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연근무의 직간접적 경험이 전혀 없는 관리자는 유연근무에 대해 부정

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공영역 유연근무제에 관한 연구는 시차출퇴근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코로나19로 광범위하게 채택된 재택근무제에 관한 연구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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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관 유연근무 현황 분석

1. 공공기관의 유연근무 현황

가.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공기관의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서부발전(주)은 2018년부터 꾸준히 100명을 넘는 인원이 재택

근무형 근무를 수행하였다. 한국동서발전(주)도 유사하게 2018년에 97명이 재택근무형 

근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유사한 발전사업자인 한국남동발전(주)이나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은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다.

<표 Ⅲ-1> 시장형 공기업의 유연근무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검색일자: 2021. 11. 1.

하지만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는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났

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재택근무형 유연근무가 전무하다

가 2020년에는 1만 2,76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전혀 이에 



253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

대한 준비 없이 재택근무형 유연근무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형 공공기관

의 대부분에 해당된다.

나. 기금관리형 공기업의 유연근무 현황

기금관리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를 실행하고 있

던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에 불과하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1명에 그쳐 실질적인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

용보증기금이 2018년 44명, 2019명 51명으로 가장 많은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실적을 

보였고,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35명, 2019년 56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

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밀어닥친 2020년에는 모든 기금관리형 공기업이 재택근무형 유연

근무를 도입하였다. 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충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의 조직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나 대비 없이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를 불가피하게 실

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기금관리형 공기업의 유연근무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검색일자: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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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유연근무 현황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주)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마사회를 제외하면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를 실시한 실적이 2018년과 2019년에는 없

다. 해양환경공단은 2018년에 1명의 실적이 있어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

렵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도 2020년에 들어서서는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의 실시가 폭발

적으로 늘어났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도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에 대한 준비 없이 갑

자기 이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 준시장형 공기업의 유연근무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검색일자: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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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택근무형 유연근무의 확대와 조직관리의 문제점 예측

가. 재택근무 확대와 업무공간의 유용성 변화

재택근무의 확대로 인하여 값비싼 업무공간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기존의 조직관리는 특정 시간 내 업무공간에 조직

원이 꽉 차서 일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텅 빈 사무공간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공공기관의 경우는 탄력성이 떨어지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큰 비용을 들여 텅 빈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재택근무를 확

대한 기업들은 사무실을 팔아버리고 조그만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원하

면 무기한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업무형태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였다.

최근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일본의 유력 스타트업들이 본사를 위워크 같은 

공유오피스로 옮기고 있다.1) 예를 들어 DeNa라는 일본 게임회사는 약 9년 동안 7개 

층에 2,800명의 종업원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8월부터 700명 규모로 책상을 줄여

서 시부야에 위치한 위워크 사무실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본사의 

부동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이해된다.

현재 전국에 커다란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

화될수록 현재 건물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건물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고려는 재택근무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재택근무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재택근무로 인해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격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가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원격강의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데 자기 방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가 수업 내용에 대한 몰입에 차이를 낳고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도 

1) 󰡔일본경제신문󰡕, ｢シェアオフィスを本社に ゼネラルパートナーズ、賃料半減　DeNAなど続々移転、在宅定
着が契機｣, 2021. 8. 4.,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4457600T00C21A8FFT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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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인데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과 IT기기를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

생 간의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가족이 충분하지 못한 공간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강의에 참여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재택근무의 경우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업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집에서 갖추기 어

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되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사무실 환경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들이 집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재택근무를 ‘그냥 집에서 일해, 편하게!’라는 수준으로 접근하면 심각한 관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자녀들이 있을 경우 육아와 업무, 가사 

등 ‘3중 노동’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몰입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와 가사에 대한 지원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시간 재택근무 시 상당한 생산성 저

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재택근무 확대와 지역균형

재택근무로 인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공공기관

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이전 분산되었다. 미국의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실

시하다가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사무

실 근무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옮기겠다는 직원이 늘고 있다. 

비록 일부 첨단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경쟁 회사의 직원

을 빼내려는 일도 생기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종의 회사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안정성을 중심하는 문화가 있어 재택근무의 축소가 핵심인력의 누출

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인력의 유지와 신규 인력의 유치에 있어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서 추후 ICT를 기반으

로 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에 머물면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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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워크정책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경우 지역

균형 정책과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재택근무 확대와 성과관리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개인의 성과를 계량하는 것은 쉬운 업무가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는 투입 위주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기존 투입 위주의 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관리에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현재 재택근무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로그인 후 일정 시간 마우스나 키

보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 등을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투입 위주의 성과관리 방법으로 자리에 출근해서 무엇인가

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수한 직원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관리방법

이다.

대기업들도 재택근무 시 성과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에 14일 이상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사전 신청하도록 규칙을 바꾸었다

(BBC, 2021. 4. 6.).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근로시간의 일부(50% 미만)를 재택근무로 전

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정하고 있으며, IBM의 경우 직원의 80%는 일주일에 3일은 사

무실에서 일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100% 재택근무를 진행할 경우 성과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무실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실리콘

벨리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바꾸고 있다. 어떤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실험이 진행 중이다(Insider, 2021. 4. 1.).

공공기관들은 전형적인 투입 위주의 성과관리지표보다는 재택근무 상황에 알맞은 평

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 재택근무와 전면 사무실 근무 

사이 혼합형 근무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무실 구조의 변화와 성과관

리지표의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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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택근무 확대와 성과관리의 학습

2020년에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19는 재난이었고 공공기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재난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어 백신접

종이 상당수 성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재난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경영상의 상수로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경영상의 상수라면 공공기관의 경영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택근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표와 방법을 활용하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식을 시도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연근무 도입 부진 이유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 및 IT 인프라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연근무 도입률이 상

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산업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농업을 거쳐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 곳에 같은 시간에 모여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작업방식이었다. 특히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은 같은 시간에 모여 분업을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를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제조업이 비중

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유연근무에 관한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같은 장소에 한데 모여 일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영업 등은 성과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한 자리에 모여 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 보험설계자 등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IT 산업의 발전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전이 유연근무의 도입을 

어느 정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리콘벨리 기업들에서 보이는 유연근

무 형태가 일종의 best practice로 소개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나 스타트

업 기업들에서 유연근무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어 유연근무에 대한 저항이 예전보다 많

이 약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연평균 실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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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전체 취업자의 경우 1,976시간이다. 이는 일본의 1,644시간, 미국의 1,779시간, 

독일의 1,386시간보다 현격히 많다.2)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949시간인 그리스와 

2,137시간인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이런 이유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시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도 유연근무의 도입

이 더딘 이유 중 하나이다. 주 40시간 노동, 최대 52시간 노동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연근

무의 수용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주거환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이 개

인사무공간을 집에 둘 수 있는 정도로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원룸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환경이나 방 한

두 칸을 빌려 사는 환경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는 환경을 생각하기는 매

우 어려웠다. 하지만 가구 특성의 변화와 주거환경의 변화가 재택근무 등을 보다 수월하

게 만들고 있다.

유연근무, 특히 장소에 따른 유연근무의 도입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된

다. 먼저 온라인 의사소통의 유용성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크다. 관리자들의 경우 의사소통

을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크

다. 온라인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그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한

다. 두 번째, 관리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효

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건너 들을 수 있는 대화 등이 많아 업

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매우 많다. 세 번째, 관리자의 입장에

서는 직원들을 한 자리에서 모아 두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

을 통해 묻거나 알아볼 필요 없이 즉시 업무를 지시하거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의 세 가지 이유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직의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 조직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경우 장소에 따른 유연근

무를 도입하기 어렵다. 많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어렵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2KAA314_OECD, 검색일자: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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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 투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가 나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의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성 저하와 성과 측정의 어려

움이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개인의 성과측정 방식이 발달해 있지 않아 팀 단위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팀 단위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 평가를 할 경우 개인 

성과에 대한 판단보다는 투입인 근태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팀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팀원들이 항상 제시간에 출근하여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성과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

는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익숙하지도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잘 축적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가 매출로 연결되는 등의 측정가능한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입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즉 성과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입관리가 더욱 정교해지기 쉽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 등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도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근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오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 도입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보다는 시차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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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 조사(2000)3)

가. 재택근무의 도입 여부 및 이유

고용노동부(2020)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

로 2020년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설문대상 기업 400개 중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95개로 전체의 48.8%를 차지하였다. 단순하게 이야

기하면 전체 기업의 50%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36개 기업 중 21개 기업, 58.3%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전체 356개 중 170개 기업, 47.8%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

<표 Ⅳ-1> 기업규모 및 유형별 재택근무 운영 여부

자료: 고용노동부(2020), p. 2.

업종별로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 등의 재택근무율은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은 평균보다 

낮다. 특히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체 7개 기업 중 1곳만 재택근무를 

3) 고용노동부(2020),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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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해 14.3%를 보였다.

전체 기업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기업들의 53.3%는 특정 직무나 근로자 등 범위를 

한정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특정 직무에 한정하고 있는 기업은 28.2%

이며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는 기업은 20.0%이며 기타는 5.1%였다. 한편 46.7%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표 Ⅳ-2> 업종별 재택근무 운영 여부

자료: 고용노동부(2020), p. 3.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34.1%,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65.9%로 나타나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활용 횟수가 1일 

21.1%, 2일 16.1%, 3일 14.0%, 5일 이상은 15.1%로 나타나 주당 3일 이내가 51.2%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복수응답으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된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45.9%)’이다. 재택근무 시 현장

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반대(35.1%)’인데 이는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 및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

(34.2%)’이며 네 번째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없어서(31.2%)’이다. 나머지는 ‘도

입방법, 절차, 규정을 몰라서’와 ‘근로자 또는 노조의 반대’ 등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의 도입은 고민거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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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생산하거나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경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과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

담’이다.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인

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내부관리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준비 없이 재택근

무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재택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IT시스템의 도입과 IT전문

가 등의 고용 등이 기업에 비용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재택근무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시스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덧붙이거나 전체 시스템을 모두 

새로 개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고 이를 저절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 이 또한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나. 재택근무의 실시효과

재택근무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매우 높았다.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

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7.2%, ‘그런 편이다’는 59.5%로 긍정적인 응답을 

모두 합치면 66.7%에 달하였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9.2%, ‘매우 그렇다’는 4.1%

로 부정적인 평가는 33.3%에 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의 긍정적인 효과(복수응답)로는 ‘감염병 위기 대

처 능력 강화’가 71.8%, ‘근로자 직무 만족 증가’가 58.5%, ‘업무효율성 증가’가 23.1%, 

‘사무공간 등의 비용절감’이 11.3%, ‘인력 유출방지 및 인재 영입’이 6.7%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도입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강화’

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약화될 경우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복수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직무만족 증가’와 ‘업무효율성 

증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근로자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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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때문에 상당한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효율성 증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만족과 업무효율성 증가 간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설문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60.5%, ‘매

우 만족’이 30.8%로 만족한 근로자의 비율이 91.3%에 달해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업무효율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0.4%, ‘그런 편이다’가 53.5%로 나타

나 긍정적인 평가 73.9%에 달했다.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로는 ‘출퇴근 스트

레스 해소’가 86.0%,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이 36.5%, ‘일·가정 양립에 기여’가 

27.8%, ‘업무집중도 향상’이 27.8%가 언급되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긍정적 효과는 개

인적 차원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네 번째인 업무집중도 향상만이 직접적인 업무

성과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사담당자들의 평가와 비교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통제될 경우 업무 효

율성 문제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사무실 근무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재택근무로 상당한 수준의 ‘만족’을 경험하

고 있는 근로자들은 업무효율성 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의 업무효율성 저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코로

나19로 인한 준비되지 않은 재택근무의 도입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만

족하고 있고 현 상태의 유지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사무공간 등의 비용 절감’은 많이 지적되지 않았는데 조사 시점이 재택근무 

시작 후 오래지 않아 기업 등이 사무공간 등의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무공간 등은 일정 기간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경이 어렵지만 재택근무가 1~2년을 넘어갈 경우 사무공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을 

보다 크게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 등으로 전용 부지

와 사무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공간 축소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크지 않다.

시행상 어려움으로 꼽힌 이유 중 ‘의사소통 곤란’이 62.6%로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 

곤란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44.1%, ‘성과관리, 평가의 어려움’이 40.0%,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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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우려’가 14.9%,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이 9.0%로 나타났다. ‘의사소

통 곤란’과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상사와

의 의사소통 및 동료와의 의사소통 곤란이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온라인으로 협업을 

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성과관리의 문제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다. 상사가 부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하의 업무형태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지표개발과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계속 시행 여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계속 시행하

는 것에 ‘전사적 활용’이 25.6%, ‘일부 근로자들에 한해 실시’가 26.2%, ‘논의 중이며 미

정’이 35.9%, 중단이 12.3%로 조사되었다. 전사적 활용과 일부 실시를 포함하면 51.7%

가 계속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여전히 토론 중이거나 중단을 합치면 48.2%로 나타

난다.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원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현대모비스 조사4)

현대모비스는 2021년 3월 재택근무 1주년을 맞이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대모비스는 2020년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에는 1,087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비스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답변이 40%를 차지하였고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답변은 2%에 불과

하였다.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퇴근하며 오가는 시간과 지출이 줄어

서’라는 답변이 57%를 차지했고 ‘방해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29%, 

‘불필요한 회의나 외부미팅이 줄어서’가 8%,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지시가 줄어서‘가 

6%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2020)의 조사에서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가 86.0%인 것을 

4) 현대모비스, ｢재택근무 1주년 설문조사｣, 2021. 3., https://www.mobis.co.kr/communityid/7/ 
view.do?idx=5064&tableNm=TN_BOARD_00007, 검색일자: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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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현대모비스 근로자들도 공통적인 출퇴근 관련 지적이 눈에 띈다. 재택근무의 

가장 큰 강점은 출퇴근 관련 스트레스와 출퇴근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의 경우 경기-인천 1시간 52분, 서울-인천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

분 등으로 수도권 평균 1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은 47분, 인천 50

분, 경기 1시간 36분 등이었다. 대중교통 평균 요금은 편도 2,162원이었는데 인천-경기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 2,059원으로 나타났다.5)

이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수도권 근로자의 경우 하루 출퇴근 3시간, 4,300원 비용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20일 출근할 경우 한 달에 60시간, 8만 6천원의 비용을 지

출하게 된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은 시간적 이득과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부

터의 해방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높게 지적된 ‘방해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와 ‘불필요한 회의나 외부

미팅이 줄어서’는 평소 근무환경과 연결된 것으로, 평소 근무환경이 ‘방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회의나 외부미팅’이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지시가 줄어서’는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상사가 눈에 

띄거나 한가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갑자기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시과제’의 배정과 

수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재택근무 시행 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IT 인프라’가 38%, ‘동료들의 인식 개선’이 

35%로 나타났고 ‘일과 삶을 구분하는 개인의 마인드셋’이 15%, ‘성과시스템 개편 등 관

련 제도 재정비’가 12%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의 경우도 IT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와 공공기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이 1년이 넘게 지나도록 불안정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이 부진한 것을 고려할 때 재택근무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5) 󰡔한겨레신문󰡕, ｢수도권 출근 시간 평균 1시간 27분｣, 2020. 4. 23., https://www.hani.co.kr/arti/ 
economy/economy_general/941700.html.



267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삶을 구분하는 개인의 마인드셋’과 ‘성과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제도 재정비’, 그리

고 ‘동료들의 인식 개선’은 모두 업무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근로자

들이 서로 보이지 않고 원격으로 협력하는 경우 업무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무태도’보다는 ‘업무성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이를 수용하

는 문화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CISCO 설문조사6)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시스코는 dimensional research에 의뢰하여 2020년 10월 

1,569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국제적으로 실시하였다. 시스코가 원

격회의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재택근무를 위한 장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 유용한 점이 있다.

자료: Dimensional Research(2020), p. 4.

[그림 Ⅳ-1] 코로나19 전후 한 달 재택근무 일수 비교

(단위: %)

6) Dimensional Research,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부상”, 2020. 10., https://www.cisco.com/c/ 
dam/global/ko_kr/products/collateral/collaboration-endpoints/global-workforce-survey.
pdf, 검색일자: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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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 달에 8~15일 사이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

자의 비율이 8%에서 22%로 급증하였고 15일 이상도 13%에서 24%로 급증하였다. 흥미

롭게도 풀타임 재택근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8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근

로자들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58%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는 노트북 컴퓨터가 각각 

42%와 77%를 차지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비로 조사되었다. 많은 이들이 데스크톱 컴

퓨터 등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트북 컴퓨터를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 환경 구축에 소요되는 별도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다양한 IT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스코 설문조사는 비디

오 회의 진행 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열악한 오디오’가 50%, 

자료: Dimensional Research(2020), p. 7.

[그림 Ⅳ-2] 재택근무 시 비디오 회의 진행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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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화함’이 47%, ‘다른 참가자들의 환경 소음’이 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대면회의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현상을 비디오 회의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날 업무환경의 변화에 관한 질문은 흥미롭다. 먼저 비디오 회의 

사용이 증가할 것(76%)이며 사무실, 공간 및 디바이스의 위생 개선(67%)이 이루어지고 

Slack, Webex Teams, Microsoft Teams 등과 같은 협업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

(66%)하고 시간이나 위치 등을 포함하는 업무유연성이 향상(64%)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비접촉 기술 사용이 증가(45%)하고 재택근무자 증가로 인한 사무실 지점 규모가 축

소(44%)되고 방역으로 인해 사무실 내 책상 공유가 감소(44%)하고 개방형 사무실 환경이 

벽으로 둘러싸인 개인 공간으로 변화(32%)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료: Dimensional Research(2020), p. 11.

[그림 Ⅳ-3] 코로나19로 발생할 업무환경의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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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centure의 재택근무 분석

직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무실 근무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미국의 경우 9,326명을 

설문한 Accenture의 분석에 따르면 5가지 이유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기를 원한다. 먼

저 기술이다. 사무실 환경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료들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셋째, 사무실 출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상의 반복을 원한다. 넷째, 사무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무실만의 분위

기와 장소, 주변 기기들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자료: Accenture(2021), p. 11.

[그림 Ⅳ-4] 사무실 근무를 원하는 이유(미국)

(단위: %)

이에 비해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이 재택근무를 통해 향상되었

다고 생각한다. 셋째, 업무 시간 중 집중할 때와 휴식할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더욱 큰 자유를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집에 충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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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가 해소되거나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사무실 출

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나 자유 등은 사무실 출근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자료: Accenture(2021), p. 11.

[그림 Ⅳ-5] 재택근무를 원하는 이유(미국)

(단위: %)

5. 공공기관 설문 조사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재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157명이 응답하였고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이 없어 모두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약 94%가 재택근무에 참석하였고 70%가 한 달에 1~5일 동안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재택근무의 일차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급으로는 팀원급이 84%로 가장 많았고 차장급이 약 11%였다. 표본 전체적으로 하위 

직급에서 많이 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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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한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31%, 대체로 만족이 43%, 보통

이 17%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치면 약

75%의 응답자가 재택근무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직급에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차장급 17명 중 만족이 7명, 매우 만족이 4명으로 차장급도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시장형 공기업 2 1.27 1.27

준시장형 공기업 13 8.28 9.55

기관관리형 준정부기관 35 22.29 31.8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44.59 76.43

기타 공공기관 36 22.93 99.36

무응답 1 0.64 100

합계  157 100

<표 Ⅳ-3> 공공기관 유형별 응답자 현황
(단위: 개, %)

자료: 저자 작성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만족 5 3.18 3.18

불만족 6 3.82 7.01

보통 28 17.83 24.84

만족 68 43.31 68.15

매우 만족 49 31.21 99.36

미응답 1 0.64 100

합계 157 100

<표 Ⅳ-4> 재택근무 만족도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출퇴근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질문에는 76%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

고 답변하였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질문에는 21%가 매우 그렇다, 39%가 그렇

다고 답변하였다. ‘일과 가정을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었다’는 질문에는 38%가 매우 

그렇다, 39%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불필요한 회의나 만남이 줄었다’는 질문에는 3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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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가 줄었다’는 질문에는 

16%가 매우 그렇다, 36%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보통이라는 답은 21%였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질문에는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그렇다고 답변

하였으며, ‘출퇴근 시 겪었던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질문에는 47%가 매우 그렇다, 35%

가 그렇다고 답변해 평소 출퇴근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인 시간

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질문에는 40%가 매우 그렇다, 44%가 그렇다

고 답변하였다.

재택근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불편함 감소를 들 수 있

다. 출퇴근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업무나 만남,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 등이 감소함으로 

인해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거나 일과 가정의 효과적 양립, 개인적 시간의 효과적 활용 등은 개

인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만족도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재택근무 중 ‘업무효율이 떨어졌다’는 질문에는 2%가 매우 그렇다, 2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보통이다는 20%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 그렇지 않다가 37%로 대체

적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업무효율에 대한 답변은 직급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장급 17명 중 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1 19.75 19.75

그렇지 않다 58 36.94 56.69

보통 32 20.38 77.07

그렇다 31 19.75 96.82

그렇지 않다 3 1.91 98.73

미응답 2 1.27 100

합계 157 100

<표 Ⅳ-5> 재택근무와 업무효율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 11%, 

그렇지 않다 34%, 보통이다 29%, 그렇다 21%로 재택근무 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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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답변했다. ‘업무시간 외 지시가 늘어났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않다가 32%, 

그렇지 않다가 52%, 보통이다가 10%로 재택근무 시 업무시간 외 지시가 그리 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 형태상 업무시간 이후 로그아웃이 되면 추가적인 업무 지시가 

어려운 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불가능했다’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 그렇다가 7%, 보

통이다가 29%를 보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20%, 그렇지 않다는 41%로 객관적인 업무

평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 대면근무를 하지 못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않다가 29%, 그렇지 않다가 41%로 인사불이익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재택근무 시 성과평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재택근무가 대체적으로 한 달에 1주일 미만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재택근무자의 업무를 출근한 직원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14%

가 매우 그렇지 않다, 22%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26%가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

다. 그렇다는 답변도 32%에 달해 아직 재택근무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충분히 조화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

는 질문에는 그렇다 41%, 매우 그렇다가 7%, 보통이다가 25%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4%, 그렇지 않다가 20%로 재택근무 기회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의 표본에는 재택근무를 못 하는 직군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우려는 설문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거주환경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질문에는 66%가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재택업무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

통이다는 20%였다.

원격근무를 위한 IT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격 

결제시스템은 76%가 매우 잘 준비 또는 잘 준비라고 답변했고, 원격 문서관리시스템은 

80%가 매우 잘 준비 또는 잘 준비라고 답변했다. 기관 전용 메신저도 85%가 매우 잘 준

비 또는 잘 준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원격회의를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에서는 매

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9%, 안 되어 있다가 14%, 보통이 27%로 다른 답변보다는 준비

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 컴퓨터 장비도 매우 잘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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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준비가 51%, 매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와 잘 안 되어 있다가 22%로 나타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 22%, 그렇지 않다 

37%, 보통이다가 27%로 나타났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13%에 그쳐 대부분 본인

들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 효율

성 등의 답변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지점으로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고 만족도도 높은데 

왜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본인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한 응답자는 43%가 혼자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적합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19%는 업무가 회사의 시스템이나 장

비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도 60%에 달해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직장의 재택근무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는 답변이 20%, 재택근무가 줄어들 것이다는 

답변이 65%,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이다는 답변이 15%를 차지하였다.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가 21% 

또는 필요가 43%로 나타났고 보통이 27%여서 재택근무가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재택근무가 지속되길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변했고 보통이다는 37%가 대답해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

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재택근무가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이를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

점이며 향후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필요 5 3.18 3.18
불필요 9 5.73 8.92
보통 43 27.39 36.31
필요 67 42.68 78.98

매우 필요 33 21.02 100
합계 157 100

<표 Ⅳ-6> 코로나 극복 이후 재택근무 필요성
(단위: 명,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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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 직원 인터뷰 결과 정리

설문조사가 재택근무에 대한 공공기관의 현황과 의견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지만 실질

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에 재택근무가 도입된 지 1년 이상이 지났기 때

문에 관리자들이 재택근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로 차

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근무하는 

16인이었다. 인터뷰는 총 9회 실시되었고 인터뷰 시 1~3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과 전화통화이다. 사기업 직원을 인터뷰한 것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조직을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뷰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비대면 근무를 위한 IT 인프라

공공기관의 IT 인프라는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 먼저 상당수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비디오회의와 온라인 업무 수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IT 인프라 문제는 기관 측면과 주거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IT 인프라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결제시스템, 이메일, 카톡, 줌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

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부처와 회의할 때 회의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A기관).”

“전에는 재택근무가 거의 없었지만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회사가 IT 인프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으나 재택근무가 연장되면서 추가적인 IT 인

프라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B기관).”

주거지의 재택 IT 인프라는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 안정적인 인터넷선, 

비디오 카메라와 헤드셋,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IT기기를 장만하는 데 지나친 재정적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일부 기관은 재택근무 직원을 위하여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 

연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 회선을 구입할 필요도 없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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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의 경우 등교 폐쇄로 인해 전 가족이 동시에 컴퓨

터를 사용해야 하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아내

는 안방에서 회사 업무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저는 거실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

다.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디오회의가 있을 경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재택근무 상황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C 기관).”

화상회의의 경우 초기에 Zoom이 상당히 널리 쓰였지만 보안에 관한 염려로 인해 ‘온

-나라 영상회의’를 단기간에 개발하고 이를 정부 공식업무에 사용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와 일상 업무가 많은 

기관의 경우 Webex, Zoom, 온-나라 영상회의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많은 비효율

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온-나라 영상회의의 품질이 초기에는 경쟁서비스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영상회의 형식에 상당히 익숙

해지고 이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협업도구도 문제가 된다. 전원 출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IT 시스템은 모바일 또

는 원격 협업시스템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아 재택근무 형태에 적합하지 않다. 이미 

민간기업을 위한 협업도구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프로그램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를 

받아들여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꾸준한 개선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흥미롭게 관찰된 것은 공공기관 직원이 생각하는 IT 인프라와 사기업 직원이 생각하는 

IT 인프라의 범위가 상이한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결제시스템 등을 주요 IT시스

템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기업의 경우는 문서시스템까지를 범위에 넣는다. 많은 공공기관

의 문서시스템이 일하는 방식과 적합성이 높지 않아 아직도 상당히 많은 주요 문서가 개인

용 컴퓨터 등에 있거나 보안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메일을 문서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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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뷰한 사기업의 경우 업무상 생성되거나 보관된 모든 문서는 온라인에 저장

되어 있고 이를 언제 어디서나 적합한 인증을 통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재택

근무 시 문서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보안문제로 인하여 클라우드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평소 일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IT 인프라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IT 인프라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 향

후 공공클라우드 도입 등에서 일하는 방식과의 밀접한 연결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나. 재택근무 시 업무의 명확한 정의와 평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공공기관의 개인별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개인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하는 한 근태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의 평가시스템이 개인별 과제 설정과 진도 체크, 그리고 최종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

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업무용 채팅창’에 접속해서 활동하

도록 합니다.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정 기간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이 없는 경우 

‘자리 비움’으로 표시해서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일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D 기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투입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 민간회사에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다. 주당 52시간제 실시 이후 게임 회사 등에서 

자리를 비우면, 즉 키보드나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 15분을 넘기는 경우 일단 

비업무시간으로 분류하고 화장실 이용 등의 정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분 단위로 근로시

간에서 제외시킨다. 게임 회사는 게임 출시 등 임박해서 한꺼번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

가 많은데 주당 52시간을 넘기게 되어 최대한 ‘비근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법적 

제재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된다.7)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통제가 주52

7) 󰡔MBC 뉴스󰡕,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 2019. 11. 13., https://imnews.imbc.com/ 
replay/2019/nwtoday/article/5592034_28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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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를 피해나가기 위한 변칙적 관리수단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성과관리

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미비하거나 별다른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입력을 통

제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출근하는 경우 전화 

통화 내용을 듣거나 컴퓨터 스크린을 쳐다보는 것으로 일의 진행 여부를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평소에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의 경우 별로 

걱정할 것이 없지만 저성과자의 경우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B 기관).”

근로자를 성과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면 고성과자, 평균성과자,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유형별로 재택근무의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성과자는 알아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율이나 통제가 필요 없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도 재택근무 시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답변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 고성과자의 경우 업무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성과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성과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같은 공간에 없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미비하거나 

업무효율을 위해 당장 활용 가능한 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업무와 목표 등이 정확하게 계량될 수 없고 개인의 업적보다는 팀의 업적을 중요

시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성과자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A 기

관).”

개인의 업무목표 등이 명확히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을 빨리 하느냐, 만족스럽

게 하느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느냐 등이 성과지표로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저성과

를 이유로 퇴직시키기 어려운 공공기관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관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E 회사 관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을 개별

적으로 성과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물론 E 회사 관리자의 경우 

영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재택근무 인원에 대한 2중 체크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관리

자가 명확하게 규정된 매출액으로 개인의 업무성과를 측정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기본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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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나뉘어 있고 성과급은 매출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들이 일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중앙

차원에서 개별 직원의 서버상 활동을 모니터하고 이를 직원의 중장기적 성과에 반영합니다. 

본부 차원에서 인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들을 전해줍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가능

한 이유는 모든 회사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클라우드상에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E 기관).”

공공기관 중 영업활동이 일어나는 부문은 재택근무로 인한 별도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특별히 없다.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거의 독점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의 매출액을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저

성과자에 대한 퇴직이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성과측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오래 전부터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사례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가 성과보다는 여전히 투입을 관리하는 낡은 관리체제에 머물러 있

음을 보여준다.

다. 디지털 전환

위에서 논의한 클라우드의 활용을 통한 전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공공기관

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PC나 이메일 등에 파일

을 보관하고 기관의 클라우드에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원과 인력이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선제적 투

자를 실시하여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 규모의 공공기관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재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현재까지도 개

선의 여지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충격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꽤 많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고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 기업 중 70%는 실패한다는 분석도 있다.8) 기관의 지도

층과 공공기관 중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디지털 전환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8) McKinsey, “Unlocking success in digital transformation,” 2018, https://www.mckinsey.com 
/~/media/mckinsey/business%20functions/people%20and%20organizational%20performance
/our%20insights/unlocking%20success%20in%20digital%20transformations/unlocking-
success-in-digital-transformations.pdf?shouldIndex=false, 검색일자: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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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의 높은 만족도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재택

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도입되었지만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저희 기관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집이 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싶어 해요. 해 보니 업무도 큰 문제가 없고 사적인 

생활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아마 코로나19가 지나도 재택근무를 

모두 없애긴 힘들 것 같아요(B 기관).”

“저희는 업무가 IT 업무가 중요해서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을 못 보니까 

저는 매우 답답한데 직원들은 매우 만족하는 듯합니다. 2022년에도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C 기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재택근무의 장점을 경험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 

시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마. 형평성에 관한 염려

재택근무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알 수 있었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업무 특성상 재택

근무가 어려운 직군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에 참여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직무에 상관없이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재택근무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B 기관).”

이러한 접근방식은 업무의 특성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일단의 혜택 또는 이익으로 관

점에서 비롯된다. 재택근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닌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의식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격적으

로 재택근무를 도입할 때 경영전략상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쟁력보다는 형평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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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재택근무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와 노조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공공

기관의 경영진은 재택근무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

으로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의 폭과 양을 늘릴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될 경우 이를 어느 수준에서 권장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기관 자율

에 맡길 것인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야 현장의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일 기재부나 행안부가 ‘기관 업무에 맞게 자율

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노조가 재택근무를 협의 대상 1순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E 기관).”

“저희 기관은 이미 노조와 재택근무에 관한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자세한 운영 규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F 기관).”

현재 모 공공기관에서는 재택근무에 관한 정책을 노조와 협조를 끝내고 실시 예정이다. 

향후 재택근무는 경영진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노조의 선호도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이다. 앞의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원의 선호도를 노조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향후 공공기관 인사관리와 업무추진에 있

어 재택근무와 이와 관련된 근무평가가 매우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 2020년 입사자의 조직 문화 적응 문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입사한 사원들은 코로나 이전의 업무환경에 대한 학습이 떨어

져 향후 전면 출근 근무를 할 경우 상당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면으로 업무를 배울 기회가 적어 일어나는 문제

로 판단된다. 빈번한 재택근무와 휴가로 인해 전체 팀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 조직문화를 익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중반 부장으로 부임한 뒤 전체 직원이 한 곳에 모두 모인 것이 부임 뒤 두 달만이었

습니다. 신입사원들은 팀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E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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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적 시사점

1. 변곡점을 넘어선 재택근무

제Ⅱ장에서 논의한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이용’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일단 기

술을 이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이용을 해야 용이성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벽이 높은 1단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경험을 한 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이미 공공기관 직원들이 

‘재택근무’라는 기술에 대하여 ‘지각된 용이성’을 넘어서 ‘지각된 유용성’에 도달했고 두 

가지가 합쳐져 ‘이용의도’까지 도달했고 ‘실제이용’까지 다다랐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의 1/3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무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

원이나 일부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이미 경험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근로자의 진출 확대, 일과 삶의 균형 등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했던 

유연근무 중 재택근무의 채택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는 재택근무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저항(특히 관리자들)이 코로

나19로 인해 무력화된 것이 의미가 있다. 기술수용모델의 시각에서 볼 때 재택근무는 임

계점(tipping point)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계점을 넘어섰다면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원래로 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영상의 고민은 어떻게 재택근무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리더의 교육 필요성

대부분의 공공기관 관리자는 관리자가 되기 전 재택근무 또는 대면과 재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그런 경험을 지닌 선배들로부터 배운 경

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리자들에게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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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다.

Neeley(2021)는 관리자가 재택근무팀과 하이브리드 조직을 이끄는 데 경험할 수 있

는 어려움을 기술 피로, 상호 의식, 사회적 존재감, 다양한 미디어의 선택, 생산적인 중

복,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분류한다.

기술 피로(tech exhaustion)란 대면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재택근무 시 기술적

으로 가능해서 잇달아 회의를 잡거나 이메일, 문자,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을 통해 끊임

없이 업무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면 상황에서는 회의실을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지난 회의를 복기하고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는 등의 여유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잊기 쉬워 직원들이 기술로 인해 탈진할 

수 있다.

상호 의식(mutual awareness)은 문제나 이슈를 이해하는 배경지식에 관한 것이다. 

대면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을 팀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배

경의 상실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올리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업무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은 대면 업무에서 얻을 수 있는 친근감과 즉각성에 

주목한다. 대면 작업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성과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나 몸짓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이를 상당수 잃을 수 있

기 때문에 디지털 의사소통수단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선택(Leaner to Richer Media)은 간략한 의사소통과 풍부한 의사

소통의 차이를 깨닫고 각 상황에 맞는 디지털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이메일-문자메세지-전화-사회/협업도구-비디오-대면 순으로 의사소통이 풍부해지

기 때문에 이를 의사소통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Ⅴ-1>은 업무 처리 시 활용되는 의사소통도구와 특성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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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달 속도 수신자 수 표현의 다양성 정교함 메시지 영속성

대면 상 중 소수 / 다수 하 하

비디오 회의 상 중 중간 / 다수 하 하 / 중

음성회의 상 하 / 중 소수 / 중간 하 하

공유폴더시스템 중 / 상 중 소수 상 상

소설/협력도구 중 / 상 중 중간 / 다수 중 중 / 상

즉석메세지 중 / 상 하 / 중 소수 / 중간 중 중

이메일 하 / 상 상 소수 / 중간 상 중 / 상

문서 하 상 소수 / 중간 상 중 / 상

<표 Ⅴ-1> 의사소통도구와 특성들

자료: Neeley(2021), p. 72.

공공기관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재 시점에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서구에

서는 이미 다양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해 재택근무 관리에 

대한 연구가 폭발하고 있다.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실천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이미 상당

한 정도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

적 상황에 적절한 재택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에 관한 리더십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루어진 재택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

과 연구를 공유하고 각 기관들이 파악하거나 개발한 재택근무의 관리 및 하이브리드 조

직 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단순한 공문으로 대신하거나 기재부 

공문으로 갈음한다면 기껏 임계점을 넘어선 재택근무경험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회

재택근무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관의 

운영원리를 바꾸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

기관들이 지니고 있는 IT 인프라는 디지털 전환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문이 많다. 하

지만 섣부른 디지털 전환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구성원들의 선호도 및 문화, 조직의 경쟁

력 분석 등에 기반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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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일시적인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을 

놓치면 재택근무의 경험을 모두 잊고 한 세대 뒤떨어진 관리시스템으로 다시 매몰될까 

염려된다.

4. 재택근무의 목적을 다양하게 설정해야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도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 도입

하게 될 재택근무의 목적은 이보다 훨씬 다양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기획할 때 다음의 기대효과를 제시하

였다. 먼저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불필요한 회의와 잡무를 줄이고 최적

화된 업무환경에서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출퇴근 시간 

및 탄소배출 감소였다. 센터 이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셋째, 가족친화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예측했다. 출퇴근 시간 감소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육아문제 해소를 도울 것으로 

예측했다. 어린이집 등에 맡긴 아이를 늦지 않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정

혜수 외, 2014).

스마트워크센터는 재택근무의 과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워크센터의 목표를 확

대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출퇴근의 스트레스 감소와 시간 절약을 꼽았다. 시간 

절약을 통해 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에너지 

재충전과 자기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주중에는 자

기 삶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시간 제공을 목표로 삼을 필요

가 있다. MZ 세대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가장 요소로 떠

오르고 있다. 재택근무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20년에 52.8%

에 그쳐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e-나라지표).9)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9) e-나라지표,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 
Detail.do?idx_cd=1572, 검색일자: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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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재택근무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욱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재택근무를 통해 인재를 더욱 널리 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이전한 지역의 발

전 상태에 따라 인재채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근처에 위치한 기관들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반면 중소 도시에 위치한 기관들은 우수 인재

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택근무의 전면적인 도입이나 하이브리드 

조직의 운영은 인재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업무특성에 따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업무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와 인력을 구분하

는 선제적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재택근무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

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재택근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본격적인 재택근무 추진에 있어 주의할 점

먼저 재택근무가 모든 업무 형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사 

모두 공감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성과자의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몰

입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저성과자의 경우 성과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운영 시 우선순

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내부 순환 근무나 업무 변경 등을 통해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집 살림을 하거나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주말 부부인 경우도 많다. 재

택근무가 활성화될 경우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이나 대

도시 등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적 방향성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재택근무의 비율에 따라 문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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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기업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문화가 상당히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충분한 여력을 지닌 대기업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산된 업무공간

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1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경험한 기업들의 75.2%가 

이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용노동부, 2021). 공공기관들은 벤치마킹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택근무의 경우 벤치마킹을 반드시 민간기업으

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재택근무를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이직의사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기도 하다. 근로자 이직 방지가 재택근무 지속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들

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상당히 선호되어 왔지만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벗어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0) KT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에 8개의 거점오피스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주경제󰡕, ｢확 바뀐 오피스 풍경 집근처서 일해요｣, 2021. 5. 25.,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4090249159#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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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조직 및 업무형태의 변화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학회 이삼열 교수입니다.

아래의 설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일어난 공공기관의 업무형태의 변화 특히 

재택근무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이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입

니다. 답변 내용은 정책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와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유용한 정책연구를 

위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관한 문의 등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열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드림

samyoul@yonsei.ac.kr

1.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재택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리직으로 재택근무에서 제외(3번을 선택하신 경우 관리자의 입장에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답: ]

① 0일 ② 1~5일 ③ 6~10일

④ 11~15일 ⑤ 16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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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출퇴근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과 가정을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회의나 만남이 줄었다. 

갑자기 주어지는 업무가 줄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

출퇴근 시 겪었던 스트레스가 줄었다.

개인적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직장이 있는 도시 이외의 타 도시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 지시가 늘어났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대면근무를 하지 못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었다.

업무효율이 떨어졌다.

거주환경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회사직원들 간 유대감을 느낄 수 없었다. 

지출이 더 늘어났다.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불가능했다. 

재택근무자의 업무를 출근한 직원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직접 경험한 재택근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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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재택근무를 위해 제공하는 IT 인프라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IT 인프라
매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통
이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매우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원격연결 지원 결제시스템

원격연결 지원 문서관리시스템

기관전용 업무용 메신저 

원격회의를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데스트톱이나 노트북 등 컴퓨터 장비

6. 본인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1. 본인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① 개인의 업무성과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팀원들과의 협력이 크게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혼자서 업무에 집중하면 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6-2. 본인의 업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① 개인 업무성과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② 팀원들과의 협력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직장의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사용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업무 자체가 현장관리이기 때문이다.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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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가 끝나면 직장의 재택근무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답:       ]

①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② 재택근무가 줄어들 것이다.

③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이다.

7-1. 재택근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 [답:                ]

① 관리자들이 대면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②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③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와 가능하지 않은 업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④ 재택근무 시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기타 [                                                     ]

7-2. 재택근무가 현재 상태 유지 또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복수 선택 가능) [답:                ]

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② 노조가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관철할 것이기 때문이다,

③ 재택근무로 업무의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④ 새로운 조직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⑤ 기타 [                                                     ]

8.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9. 본인은 재택근무가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답: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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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업무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나의 업무는 사무실(근무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 %)이다. [답: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11. 나의 업무는 2개 이상 부서와 업무연계가 높은 편이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의 업무는 많은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높은 편이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나의 업무는 자유로운 업무시간 변경이 가능한 편이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나의 업무는 높은 집중도가 필요한 편이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나의 업무는 연구, 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편이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대부분 원격근무(재택 등 사무실 밖)로 수행가능하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창안/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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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나는 폭넓고 다양한 지식, 기술, 능력이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업무를 배분받았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올해 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올해 나는 여가생활을 할 시간이 많았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올해 나는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많았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올해 나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나는 가족부양/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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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장비구입 등 사비 지출이 있었다. [답: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귀하의 연령은? [답: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8. 귀하의 직급은? [직급이 보기에 없으면 최대한 가까운 직급을 선택해 주세요.] [답:          ]

① 팀원급 ② 차장급 ③ 팀장급 ④  부장급 이상

29. 귀하의 성별은? [답:          ]

① 남 ② 여

30. 귀하의 결혼 여부는? [답:          ]

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② 결혼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③ 결혼하였고 자녀가 있습니다. 

31.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답:          ]

① 있음 ② 없음

32. 귀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습니까? [답:          ]

① 있음 ② 없음

33. (결혼한 경우)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답:        ]

① 예 ② 아니오

34. 결혼한 경우 맞벌이 여부는? [답:          ]

① 본인 외벌이입니다. ② 부부가 맞벌이입니다.

35. 귀하의 재직기간은? [답:          ]

① 5년 미만 ② 5∼9년 ③ 10∼14년

④ 15∼19년 ⑤ 20∼24년 ⑥ 25년∼29년

⑦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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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귀하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유형은? [답:          ]

① 시장형 공기업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기관관리형 준정부기관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⑤ 기타 공공기관

37.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시는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

① 자가용 ② 대중교통 ③ 자전거 ④ 도보 ⑤ 기타(         )

*귀한 시간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은 공공기관을 위한 정책에 소중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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